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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농업분야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관한 실태 파악

 - 농촌에서 농가인구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국민 전체 13%, 농어촌 지역 

21%로 농촌지역에서 더욱 현저하여, 농촌 내 인력 공급의 형태도 과거 품앗이와 같은 공

동체적 노동력교환방식은 이제 한계에 달한 상태로 점차 자가노동이나 임노동을 사는 형

태의 노동력 공급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

 - 농업에서 규모화가 많이 진척됨에 비례하여 일손이 자가노동의 수준을 넘어 많이 필요

한 시설원예 또는 과수재배 면적의 확대로 농번기(봄, 가을) 일손 부족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음

 - 농가의 83.3%가 노동력 부족으로 적기 영농의 어려움이 있으며, 73%가 고용노동력을 

필요로 한다고 호소할 만큼 노동력 부족은 농업분야에서 제1과제에 해당한다(2010년 농

경연 조사결과)

 -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전문인력 및 비전문인력(3D분야) 부족 현상에 대응하

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전개되었으며, 특히 농업․농촌분야에서 농업노동력 부족에 대응

하여 정부는 그 동안 광범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음 

 - 농가는 노동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의 인력조달 시스템 구축, 외국인노

동자의 안정적 공급, (임금관련) 인력고용보조금 지급을 희망하지만, 아직 인력조달시스템

(이른바 농산업인력은행)은 없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쿼터부족, 장기고용의 어려움으

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도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못함

 - 미숙련농업노동자의 공급은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부터 2003년 외국인노동자고용법 

제정, 2004년 고용허가제도 도입, 2006년 농축산업을 취업허용업종에 포함, 2007년 고용

허가제로 일원화하고 동포에 대하여는 방문취업제도 도입 등의 변화를 겪어옴

※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농업의 계절성으

로 인한 농번기 인력 수요 급증 등 농업 분야의 인력 수급 불일치(mismatching)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기반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 인구고령화 대응 차원에서의 인력지원시스템의 도입 및 관리 

 - 이처럼 인구고령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력을 고려할 때, 향후 20~30년 간 농업취업

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자명하므로 농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 인력수급에는 인

력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외국인 고용노동 확대가 불가피함 

 -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농산업 분야 외국인 고용노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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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음 

 - 따라서 타 산업 분야 외국인 인력 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들을 벤치마킹하여 농산업 분

야 외국인 고용노동 관련 법과 제도의 체계화 및 구체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 특히, 농업의 계절성 및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 때문에 전(全)산업에 걸친 고용

과 관련된 일반 법률은 농업 및 농작업의 특성을 감안한 인력 지원 근거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근로여건·근로인력과 관련한 제도,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농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고용시장 규제 요청

 - 현재 국내 고용시장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의 규제를 위한 특별법

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약칭 : 근로자파견법) 및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

호등에관한법률” (약칭 : 기간제법)이 입법되어 있음

 - 다만 이러한 법률은 전형적인 노동법의 적용 산업(예, 제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다양화되어가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님

 - 특히, 계절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농업노동의 특성상 유연화된 

노동력의 사용 필요성이 요청되며, 이러한 필요를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에 흠결이 발

생하지 않도록 전향적 입법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됨

◯ 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국토부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 중 

- 농업분야의 심각한 인력수급의 부족을 해결하고 농산업분야의 경제성장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칭「농산업 인력지원법」의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경제성장동력 강화의 일환으로 농산업을 활성화하

고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식량전쟁(식량의 무기화)을 방지하기 위한 농산업인력의 수

급조절을 위한 가칭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지원법 또는 농산업 인력지원법」의 법적근거

의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 <국정과제(12.농림축산업의 신성장동력화)로 ‘농림수산업 인

력은행 지원법’ 포함>

◯ 실업과 노동력 부족의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법제적 검토의 요청

 - 농업 분야에서의 노동력 부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는 한편 실업문제 역시 심각한 사

회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법제정이 요청됨

-  고용관련 법률의 전반적 분석으로 농산업 고용과 관련된 개별법률의 체계화ㆍ명확화의 
목적 

◯ 농림축산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림축산업 인력은행 설치 등의 인력지원

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검토

- 농어촌의 산업도 분화하는 현실에서 전문성과 비전문성의 다양한 분야로 인력지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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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적 틀을 형성하고, 농업분야 인력구조의 특수성(계절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인력수급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 * 양쪽정렬로 조정

- 그러기 위해서는 농산업인력관련 법률의 전반적 분석으로 농산업과 관련된 개별 법률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고용관련 타 법률과의 충돌 문제와 체계 정합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농산업분야의 고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

※ 「농산업 인력지원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기타 산업분야에서의 유휴노동력을 

농산업분야 인력으로 공급하여 사회자산의 낭비 감소가 가능

◯ 「농산업 인력지원을 위한 법률」의 입안

 - 농산업인력지원을 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본질적인 목적임.

 - 법안 초안을 만들 경우 그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완벽하

게 입안하여 추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게 함

 - 현재 농정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업인력지원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통합․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국내 농산업 인력 수급 불균형과 관련한 현황·문제점 분석 : 농어촌산업 인력수급의 문

제

 - 농산업 다각화의 모색으로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 및 인력수급의 확대가 필요한데, 특

히, 농산업 분야별 ‘경쟁력 있는 자원화’로 도시인구의 농촌으로의 유입정책의 검토가 필

요함 

 - 농어촌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수급의 문제를 현재 고용노동부, 중기청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과의 연계관점에서 검토할 필요

 - 농어촌 인력지원도 농어촌의 농어업산업의 다양화의 관점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원이 필요 

 - 농어촌 산업에서의 부족한 인력을 국내유입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지

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농산업 인력지원 관련 국내외 제도 및 법제 현황분석

 - 개별법률의 연관성 검토 : 고용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타 산업 분야의 인력지원 법률(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황파악 및 분석 

 - 특히, 출입국관리법, 국제사법적으로 비자 문제, 계약과 신분 관련 준거법의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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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법과의 체계성 검토 : 직업안정법과의 연관성 검토로 모법에 근거한 하위법으로서

의 가칭 「농산업인력지원법률」의 필요성 검토 

◯ 국내 산업별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한 법률의 필요성 검토

 - 현재 연령에 근거한 청년고용촉진법 제정,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으

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산업별 고용촉진관련 법률은 전무한 상태

 - 농산업 인력지원의 효율성 달성을 위하여 가칭「농산업 노동인력지원법」의 제정추진안

을  다른 개별 고용촉진법과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다양한 법률과의 

체계적합성 검토를 통하여 법정책적 입법대안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시할 것임 

 - 첫째, 노동법적 쟁점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 근로자 파견 혹은 직업소개의 문제(단

순노무, 전문숙련, 투입분야 경력 등 인력의 질적 분류 문제), 1차산업 근로자의 근로시간 

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함 

 - 둘째,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농산업 인력은행의 설치는 직업안정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직업소개의 틀 내부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임으로 1차산업에서의 직

업소개 규율의 필요성도 검토되어야 함 

 - 직업안정법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료직업소개 등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이는 중간갈취 금지라는 대원칙에 근거하고 있음

 - 다만, 현재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직업소개 또는 다면적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1차산업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소개의 적절한 규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셋째, 산업의 특성에 근거한 근로조건 결정의 특수성도 검토되어야 함

 - 근로계약의 체결이 일정한 계절에 한정하여 되풀이될 경우 계속적 근로로 볼 수 있을

지 여부 및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될지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기간제법 관련)

 - 고령자 고용 및 장애인 고용 등과 관련한 법제상의 적용제외 혹은 적극적 보호의 규정

들을 농업근로자의 인력은행 운영에 있어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에 관하여 해석론적, 법정

책론적 판단이 필요함

 - 넷째, 근로시간의 적용제외 : 근로기준법 63조에서는 농산업에 관하여 근로시간의 적용

제외를 규율하고 있음 (“제1호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

의 농림 사업”)

 - 이는 산업의 운영 자체가 자연적 변화에 크게 의존하며 계절적 성격이 강한 농산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인력은행의 운용에 의하여 근로자의 수급이 자유롭게 운영되고 나아가 보다 과학

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이러한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제외되어야 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임

◯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에 관련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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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농산업인력 양성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외국인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적절한 분야에의 투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외국인 이민자와 근로자를 비전문성, 비숙련분야에 투입하여 국내 비숙련노동분야의 

인력난 해소방안을 검토

 - 국내 전문 농산업인력 양상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이민자와 근로자에 대하여도 

전문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농산업 노동분야에 인력지원시 생산성 향상 방안 검토 

 - 나아가 관련 고용창출과 인력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이론적 근거의 도출이 필요

 - 하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재검토가 

요청됨 첫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불법체류자 양산, 숙련된 근로자의 재취업 곤란 

등)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의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함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되기는 하

였으나 변론 과정에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합리적 시각에서 재검토할 필요 요청)

◯ 농산업인력지원의 효율성 검토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농산업 분야의 침체와 축소를 새로운 인력의 지원으로 농

산업의 경기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이 필요

 - 정년연장으로 인한 노동시장으로의 신규진입축소를 농산업에서 확충필요 

◯ 농산업 지원인력의 확충 및 농산업 지원인력의 생산성확대로 경기활성화에 기여 

 -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업분야의 후생복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

 - 또한 농산업분야의 지속적 발전과 직업적 안정을 위하여 고용보험제도 이외에도 다양

한 직업적 안정을 위한 보험, 연금제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노동시장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후생복지와 생활안정 등 기타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지원인력의 고려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보장이 확장될 때 농산업 지원인력의 풀이 넓어질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의 지원으로 국내 농산업의 생산건전화에 기여

 - 나아가 다양한 인력의 활용으로 인한 향후 농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인데, 특히, 

전문성 및 비전문성 그리고 숙련성 및 비숙련성에 맞추어 농산업 노동인력의 수급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농산업 고용 촉진 및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농산업 인력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시

 - 근로계약, 근로자 파견, 불규칙적인 근로시간, 직업소개, 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의 

농업 취업 관련 등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의 합치성 및 예상쟁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

정(안), 타 법령 개정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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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업 인력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농산업 근로인력 육성(산

학협력, 국제협력 등)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농산업 인력지원기관 설치․운영 및 지원, 동

포․결혼이민자․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력 활용 지원, 농작업 근로자 보험 및 수송 지원, 

자격증제 도입․운영 등 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하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농산업 또는 농림수산업 분야 인력은행 설치는 면밀히 

분석·검토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첫째, 따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특수성의 문제), 둘째, 

따로 두어야 한다면, 어떻게 설치 운영할 것인가(컨소시엄형태), 셋째, 일반적인 인력은행

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 나아가 한국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회적기업지원진흥원 등 다양한 제도

로 인력은행 유사한 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는바, “농산업 또는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또는 

농산업 또는 농림수산업 인력진흥원” 등으로 다양한 인력지원제도의 구상이 검토될 필요

가 있다고 봄

 - 한편,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국가, 지자체, 비영리법인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관여하는 

사업부문 모델도 검토 

3.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가. 연구결과

◯ 본 연구는 정책적 측면에서 농산업지원인력 근거법률을 형성함으로써 내외국인 근로자

의 농산업 인력지원을 통하여 농산업분야의 고용창출과 내국인 및 외국인을 농산업에 관

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인력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농산업의 분야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개별 농산업분야의 발전의 토대를 형성에 기여함 

 - 나아가 입법기술적 측면에서도 농산업분야 인력지원 근거법령 제정 시에 필요한 입법 

기술적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자의 보험가입 여부 등 근로여건 관련 사항이 

전반적으로 검토될 것이므로 국가 전체적으로도 효율적 인력배치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이 가능할 것임 

나. 활용방안

◯ 농산업 고용 촉진 및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농산업 인력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

◯ 농산업인력 지원분야에서 전문성과 비전문성 또는 숙련과 비숙련 분야를 단계별로 분

류하여 농어촌산업의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생산성과 분야별 산업생산성을 극대화 

함

◯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고급인력이 취업지원을 원하는 공급과잉분야의 인력을 농산업 전

문분야로의 유도정책으로 활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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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대 산업국가로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도

시로의 인구유입현상에 따른 농어촌인구의 감소와 농어촌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우리 농어촌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다. 또한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현상은 산업국가로의 발전에 따른 타산업으로의 노

동인구의 유입과 자녀교육을 위한 도시에서의 질적 교육 및 개인의 질

적 삶의 추구에 따른 현상도 한 몫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고령화와 농어촌 공동화에 따른 농어업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인

해 농어업종사자 및 농어업분야 경영인은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한편, 농어업분야의 인력부족현상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도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농어업 분야의 침체, 농어산업영역의 축소 그리고 WT O 시장

개방과 수 많은 FT A 체결로 인해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은 그야말로 악

화일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어촌은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에 의

한 노동력을 이용한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 등 

시대적 변화 속에 공급과 수요의 시장경제질서를 형성해 가는 경제활동

의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취약한 노동환

경, 우리사회전반적인 고학년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등 농어업 환경은 

급격한 전환기의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 산업의 특성상 

시장원리가 적정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제활

동을 위하여 법정책적인 대안과 입법화를 통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어업경제1)에서 국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1) 국가는 복지분야에 투자를 늘려서 고용창출의 효과를 내고 고용창출에 의한 건전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중서부의 콘벨트(corn belt)라는 곳에 세계제일의 옥수수 재배지역이 있다. 면적은 일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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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경제동력강화의 일환으로 농어업분야를 

활성화하여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식량전쟁(식량의 무기화)의 위기

를 대비하고, 농어업분야의 산업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는 농어업인력의 수급조절을 위한 「농어업 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법이론적 근거의 마련을 위한 연구가 적극 필요한 시점이

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별 인력지원 법제의 현황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농어업인력지원 법제로의 수용가능성을 도

출하여 제정 「농어업인력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정책적 효율성을 강

화함으로써 농어업인력의 수급조절을 원활하게 하여 국내농어업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선행연구의 분석

  이 글과 같이 농어업 인력지원 법제화를 법령해석방법론, 비교법적 

방법론 등으로 분석·적용을 시도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각각의 

개별적인 분야에 대하여 정책학적 분석을 다룬 선행연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황명철(2012)은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영농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는 농업인의 높

은 관심 속에,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소하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평가하

면서 일본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지원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

라의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시사점을 발굴하고 있다. 

  김병률 외(2010)는 농업인력 수급의 현안 문제인 인력수요의 계절성 

다 넓고 1년에 3.5억 톤의 옥수수를 생산한다. 옥수수가 자라는 곳에 농민은 없고 기업만 있다. 곡물 

등 농작물은 수요가 비탄력적이며 공급 역시 비탄력적이다. 식용이기 때문에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

급에는 시간을 두고 생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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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신규인력의 농업분야 비선호 및 유입 부족 문제, 다른 산업분야 

대비 상대적 저임금 문제 등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방향 설정이 필요

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농업분야 고용현황을 분석하고, 

나아가 인력수급 안정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부방안을 제안하고 있

다. 첫째, 우리 농업은 지역별 생산 품목이 다르고, 같은 품목도 지역별 

농작업 시기가 달라 전국의 가용한 농업인력을 DB화하고, 맞춤형으로 

인력을 공급하여 계절성을 완화할 수 있는 농어촌인력은행 및 인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분야 고용의 저임금문제와 관

련하여 농업은 산업적 특성상 임금을 제조업분야처럼 인상하기는 어려

운 측면이 있으므로 농어촌 고용에 대한 임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효율

성임금을 통한 고용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농업분야 신규인력 

유입이 부족한 실정에 대하여 농업분야 노동경험기회를 확대해 향후 취

농 유인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박민선(2012)도 농업부문 외국인 고용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 이외에도 정도영·장지용·박재운(2010)은 한국 농림어업의 고용구

조와 고용유발효과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있으며, 유길상(2012) , 박영범

(2010) , 설동훈 외(2004)은 고용노동부의 연구과제로 국내 근로자 수

급현황과 각국의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현황을 각각의 사례 중 하나로 

농업분야를 다루고 있다. 또 농촌의 고용실태분석에서 진일보하여 이성

우·임형백·고금석(2003)은 도농간 이동자의 고용기회를 분석하고, 나아

가 고용기회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상의 논문 및 연구보고서들은 시사점 부분에서 농업분야 외

국인근로자 제도의 개선이라는 관점에 집중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 합리적인 임금수준 결정, 무단이탈 방지 대책, 적절한 평가 및 자

격제도 도입, 정부의 지원정책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

부분 정책적 제언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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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내용 및 활용방안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경제상황 하에 각국의 경제정책 연구의 동향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해결, 외국인노동자의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창출 및 유지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산업별 경제특구의 활성화를 살펴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

는 경제특구의 조성, 지방분권을 고려한 산업단지의 분산, 식량,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성장과 지속적 성장을 고려한 경제정책의 연

구, 침체된 도시와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또한 국내외 산업인력의 직역별 균형 

있는 수급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한 저임금 외국인 노

동인력의 대체효과를 고려하였다.  

  농어업 분야에 국한하여 노동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 연구를 살펴

보면, 농어업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

력양성정책은 단순히 중앙정부의 고용정책을 집행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따른 고용 및 인력양성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지

방자치단체 고용정책에 대한 연구도 여전히 미진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

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농어업 고용정책과 일자리창출의 문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지방분권이 활성화된 나라와는 다른 상황이며, 여전히 낮은 재정자

립도를 고려할 때 농어촌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고려로 중앙정부의 보

조금 지급과 농어업을 국내 상공업분야에 준하는 수준으로 양질의 고용

창출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으로 질적으로 특화된 분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제화를 통한 정책적 근거 제시가 바람직하다. 

특히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선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비숙

련노동의 문제와 임금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로 입법을 통한 지원대책

이 필요하다. 농어업분야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고용임금

이 낮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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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분야의 특정품목 생산은 수익성 증가 측면에서 제조업처럼 확대되기 

어려운 산업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농어업분야 고용노동임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칭)급여매칭보조”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어업분야의 안정적인 고용인력 지원 및 인력알선을 위한 법

제화를 위한 이론적 근거의 제시가 필요한데, 최근 노동정책의 측면에

서는 비정규 고용에 대한 법적 규제의 재검토가 요청되고 있는 점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파견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고용시장 전체의 규제라는 측면에서 직

접고용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다면적 근로관계를 형성하고자 하

는 시도가 파견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고용정

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지나 중간 갈취 등의 위험이 존재

하는 탓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의 경우 국

내에서는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적 측면의 검

토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할 것이다.

  농어업 인력지원과 관련된 위 사항들의 연구는 사례 연구나 경험적 

연구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책적 입장에서의 제언은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규범적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특히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검토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는 고

용허가제 대신 외국인 연수·기능실습제도를 도입하여 직업훈련이라는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이전의 자유나 취로청구권, 강

제노동 등을 포함한 관련 쟁점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거나 진행되고 

있다. 일본정부에서는 2007년 6월 경제산업성 주도로 “외국인 연수·기

능실습제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보고서는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온 외국인 연수·기능실습제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전제로 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다.





농산업 근로인력 

현황분석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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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농산업 근로인력 현황분석 및 검토

제1절 농산업 근로인력수급 현황과 문제

1. 농산업 근로인력 수급의 현황

  농업분야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면, 농촌에서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국민 전체 13%, 농어촌 지

역 21%로 농촌지역에서 더욱 현저하여, 농촌 내 인력 공급의 형태도 

과거 품앗이와 같은 공동체적 노동력교환방식은 이제 한계에 달한 상태

로 점차 자가노동이나 임노동을 사는 형태의 노동력 공급방식으로 변화

되고 있다. 농업에서 규모화가 많이 진척됨에 비례하여 일손이 자가노

동의 수준을 넘어 많이 필요한 시설원예 또는 과수재배 면적의 확대로 

농번기 일손 부족현상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농가의 83.3%가 노

동력 부족으로 적기 영농의 어려움이 있으며, 73%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고 호소할 만큼 인력 부족은 농업분야에서 제1과제에 해당한다.2)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 전문인력 및 비전문인력(3D 분

야)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전개되었으며, 특히 

농업�농촌분야에서 농업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정부는 그 동안 국내외 

인력의 수급과 조달, 일손돕기 등 광범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농가는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지역에서의 인력조달 시스

템 구축,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 공급, (임금관련) 인력고용보조금 지

급을 희망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쿼터부족, 장기고용의 어려움으

로 외국인 근로수급도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못하며, 인력조달시스템

(이른바 ‘농어업인력은행’)은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

지만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먼저 외국인력을 통한 미숙련농업노동자의 공급은 1993년 산업연수

2) 2010년 농경연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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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제도가 2003년 외국인노동자고용법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로 본격화

되는데, 2006년 농축산업이 고용허가제 취업허용업종에 포함되면서 외

국인 고용이 늘어났지만, 제조업 일변도의 고용허가제를 계절성이 강한 

농업에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단순한 일손돕기 차원이 아니

라 인력중개 시스템을 최근 일부 지자체나 농협 등이 하고 있는데 지속

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요컨대 농업ㆍ

농촌의 지속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농업의 계절성으

로 농번기 인력수요 급증 등 농업분야 인력 수급 불일치(mismatching)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기반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과 검토분야의 획정

  이처럼 최근 농산업 다각화의 모색으로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 및 인

력수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농산업 분야별 ‘경쟁력 있는 자원화’

로 도시인구의 농촌으로의 유입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2-1] 주요 농가인력 투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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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농어촌 고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수급의 문제를 현재 고용노

동부, 중기청 등에서 운영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과의 연계관점에서 검

토할 필요하고, 나아가 농어촌 인력지원도 농어업산업의 다양화의 관점

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농어촌 산업에서의 부족한 인력을 국내유입 외국인 결혼이민자

와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2-2] 농업부문 2,000 배정 외국인 근로자 공급 절대 부족

제2절 외국인 관련 인력지원 현황

1.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 현황

  농축산업분야에 배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 2,000명, 2010년 

3,100명, 2011년 4,500명, 2012년 4,500명, 2013년 이후 6,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의 6,000명은 2009년의 2,000명

의 3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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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쿼터현황3)

(단위 : 명, %)

연도별
농어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계농축산

업
어업 소계 (%)

2009

일반 1,000 900 1,900 11.2 13,000 2,000 100 17,000

동포 1,000 100 1,100 6.5 10,000 0 5,900 17,000

총계 2,000 1,000 3,000 8.8 23,000 2,000 6,000 34,000

2010

일반 3,100 1,100 4,200 12.4 28,100 1,600 100 34,000

동포 - - - - - - - -

총계 3,100 1,100 4,200 12.4 28,100 1,600 100 34,000

2011

일반 4,500 1,750 6,250 13.0 40,000 1,600 150 48,000

동포 - - - - - - - -

총계 4,500 1,750 6,250 13.0 40,000 1,600 150 48,000

2012

일반 3,850 1,620 5,500 12.0 39,100 1,300 130 46,000

재입국 650 130 780 7.1 9,900 300 20 11,000

총계 4,500 1,750 6,280 11.0 49,000 1,600 150 57,000

2013

일반 5,600 2,150 7,750 14.9 42,600 1,560 90 52,000

재입국 400 150 550 5.5 9,400 40 10 10,000

총계 6,000 2,300 8,300 13.4 52,000 1,600 100 62,000

  

 

2.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수급현황

  그러나 농어업분야의 외국인근로 인력수요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2010년에 노동부가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력은 1,564명이고 부족인력은 277명으로 외국인 부족율은 

15.1%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4) 2010년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에서는 농업분야의 적정 외국인근로자를 11,111명으로 추정하였고, 농

3)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eps.go.kr), 고용허가제정보>고용허가제소개>연도별도입쿼터안

내(검색일자 :2013.11.11).

4) 부족률=부족인원/(현원+부족인원)(노동부, 「외국인력수요동향조사 보고서」, 20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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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중앙회는 7,800명을 적정쿼터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2013년 9월 현

재 농축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는 합법체류자가 16,754명, 불법체류자 

3,490명, 합계 20,244명으로 집계 되었다. 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의 2

배, 농협중앙회 추정치의 3배에 가까운 외국인근로자가 체류 중에 있

다.5) 그렇다면 농축산분야의 외국인력 수요를 초과하여 공급하고 있다

는 결론이 나온다. 과연 그럴까에 대해서는 여전이 의문이 든다. 앞으

로 농어업분야에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어

업 분야의 인력수요를 좀 더 정확히 예측하여 농어업의 쿼터를 안정적

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3절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운영현황

1. 인력지원센터운영 사례 : 김천시

가. 일반현황 : 도농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김천시의 경우는 농번기 부족한 인력을 도시근로 노동자로 대체함으

로써,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의 일

환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김천시 도ㆍ농순환 일자리창출 사업단을 운영

해오고 있다. 

  기본적인 사업의 목적은 도시지역 유휴일자리 창출과 도ㆍ농지역 일

자리창출과 일손부담완화이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일환

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3년 12월 31일 부로 중단되어 현재 지자체 

예산투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김천시의 주요사업내용)

  김천시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도ㆍ농순환 일자리 창출사업

5) 농협중앙회, 「2013년 외국인력 고용관리 현장 순회교육」, 농협중앙회, 20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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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ㆍ농순환 일자리 창출 사업

- 김천시는 과수, 양파, 포도, 겹과 등을 재배ㆍ수확하기 위해서 일용 노동자 수급이 필요

의 일환으로 운용이 되고 있으나, 농산업 인력지원사업이 주된 사업이

라고 할 수 있다. 도농도시라는 김천시의 특성상 농산업의 인력부족현

상과 인력수급의 불일치현상은 상당히 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

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농산업 현장에서의 인력부족에 대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도ㆍ농 일자

리 창출 사업단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예산

으로 운영이 되어왔으나 고용노동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인력지

원센터의 업무를 담당할 주체의 선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2) 사업내용

  김천시 도ㆍ농순환 일자리 창출 사업단의 농산업인력지원을 위한 인

력의 대상은 주로 도시노동자의 인력수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김천시의 농산업의 특성상 현재 외국노동자 인력의 수급은 필요로 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고령여성노동자가 대상인력이다. 그러나 노동인력

의 선호도는 오히려 고령여성노동자가 농가에서 더 선호하는 편이며, 

청년층 노동자의 농산업에 대한 경험부족과 능률저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산업인력지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도ㆍ농순

환 일자리 창출 사업단의 조직은 김천시 담당계장, 과장 등 2명이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하조직으로 도ㆍ농순환 일자리 창출 사업단

내에 팀장 1인, 사무원 1인 등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농산업인력지원을 위한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사업, 담담공무원 인력부족, 담당 공무원의 업무중복으로 효율성 

저하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표2-2] 사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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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포도
배/

사과

자두/

복숭아

양파/

감자/파

기 

타
합 계 비   고

- 김천시의 경우, 5월-6월 농번기와 9월-10월 수확기

- 농가에 대한 도시노동자의 수급

- 인력의 수송과 식사제공의 편의 제공

- 농가 노동시 상해에 대한 책임보험

- 경북의 ‘시범사업’은 농협에 위탁하여 운용됨

-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으로 운영필요성

- 사업단, 예산 2011년 2억 5천만원, 2012년 1억 8천만원, 2013년 1억 8천만원

- 김천은 겨울철 노동수급, 1농가당 묘목 5명 인력, 곶감 10명 인력 공급 필요

- 인력지원센터 운용

- 인력지원 목표- 도시 유휴인력 일자리창출

- 인력공급은 사업단에서 차량 7대 동원, 코스 순회하여 운송하고 있음

- 알선수수료(1만원) 지원, 4명부터 인력수송

- 10일 이상 노동시 김천시 재래시장상품권 증정

구분
2011~2012년 모집 2~9월 10월 31일 합 계

접수 

인원 

참여가

능자 

접수 

인원 

참여가

능자 

접수 

인원 

참여가

능자 

접수 

인원 

참여가

능자
남 자 46 - 1 - - 1 1 -
여 자 374 70 85 28 4 2 463 100 
합 계 420 70 86 28 4 2 510 100 

나. 운영실태

  김천시 도ㆍ농순환 일자리 창출 사업단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

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농가에 투입되는 주요노동자 연령은 50대 

이상의 고령노동력의 숙련도와  신뢰감ㆍ책임감이 강한 부분에서 농가

에서도 선호하는 특성이 있다. 오히려 20, 30대 청년 노동자는 노동의 

장기화에 어려움이 있고 숙련도와 책임감이 떨어져 농가에서도 선호하

지 않는 상황이다.

◯ 사업운영개요(2013.10.31. 기준)

◯ 참여자 모집현황(2013.10.31. 기준)                                                (단위 : 명) 

◯ 농가신청현황(2013.10.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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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월   

신청농가
32 42 39 24 22 159

*기타: 고사리, 딸기, 

오이, 고구마, 고추 등
9월   

신청농가
6 3 1 10 *기타: 무우청

10월   

신청농가
1 1 2 2 6 *기타： 곶감, 오이

2013년   신청 39 46 39 26 25 175

구 분 농가수 기 간 참여 인원 총작업 일수 비 고
3월 7 농가 3/1 ~ 3/31 41명 525일
4월 11 농가 4/1 ~ 4/24 28명 232일
5월 52 농가 5/1 ~ 5/20 70명 1017일
6월 55 농가 6/1 ~ 6/30 65명 1002일
7월 18 농가 7/1 ~ 7/31 47명 496일
8월 22 농가 8/1 ~ 8/31 60명 805일
9월 24 농가 9/1 ~ 9/30 57명 859일
10월 22 농가 10/1 ~ 10/31 62명 783일

합 계 430명 5719일

구   분 계   획 교   육 비   고
1차(3/20)

100
104

2차(7/24) 52 누적인원 차감 교육인원 = 120명
합 계 120 156

구 분 취업계획 참여 인원 총작업 일수 8일이상 작업인원
3월

80명*8일*9개월 

=5,760(작업일수)

3월~11월=9개월

41 525 26
4월 28 232 11
5월 70 1,01 7 51
6월 65 1,002 50
7월 47 496 26
8월 60 805 42
9월 57 859 45
10월 62 783 43
합 계 5,760 430(126) 5,719 294(92)

- 계획 : 80명(5,760일) / 실적(10월 31일 기준) : 5,719일 → 99.3% 달성

◯ 참여자 교육현황(2013.10.31. 기준)

◯ 월별 작업인원 및 작업일수(2013.10.31. 기준)

◯ 월별 작업현황(2013.10.31. 기준)

◯ 취업계획 및 실적(2013.10.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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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성 별 참여 인원 8일 일상 작업 인원 비고
70대 여 21명 19명
60대 여 50명 38명
50대 여 48명 29명
40대 여 5명 4명
30대 여 2명 2명
합 계 여 126명 92명

※ 참여자 / 농가 혜택 

- 계획인원 작업일수로 환산 : 80명*8일*9개월=5,760일

- 사업참여자(1일 이상 참여자 ) 116명 중 8일 이상 참여인원 85명

◆ 참여자 혜택

- 농작업근로자 보장공제 가입

- 장기근속 취업자 지원(김천시 재래시장 상품권)

  * 1개월 기준: 10일 이상 작업-3만원, 15일 이상 작업-5만원 지급

◆ 농가 혜택

- 출퇴근 차량지원(4명 이상 인력신청시 지원)

- 인력 소개 수수료 없음(인력소개소-인건비의 10% 수수료 지급)

◆ 차량운행

- 지입차량 7대 운행(유상운송특약 보험료 지원)

- 1회 운행시 6만원 지급

○ 연령대별 참여인원(2013.10.31. 기준)

○ 참여 근로자 및 농가의 혜택

다. 시사점

  농산업인력지원사업은 김천시에서는 ‘도ㆍ농순환 일자리 창출 사업단’

의 사업내용으로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운용중이나, 사업의 가장 

핵심은 농산업분야에 노동인력의 공급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천

시 ‘도ㆍ농순환 일자리 창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그동안 농

산업분야에 부족한 일자리수급에 큰 기여를 하여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

고 있으므로 향후 농산업인력지원사업의 최적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도ㆍ농순환 일자리 창출 사업단의 구성은 지자체 공무원 2명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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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업단 내에 2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소규모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천시의 ‘도ㆍ농순환 일자리 창출 사업단’은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가의 인력요청에 대한 도시노동자와 매칭시키는 역할로 농번기 농가

인력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산업인력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농산업노동을 원하는 

근로자에 대한 농업분야 업무에 대한 PT  교육과 현장 실습교육을 통하

여 숙련된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하다.

  노동인력에 있어서 상해에 대한 책임보험은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농산업분야의 특성상 업무의 단기성, 힘든 노동회피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특히 4대보험 혜택 등은 주된 필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에서의 농산업노동력을 상시노동자와 

단기노동자로 구분하여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최소 상시노동자를 고용

하는 방식에 의해  4대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업무의 담당주체를 지자체로 할 것인지, 농

협이나 기타 단체로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운영주체가 농협

인 경우, 사업의 공익성 문제와 기타 금융기업과의 고려에서 특혜시비

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 운영의 주체는 지자체로 하고, 사업

의 일정부분을 기타단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현재 김천시 ‘도ㆍ농순환 일자리 창출 사업단’의 경우 농협에서 사무

실 임대료, 세금무료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농협의 중요한 

역할도 배제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다. 

  (가칭)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노동인력의 양성에서 해당근로자들은 근

로계약 체결 이후 농산업현장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

는 것으로 보인다. 인력수급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중개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체계화 하여 농산업근로자의 처우개선을 극대화하여 농산업 인

력수급 및 농산업분야의 생산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농산업인력지원사업을 국비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비의 

확충으로 운용되도록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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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하여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이다. 

2. 외국인을 활용한 단기농업인력 확보사례 : 괴산군

가. 괴산군의 농업현황

  충청북도 괴산군은 대한민국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요충

지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 생태를 가진 유기농업 군(郡)이다. 1읍 

10면에 총 37,756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65세 이상이 

10,123명으로 고령화율은 26.8%이다. 이는 전국의 고령화율 11.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농가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8년 농가수는 16,046명이었지만 2012년에는 14,642명으로 1,404

명이 감소하였다. 군 전체의 산업구조가 농업중심이나 농가의 고령화율

은 36.7%로 농촌인력수급의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표2-3] 괴산군의 주요작목별 현황

(단위: 호, ha, 억원, 명)

구 분 재배면적 소득액 영농기간 농가수 연간투입인력 부족인력

계 2,856 963 5개월 6,016 145,410 2,452

대학찰옥수수 1,400 201 7-8월 2,599 21,000 285

고추 946 477 8-10월 2,487 85,140 905

절임배추 510 285 11월 930 39,270 1,262

  괴산군의 경우에는 주요작목이 모두 계절성이 강하고 인력부족이 심

각한데, 4- 5월에는 옥수수, 담배, 인삼파종작업에 약 1,000명의 인력이 

부족하고, 7- 8월에는 담배, 옥수수, 고추 수확작업에 약 1,200명의 인

력이 부족하며, 10월11월은 절임배추 생산에서 약 1,500명의 인력이 

부족하다.6) 

6) 괴산군, 외국인을 활용한 농촌인력 확보계획, 2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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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자매결연 도시의 인력을 활용한 노동력 확보사례

  괴산군의 경우에는 전국 제일의 절임배추 산지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72조에 의거한 「괴

산시골절임배추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괴산군의 

절임배추사업은 매년 10월 초순에서 12월 초순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계절적으로 인력이 소요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외국인근로인력을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단기 외국인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괴산군은 중국 길림성의 집안시와 2006년 10월 20일 자매결연협약

을 체결하고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행정적인 인적교류가 

있었을 뿐 민간단체인 각종 사회단체와의 교류가 없어 이에 대한 관심

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중국 길림성 집안시의 경우에는 인국 약 

23만명 중 조선족 등 소수민족이 14%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인구의 약

6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길림성의 조선족 농업인을 단기인력으로 

초청하고자 하였다.

  괴산군은 자매결연도시인 집안시의 추천을 받아 외국인 농업인을 농

촌문화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초청하였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관

광, 각종행사, 일반연수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에서 단기간 체류가 

가능한 단기방문(C- 3)7)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다만, 단기방문

(C- 3)  체류자격은 일정한 노무, 기술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발급대상이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

급할 수 없기 때문에8) 괴산군청이 중간에 개입하여 문화체험활동 목적

으로 공식초청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농촌문화 체험캠프 제1기

7) 단기간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이 있으나 이 체류자격은 일시흥행, 광고�패션, 강

의�강연, 연구�기술지도,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활동 등이 있으나 단순노무직종은 단기취업

(C-4)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발급안내 매뉴얼」, 2013.7.15., 

39면).

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상게메뉴얼,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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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으로는 총 15명이 초청되었는데 관내의 8개 농가에 배정되어 2011

년 10월 5일부터 총 8주간 시행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보화 

마을체험, 선진농가체험, 한국요리 체험, 관내 유명 관광지 여행 등의 

문화체험을 하면서 농산물 가공체험으로 절임배추농가에서 절임배추작

업에 참여하였다. 임금은 1일 약 5만원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3백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9) 절임배추 농가도 가족형 숙식

과 편의를 제공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 경

영비 절감효과도 있었으므로,10) 상호간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괴산군에서는 2011년의 제1차 괴산 농촌문화체험캠프사업이 나름대

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초청규모가 15명으로 소규모였던 점을 감안하여, 

2012년 제2차 농촌문화체험 캠프사업을 60명 정도로 확대하고자 추진

하였으나, 중국 측 비자발급대상자의 신원확인 및 이탈문제 발생 시 책

임문제 등으로 비자발급이 여의치 않아 성사되지 못하였다. 2013년도

에도 외국인근로자를 300명 정도 확보하고자 중국에 현지출장을 하여 

그 대상으로 흑룡강 성까지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괴산군에서는 궁극적으로 농번기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단기취

업 외국인 고용인력 제도를 신설하여 계절외국인 농업근로자 고용제도

를 도입하여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하였다.11)

3. 농협중앙회의 『농촌인력 중개센터』운영사례12)

가. 추진배경

  산업의 고도화 및 도시로의 인구이동 등으로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어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9) 이는 중국의 인건비 수준으로는 1년 6개월 정도의 임금에 해당한다.

10) 내국인의 경우 일당 9만 원 정도임에 비하여 외국인의 경우 50만 원 선으로 절임배추농가의 경영비 

절감이 되었다.

11) 괴산군, 전게 외국인을 활용한 농촌인력 확보계획, 건의사항 참조.

12) 농협중앙회,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현황 및 추진방안(2013.11.1.)을 중심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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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은 인력공급이 계절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인력수급불일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농촌지역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을 해

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농업인력 안정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게 되

었다. 이에 농협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아목(회원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농협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아목(농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에 근거하여 『농

촌인력 중개센터』의 개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운영방향, 추진경과 및 실적

  농협의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지역에 대해 연중 원활하고 안정적인 

일손을 공급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종합적 역할을 수행하며 농가 유형을 

감안한 유상�무상 인력을 탄력있게 운용하는 것을  운영방향으로 설정

하였다.

  2013년 4월 29일『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6월 24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거『무료 직업소개 사업자』

로 신고를 하였다. 2013년 8월 29일에는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를 개소하고, 2013년 9월 26일에 『농촌인력중개 전산시스템』을 구축

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2013년 7월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약 4개월 간의 중개실적을 보면 

연인원 기준으로 유상일자리 중개실적이 2,779명, 자원봉사가 5,140명 

합계 7,919명이다. 센터 당 평균 50명 정도를 중개한 셈이다. 

[표2-4] 작목별 추진실적(유상일자리+자원봉사)

(단위 : 명)

구분 과수 하우스 밭농사 논농사 축사
특용

작물
기타 합계

실적 1,312 939 2,509 1,680 16 722 741 7,919

  취약농가의 농업기반시설에 취업알선 실적은 35명이었다. 이를 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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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보면 밭농사 2,509명, 논농사 1,680명, 과수 1,312명의 순으로 나

타났다.

다. 농촌인력중개센터의 기능

  농협의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인력중개센터)의 인력중개 대상은 크

게 나누어서 농촌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유상인력 중개사업, 자원봉사자 

등 무상인력 지원사업, 사회봉사대상자에 대한 농촌인력지원사업,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알선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농촌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유상인력 중개사업이다. 유상노동력 

제공자인 농촌일자리참여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소득

원을 확보하고, 농장까지의 출·퇴근 불편해소를 위해 농가부담으로 차

량편의를 제공한다. 다만, 지역농협에서 정부,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력

과 관내 조합원 편익을 위한 자발적 지원도 가능하다. 모든 일자리 참

여자를 대상으로 농작업 재해 시 최대 1천만 원을 보장(보장기간 1개

월)하는『단체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도 기존의 인력시장을 이용하면서 부담하여 왔던 인력

중개수수료(약 10%)가 절약되고 적기에 영농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자원봉사자에 대한 무상인력 지원사업이다. 무상노동력 제공자

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알선중개사업은 농협의 임직원,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대학생자원봉사, 1사1촌기업체 등 농협의 육성단체와 계

통조직을 활용하여 농업분야의 자원봉사인력을 연계하여 취약농가에 지

원할 계획이다. 

  셋째, 사회봉사대상자에 대한 농촌인력지원사업이다.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회봉사대상자를 취약농가에 알선하여 일손지원사업과 아울러 재

능봉사 또는 특기봉사를 지원함으로써 취약농가의 자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농촌취약계층 일자리 알선�중개사업이다. 특히 농촌의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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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세 부 역 할

 『농촌일자리참여자』에 대

한 일손중개

※농촌일자리참여자 : 유상노

동력 제공자

ｏ 농촌일자리참여자 모집

  - 홍보 및 상담·접수

  - 교육 및 대상자 확정

ｏ 일손 필요 농업인 접수 및 확정

  - 필요인력, 일정, 작업내용 등 접수

  - 스케줄 조정 등 대상농가 확정

ｏ 세분화된 인력DB 구축

  - 지역별, 계절별 작업현황 등

 자원봉사 알선·중개

ｏ 농협 임직원의 농가 일손지원

ｏ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모임 등 농협 육성단체의 농가 일

손지원

ｏ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농가 일손지원

ｏ 1사1촌 기업체의 농가 봉사활동지원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인력

지원

ｏ 취약농가 등 일손지원

ｏ 취약농가에 재능·특기봉사 지원

 농업기반시설에 일자리 알

선· 중개

ｏ 관내 농업기반시설 필요인력 파악

ｏ 농촌취약계층 위주의 일자리중개로 

   고용창출

에 대해서 농축협의 기반시설을 포함한 일자리 알선중개를 통해 농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표2-5] 인력중개센터의 기능 및 세부역할

라. 참여주체별 업무처리 흐름

  농협중앙회의 『농촌인력 중개센터』 참여주체별 업무처리의 흐름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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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중개흐름도

  이를 분설하여 보면, 지역농협이 인력요청·근로신청을 받아 데이터베

이스화하여 인력중개센터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처럼 인력중개센

터와 지역농협은 수집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계절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농업노동의 특성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적정수요를 채워가고 

있다. 

  한편 인력중개센터는 근로교육 및 인력유치·홍보 계획 등을 수립·시

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단기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하겠다. 

[표2-6] 참여주체별 역할

참여주체 역 할
인력중개센터 홍보, 접수, 상담, 교육, 인력중개 및 일정관리, DB작업 및 사후관리

지역농협 홍보, 접수, 교육, 농가안내
일자리참여자 인력중개센터에 근로신청, 농작업실시

농가 일당정산, 참여자에게 농작업 교육 및 지시, 차량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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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 홍보

 - 전단지, 소개마케팅, 점주활동 등 전개

 - 관내 계열사 및 지역농협과 공동마케팅 추진

◯ 접수

 - 방문접수 후 상담 원칙 (2회차 이후는 유선접수 가능)

 - 농촌일자리참여자

 - 중개센터에서 신원을 실명증표에 의거 확인하고 상담을 통하여 근로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서 및 보험서류 접수한다. 다만, 조합원의 경우에는 지역농협 및 센터 모두 접수 가능. 다

만, 지역농협접수 시 신청서·보험 서류 원본은 중개센터로 송부한다.

◯ 일손필요농업인

 - 지역농협 및 센터를 통해 접수. 다만, 지역농협 접수 시 신청서 원본은 중개센터로 송부

 교육

◯ 농작업 초보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작업요령 등 교육(필요시 전문기관과 연계교육 실시)

◯ 초보자도 작업 가능한 농작업 등은 교육생략

 중개

◯ 일손필요농가와 농촌일자리참여자 간 작업종목, 일정, 일당, 차량제공 등 확인 후 중개

◯ 일자리참여자는 단체상해보험 가입

◯ 농가 또는 지역농협이 차량제공시 차량운행자와 집결지, 시간

등을 확정 후 농촌일자리참여자에게 직접통보

 출근차량 지원

마. 인력중개센터 업무처리 절차

(1) 『농촌일자리참여자』에 대한 유상인력 중개

  인력중개센터의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림2-4] 인력중개센터 업무처리 절차

  각 절차별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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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부담 원칙. 다만, 지역농협에서 관내 조합원 편익을 위한 자발적 지원은 가능

 농가이동·작업교육·농가작업

◯ 일손필요농업인과 약속된 시간에 일자리참여자 농가이동 완료

◯ 농작업에 대한 간단한 교육은 농가에서 직접 교육

◯ 일손필요농업인 주관 하에 농작업 수행

 일당정산·퇴근차량 지원

◯ 일손필요농업인은 작업종료 시 일당을 사전에 협의된 금액으로 당일정산 완료 (중개센터 

미관여)

◯ 작업종료 후 차량운행자(농가 또는 지역농협)는 일자리참여자를 아침 집결장소로 퇴근지원

 DB·사후관리

◯ 참여자의 작업능력, 숙련도, 가능 종목

◯ 일손필요농가의 주 작업내용 및 비망관리

◯ 대외 홍보활동 및 사후관리, 시상 등에 활용

◯ 통계분석을 통한 향후 중개센터 추진방향 제시

 모집 

◯ 홍보

 - 지자체 등 관내기관·기업체에 대하여 사회공헌과 연계한 농촌 자원봉사를 권유

 - 전단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하여 자원봉사인력 확충 

◯ 접수

 - 방문·홈페이지(농협>나눔경영>일손나눔) 접수, 전화접수는 구두 접수 후 홈페이지에 재접

수 안내(사유 :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

 - 참여인력 규모와 일정, 희망지역 등 확인

(2) 『자원봉사자』에 대한 무상인력 중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무상인력 중개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2-5] 『자원봉사자』에 대한 무상인력 중개절차

  『자원봉사자』에 대한 무상인력 중개내용과 각 절차별 업무지침은 다음과 같다. 



- 33 -

 중개

◯ 참여인력 규모, 희망작업 등을 고려하여 대상농가를 발굴·알선

 농가이동·작업교육·농가작업

◯ 농가이동

◯ 농작업에 대한 간단한 교육은 농가에서 직접 교육

◯ 일손필요농업인 주관 하에 농작업 수행

 DB 및 사후관리

◯ 자원봉사 단체이력 관리, 주작업내용, 작업지, 농가만족도 등 파악

◯ 보건복지부의 자원봉사자인증관리기관(VMS)으로 가입추진중이며 가입이 완료될 경우 자

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실적 인정

※ VMS(Volunteer Management System)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운영시스템으로 자원봉사

실적 인증 시스템을 말함 

 농협·보호관찰소 업무협의

◯ 관할 보호관찰소내 사회봉사대상자의 원활한 수급방안, 집결장소, 이동수단 등 추진계획 

협의

◯ 보호관찰소별, 농협(농정지원단)별 연간 농촌봉사 인원배정

  

(3) 『사회봉사대상자』에 대한 농촌인력 지원사업

  『사회봉사대상자』에 대한 농촌인력 지원사업으로 취약·일반농가 일

손지원사업, 취약농가 특기·재능봉사 지원사업, 농촌취약계층 일자리 알

선·중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취약·일반농가 일손지원사업의 

시행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2-6] 취약·일반농가 일손지원

  취약·일반농가 일손지원사업의 각 절차별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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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신청 및 지원 

◯ 농업인은 농·축협에 일손지원 신청

◯ 농·축협은 농정지원단(중개센터)으로 지원인력 신청

 - 작업시기, 작업량, 인원 등 

◯ 농정지원단(중개센터)은 관내 농·축협 인력신청 사항을 집계, 관할 보호관찰소로 소요인력 

신청

◯ 보호관찰소는 관내 농정지원단(중개센터)으로부터 인력신청 현황을 접수 검토 후 인력지원 

계획을 확정, 신청 농정지원단(중개센터)으로 통보 

◯ 보호관찰소는 신청 농·축협으로 인력지원 

 농가인도 및 작업교육

◯ 농가 희망장소로 인도

◯ 농작업에 대한 유의사항 등 간단한 교육 

 농가 작업 

◯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작업 실시

 특기·재능 봉사지원 수요 파악 및 DB작업

◯ 농·축협은 특기·재능 봉사지원 농가파악 및 자료관리

◯ 농가와 지원시기 및 장소협의

예) 이·미용 봉사는 마을회관, 도배·장판 봉사는 취약농가 

  

 농협·보호관찰소 업무협의

◯ 특기·재능을 보유한 사회봉사대상자 파악

◯ 구체적 지원일정 및 방식 협의

  다음으로 취약농가 특기·재능봉사 지원사업의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2-7] 취약농가 특기·재능봉사 지원사업

  

  취약농가 특기·재능봉사 지원사업의 각 절차별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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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신청 및 지원

◯ 농정지원단(중개센터)은 관내 농·축협의 특기·재능 봉사지원 농가 집계, 관할 보호관찰소로 

소요인력 신청

◯ 보호관찰소는 관내 농정지원단(중개센터)으로부터 인력신청 현황을 접수 검토 후 인력지원 

계획을 확정, 신청 농정지원단(중개센터)으로 통보 

◯ 보호관찰소는 신청 농·축협으로 인력지원 

 농가인도 및 작업

◯ 희망장소로 인도

◯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작업 실시

 DB작업

◯ 특기·재능지원 봉사자 및 지원농가 자료관리

 - 봉사일자, 봉사분야(작업내용) 및 수혜농가 등

 접수

◯ 취약계층 일자리참여자는 조합원 소속농협에 방문 접수

◯ 지역농협은 해당 조합원이 취약계층(고용노동부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만50

세 이상 준고령자 등) 여부 판단

◯ 취약계층으로 판단 시 희망작업·작업가능 기간·참여인원·수당 등을 

파악하여 신청서 접수 후 관내 중개센터로 원본 송부

〇 농·축협(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희망인원·작업기간·작업내용·수당 등 확인

  마지막으로 농촌취약계층 일자리 알선·중개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2-8] 농촌취약계층 일자리 알선·중개사업

  농촌취약계층 일자리 알선·중개사업의 각 절차별 업무의 내용은 다음

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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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

◯ 취약계층에 작업장 및 작업내용, 작업일정 안내

◯ 농·축협 사업장에 중개 후 작업일정, 종목 등 확정

 사업장이동·작업

◯ 사업장이동 (수송차량 지원여부는 사업장별 자율 판단)

◯ 농작업에 대한 간단한 교육은 사업장에서 직접 교육

◯ 농·축협 사업장 주관 하에 농작업 실시

 수당 지급·DB 작업

◯ 작업종료 시, 사전 합의된 수당 지급 (중개센터 미관여)

◯ 작업기간 및 내용, 참여 인원, 수당 등 중개자료관리

바. 시사점 : 인력중개센터의 특징

  인력중개센터는 첫째, 인력중개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고 

있다. 농협중앙회 산하 전국의 158개 시�군지부에 설치된 시·군 농정지

원단에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면 전국의 모든 시�군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 즉, 전국 158개 농정지원단과 1,162개 지역농협을 연결하는 인력

중개DB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각 중개센터에서 해당지역뿐

만 아니라 인근 또는 전국의 인력 수급상황을 실시간 확인 및 신속한 

일자리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

  둘째, 유상과 무상인력을 종합적으로 중개·알선하고 있다. 일반농가에

는 유상인력을, 고령농 등 취약농가에는 자원봉사자 등 무상인력을 우

선 중개한다. 

  셋째, 일자리참여자의 경력 관리를 통한 농작업 우수 인력 DB를 마

련해 놓고 있다. 작업참여 후 농업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우수인은 별

도로 관리하고 있다. 

  넷째,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 참여자에 대

해서는 농작업 재해 시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1개월 단위)하는『단

체상해보험』의 가입을 지원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소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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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시장 이

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약10%)를 절감할 수 있고 적기에 영농에 필요

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어 적기영농지원을 통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4. 농협 농정지원단과 온산농협의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사례

가. 울주군 농정지원단의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사례

  울주군 농정지원단에서는 2013년 7월 19 일 「농협 농촌인력중개센

터」의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농협군지부장, 농민단체대표, 

소비자대표, 농정협의회회장등이 동참하였다.  

   2013년 9월에는 농협중앙회의 데이터베이스(DB)인 「인력중개시스

템」의 개발이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서 2013년 11월 14일에는 울주군

지부 4층 소회의실에서 울주군관내 전 농협과 축협의 책임자 또는 담

당자 17명에 대하여 농촌인력중개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

시하였다.

  각 시군단위의 농정지원단에 설치된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주요기능은 

인력중개센터 개설 및 홍보활동, 농촌일자리 참여자 신청접수 및 상담, 

일손 필요농업인 신청서 접수 상담, 인력참여자(농촌일자리 참여자, 자

원봉사자, 사회봉사명령자, 취약계층 일자리 알선)의 인력중개 및 일정

관리, DB작업 및 사후관리,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조 등이다. 센터의 

운영은 농협 울주군 농정지원단의 단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직원도 역

시 농정지원단의 직원이 겸직하고 있다. 각 지역농협단위의 역할은 인

력중개센터를 홍보하고, 일손 필요농업인의 신청서 접수와 대상농가 선

정, 차량제공 등이다.

  각 시군단위의 농촌인력중개실적은 지역본부 및 시군단위 업적평가지

표에 반영되어 실적을 평가관리하고 있다. 2013년 11월 현재의 추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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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총442명으로 집계되었다. 시군 인력중개센터장과의 면담결과 애로

사항으로는 첫째, 작목별 작업별 난이도별, 조합별로 임금의 차이가 나

고 있기에, 표준임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임금책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타 직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차이나는 부

분을 정부 또는 농협이 보전해 주면 구직자를 농업분야로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둘째, 농촌인력을 중개할 때 농작업상해보험을 가

입해 주어야 하는데,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서 중앙회에서 일괄 가입시켜 

주는 과정에서 개인신용정보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 개인정보처리 

근거규정이 있었으면 한다. 셋째, 농촌인력센터로 지정을 받으면 사무

소 운영 관련 경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농촌인력센터 개소식  농촌인력중개센터 업무교육

나. 온산농협의「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사례

  온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에 소재한 지역농협이다. 온산읍은 

울산광역시 중심권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 약 25,000명에 세대

수 10,478세대의 소도읍이다. 1974년 국가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

되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단이 조성되어 타 지역에서 유입된 공

단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전체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

과 중소기업이 혼재해 있는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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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산농협의 주요 생산품목은 양파와 배, 고추 등이다. 그 중에서 농

촌인력센터를 통해 인력을 모집한 경험이 있는 양파작목반장(안병학 

씨)를 면담하였다. 기존의 벼농사만으로는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에 한

계를 느끼고 있던 중 마침 주변의 중소기업과 중국집 등에서 양파의 지

속적인 소비가 있어 2011년 처음으로 1천여평에 양파재배를 시작하였

는데 벼농사보다는 소득이 좋아 재배면적을 늘리고자 하였으나 공단주

변이라서 인건비가 비싸고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2012년에는 재

배면적을 12,000평으로 늘리고 농협에서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인력

을 지원해 주었다. 2013년에는 34,000평까지 재배면적을 늘렸다. 양파

재배는 정식시기인 매년 10월 25일부터 11월 18일까지의 약 20일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데 지금까지의 농촌일손돕기 등의 자

원봉사작업으로는 재배면적을 늘리는 데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마침 2013년도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개설되어 됨에 따라서 온

산농협의 인력중개는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복지상무인 최영희 상무

가 센터장을 맡고 지도경제상무가 힘을 보탰다.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농촌인력중개센터의 현판식을 개최하였는데 작목반 등의 생산농가 대

표, 주부대학, 부녀회 등의 협력조직장이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하지만 

처음에는 홍보부족으로 구직신청이 거의 없었다. 이 지역은 과거 농사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농사를 짓지 않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최대한 협

조를 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파정식에 필요한 인력은 주로 여성들이 

담당한다. 따라서 농협의 부녀조직을 활용하기로 하고 2013년 10월 11

일에는 조합의 협력조직인 주부대학조직과 부녀회 조직의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농촌인력 구인�구직자 간의 만남을 위한 자상 토론회를 개최

하였다. 그 결과 인력중개의 내용이 홍보되면서 구직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2013년 10월 25일 양파정식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인

력공급이 시작되었다. 인력의 신청은 작목반장을 경유해서 농협의 인력

중개센터에 신청하였다. 인력의 지원은 각 부녀회와 주부대학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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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되었는데 개인별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받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농작업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주었다. 인력지원 구직자들은 매

일 아침 7시 40분까지 조합관내의 3개 지점 앞에 집결하면 농가에서 

차량으로 가지고 와서 4- 5명씩 작업장까지 수송을 하였다. 차량이 부

족한 경우는 조합직원들이 수송에 나섰다. 작업은 아침 8시에 시작하여 

17시경까지 1시간 30분 일하고 30분 정도 휴식하면서 점심과 새참 시

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도 1일 8시간정도의 작업을 하였다. 점심은 각

자 도시락을 지참하였고 농가에서는 새참(우유와 빵)을 2회 지급하였

다. 17시에는 역순으로 아침에 집결하였던 장소까지 농업인의 차량으로 

실어다 주었다. 임금은 1일 6만원으로 책정하였다.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과 비교해서는 다소 약한 편이지만 구인자와 구직자가 모여서 합의

한 금액이므로 별다른 불만은 없었다. 임금은 농협에서 선지급하는 방

식을 취하였다. 작업자의 임금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지급하고, 계속 작업하는 경우에는 작업기간 종료시에 개인별로 

지급하였다. 임금은 무이자로 선도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판매선도금은 작목반장 앞으로 일괄지급하고 출하시에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농가별 임금부담액은 전체 작목반에 지급된 임금을 각자의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분담시켰다. 농협이 무이자 선도자금을 지급함으

로써 농가에서는 인건비 부담없이 노동력문제를 해결하였다.

  농가에서 수확된 양파는 양파망에 넣어서 조합 소유의 3개 저온저장

고에 보관하였다가 필요할 때마다 출고하여 판매한다. 조합관내에는 중

소기업의 종업원 식당의 식재료와 중국집 등에서 매일 일정량의 양파를 

소비해 주기 때문에 가격변동에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전량 소비되었다. 

  농협의 인력중개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데에는 평소부터 농협에서 

임직원 일손돕기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왔기 때문에 농작업에 

대한 농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구직자들도 임금 등의 근로조건 

보다는 농협과의 신뢰관계에서 협력하는 내부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였으

며, 임금을 무이자로 지급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었으며, 생산된 농산물



- 41 -

의 판로를 개척하여 농업인들이 농협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

인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뷰과정에서 온산농협 관계자들은 장소제공은 회원농협이 부담하

고, 중앙회에서는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정부는 복지사 채용 등에 따른 

비용을 보조해주며, 지자체에서는 농가의 유류비와 인건비 부족분을 보

조해 주는 방식으로 현재의 지자체협력사업 방식으로 정착되기를 희망

하였다. 또한 대규모 인력이 소요되는 경우 농협의 인력중개시스템을  

통해서 인근조합, 인근시군, 인근시도와의 인력과부족을 해결한다면 충

분히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온산농협 안력중개센터 현판식

 양파 정식업 모습  구직자와 구인자와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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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산업 인력에 관한 외국의 정책현황 및 법제

제1절 농산업 인력에 관한 외국의 정책현황

1. 미국

가. 개요  

  미국은 침체된 도시 및 농촌지역의 투자촉진을 위해 지정한 각종 균

형발전특구(EZ: Employment Zone, EC: Enterprise Community, RC: 

Renewal Community)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과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

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일자리 및 고용창출에 대한 고려로서 농어업

에 대한 조세감면과 재정지원으로 농어업노동에 대한 인력지원을 유도

함으로써 고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나. 국내인력 관련 법제

(1)  신규취농 및 귀농귀촌인력 지원정책

  20세기 들어 미국의 농촌지역은 도시로의 인구유출로 거대한 인구감

소를 겪었으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갑작스런 귀촌현상으로 농촌의 

인구성장은 도시인구성장에 비례하여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다. 베이비붐세대 은퇴자들이 온화한 기후, 멋진 자연환경, 삶의 

질을 찾아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의 농촌은 5,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며 미국 전체면적의 75%를 차지한다. 미국은 

6.5% 미만의 농촌인구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에 대한 의존성은 줄

어들고 있으며, 그 비율이 감소하는 만큼 소매, 서비스, 제조업이 농촌

지역의 경제와 고용구조를 차지한다. 휴양지로서의 농촌의 역할은 오랫

동안 있어왔지만, 최근에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도시민들에게 귀촌을 

하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농촌지역이 휴양지형태로 

은퇴촌으로 변화하여 레크레이션산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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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 산하 국립식량농업연구소에서 초보 귀농인을 위

한 농업 훈련이나 지원프로그램인 ‘start2farm’을 실시하고 있다.13) 

start2farm이란 교육 커리큐럼 및 훈련 clearing house(단체를 통해 학

위를 확인하는 방법)지원체계로서 귀농인(초보농업인) 연합회를 조직해

서 선배귀농인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및 배움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

그램은 농업을 시작하는 농부나 사업자의 성공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

한 지식, 스킬, 도구를 제공하며, 보조금(Farmer and Rancher 

Competitive Grant Programme)혜택도 있고, 기업형 Care, 은퇴이후 

70세까지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운영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편 신규농업인과 목장주를 위한 인력개발 프로그램(T he Beginning 

Farmer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 BFRDP)이 있다. 이는 모

든 종류의 신규 농업인과 목장주의 능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자

금교육, 현장실습, 지역주민 봉사활동, 기술지원 등을 돕는다. 국립식량

농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에서 지

원하는 교부금도 제공된다.

  이밖에 지역 소도시 보조 프로그램(Rural Micro- entrepreneur 

Assistance Program)이 있어서 비영리 단체, 연구자 및 교육자를 대상

으로, 신규 및 기존 농촌 소규모 기업에게 훈련, 기술지원, 소규모 용자 

등을 지원하는 기관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2)  국내 농업노동자 관련 정책14)

  2006년 농업인력은 3백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고용노동자들은 101만 

명으로 1/3을 구성하고, 나머지 205만 명은 자영 농장주와 그들의 무급 

13) 법적 근거는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Pub. L. No. 110-234, Section 7410, 2008), 

amending Section 7405 of the previous Farm Bill이다.

14) Susan A. Schneider, Food, Farming, and Sustainability-Readings in Agricultur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1, pp. 35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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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였다. 고용노동자는 특히 과일이나 채소와 같이 

노동집약적인 농업부문에서 미국의 농업생산량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

직률이 높다는 특징도 있다. 꾸준히 증가하는 미국 인구, 노동집약적인 

작물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 그리고 계속 성정한 농업부문은 지난 몇 

십 년간 농업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다. 고용 농장노동자들의 노

동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독특하다.

① 많은 농장노동자들은 주와 국경을 횡단할 만큼 기동성이 있다. 그러

나 12%만이 생장주기에 맞춰 “작물을 따라 이동하는” 농장노동자이다.

②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대략 미국 내 모든 고용 농장노동자들의 반 

정도는 합법적인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인데, 이는 그들의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③ 고용된 농장노동자들은 위험한 노동 조건, 낮은 임금, 그리고 열악

한 주거 조건을 포함한 심각한 노동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2007년 근로자들의 고용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228억 달러로 예측

된다.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농장 비용 중 노동력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농장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요소-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인상, 저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산업(예, 건설, 제조)에

서 노동수요 변화, 새로운 이민정책- 는, 농업노동자에 많이 의존하는 

농업부문의 이윤과 생존능력을 좌우할 것이다. 인건비 비중이 전체 비

용의 30~40%를 차지하는 채소, 과일, 견과류, 원예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업인은 임금 변동과 노동력 활용여부에 특히 민감할 것이다.

  고용 농장 노동력의 지리적 분배는 농업 생산의 총량과 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종류를 반영한다. 캘리포니아는 다른 어느 주보다 현

금 수입이 높고 노동집약적인 상품(예, 유제품, 포도, 온실)을 생산해 

내는 반면, 아이오와는 세 번째로 높은 현금 수입을 가지고 있으나, 노

동집약적이지 않은 농업 상품(예, 옥수수, 돼지, 콩)을 재배한다.

  고용 농장노동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미국 내 다른 대부분의 임금 노

동자와 비교되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그 원인이 있다. 평균적으로,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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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젊고, 덜 교육받았으며, 외국 태생일 확률이 높고, 미국시민 또는 미

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 대부분 남성이다. 

농장 노동력의 인종적, 민족적인 구성은 최근 수 십 년 간 매우 변화하

여 왔는데, 중대한 변화는 히스패닉 노동자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2006년 인구통계(CPS) 자료에 따르면, 모든 농장노동자의 43%가 히

스패닉이다. 작물재배와 축산에서 히스패닉의 수치가 각각 56%와 26%

로 나타났고, 그 대부분이 미국 시민이 아닌 히스패닉 농장노동자이다. 

(3)  농장노동자 관련 미국 연방 노동관련 법제

  농장노동자 관련 미국의 연방 법제로는, 연방 노동 관련법인 연방 노

동관계법15), 공정근로기준법16), 이주노동자 및 농장노동자 보호법17) 

등 3가지를 주로 살펴본다. 

  연방 노동관계법( NLRA)

  NLRA는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와 함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장하는 법으로 1935년 제정되었다. 오래 전에 대법원은 고용주와 

협상을 하는 데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수적이라

고 노동조합의 정당성에 대한 이유를 설시하였다. 그럼에도 NLRA는 

이러한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지는 않았다. 본 법의 보호를 받

기 위해 노동자는 본 법에서 규정하는 "피고용인"에 해당되어야 한다. 

  NLRA 제2조(29 USC 제152조)는 관련 정의조항을 규정하는데 제3

항은 피고용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  "피고용인"이란 모든 피고용인을 포괄하며 본 장에서 명시적으로 

15) {The National Labor Relation Act(NLRA), ch. 372, 49 Stat. 449 (codified as amended at 29 

U.S.C. §§ 151-169)}, 

16) {The Fair Labor Standards Act(FLSA), at 29 U.S.C. §§ 201-219}

17) {The Migrant and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tection Act(MSPA) 29. U.S.C. 

§§1801-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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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규정하지 않는 이상 특정 고용주의 피고용인에 한정되지 않고. 또

한 당면한 노동분쟁 및 기타 부당한 노동관행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 아직 다른 유사한 일상적인 직업을 찾지 못한 개인을 포함한

다. 그러나 농업노동 및 가정의 가사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개인이나, 

부모나 배우자에 의해 고용된 개인, 독립적인 도급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개인, 감독인으로 고용된 개인, 철도노동법[45 U.S.C.A. 

제151조 이하 참고]에 의하여 고용주에 의해 고용된 개인, 또는 본 법

에서 규정하는 고용주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고용된 개인은 피고용인에 

포함하지 않는다(29 U.S.C. 제152(3)조).

  따라서 연방법에 의할 경우 농업노동자는 고용주와 집단협상을 할 권

리를 갖지 못한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주법을 통해 농업노동자에

게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농업노동자 조직을 보호하는 연방

의 관련법은 없으며 농업노동자의 대부분은 집단협상을 하지 않는다. 

  요컨대, NLRA에서 농업노동자를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는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가 농업노동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공정근로기준법( FLSA)

  공정근로기준법(FLSA)은 최저임금, 강화된 초과근무 수당, 아동 노

동 금지, 그리고 고용주에게 기록 유지에 대한 요구 등의 규정이 들어 

있다. FLSA는 모든 연방법, 주법 및 지자체법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명

문의 조항이 있다(29 U.S.C §206) . 만약 이들 법들에서 제시하는 기준 

이 FLSA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높다면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몇몇 경우 주법과 지지체법이 노동자들을 위한 부가적인 보호를 언급한

다. 반면, 농업노동자에게는 법의 적용제외가 넓게 인정된다.  

  FLSA에는 사용자와 피용자를 정의하여 근로관계를 규정하는데, 다음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사

용자의 이익을 위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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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외한) 노동조합 혹은 노동조합의 직원 또

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29 U.S.C 

§203(d) ) . 영농에서 계절적인 노동력이 필요할 때 농장주는 직접 노동

자를 고용하거나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업노동계약자(FLC)”와 

계약할 수 있다. FLC가 농업인의 피용자라면, 이는 FLC에 의해 모집된 

노동자 역시 농부의 피용자가 됨을 의미한다(29 C.F.R.500.20(h) (4) ) . 

  FLSA의 최저임금조항은 고용주 의무사항이다(29 U.S.C. §206) . 즉, 

모든 고용주는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피용자에게 최저임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FLSA의 213(a) (6)절은 농업인 고용주에게는 

대규모 면제를 제공하여, 최저임금의무는 5가지 범주의 농업 고용 노동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첫째, 가족노동에 상당한 규모 의존하는 농업경영

  (2)  둘째, 농업인의 직계가족의 구성원인 농업 고용인

  (3)  셋째, 손으로 수확하는 일정한 농업노동자- 여기에 포함되는 노

동자들은 반드시 성과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며, 노동자는 반드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그 혹은 그녀가 고용된 농장까지 매일 통근해야 하

며, 반드시 전년도에 농업에 3주 이하 고용된 적이 있어야 한다(29 

U.S.C. 213(a) (6) (c) ) . 

  (4)  넷째, 16세 이하의 고용인- 이들은 통상적, 일반적으로 고용 지

역에서 성과급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며, 손으로 수확하는 노동자로 

고용된다. 해당 근로자들은 부모 혹은 부모의 지위에 위치한 사람과 같

은 농장에 고용된 경우이며, 동일 농장에 대해 16세 이상의 고용인에게 

지불되는 성과급 기준으로 지불된다(29 U.S.C. 213(a) (6) (D)) . 

  (5)  다섯째, 축산에 종사하는 고용인-  29 U.S.C. 213(a) (6) (E) .   

최저임금 면제는 고용인이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 및 해당 작업이 수행

되는 장소에 좌우된다(29 C.F.R. 780.323) . 고용인이 수행하는 작업은 

반드시 가축 생산 목장에 "주로 종사"해야 한다. 이는 고용인의 "주 업

무"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가축을 돌보거나 해당 목적을 위해 대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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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 29 C.F.R. 780.325(a) . 일반적으로 주 업무는 해당 활동

이 고용인의 시간 중 50% 이상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FLSA는 주당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다수 고용주가 초과근무수당

이라고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29 U.S.C. 

207(a) ) . FLSA는 농업에 대해 폭넓게 초과근무수당 면제를 규정한다. 

213(b)절은 초과근무 수당이 "농업에 고용된 고용인"에게 적용하지 않

는다고 규정한다(29 U.S.C. 213(b) (12) ) . 소규모 농장/대규모 농장의 

구별은 없으며, 적용할 면제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도 없다. 

  FLSA는 근로감독관이 FLSA 요구사항과 관련한 고용주의 지불 기록

을 조사 및 점검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29 U.S.C. 211) . 임금 위반이 

발생할 경우, FLSA는 고용인이 고용주를 최저임금 미지급 혹은 초과 

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한다(29 U.S.C. 216(b) ) . 법원

은 재량에 따라 고용인에게 빚진 임금 상당의 손해금 및 소송비용을 지

급하도록 판단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도 피해를 입은 고용인을 대신해 

소송을 할 수 있다. 고의 반복되는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29 U.S.C. 216(a) ) . 

  FLSA는 노동부가 고용주가 그들의 고용인으로부터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받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수립할 것을 정식으로 허가한다(29 

U.S.C. 212(d) ) . 그러나 농업 고용은 아동이 어린 연령에도 일하도록 

함으로써, 기타 다른 형태의 고용과 다르게 취급된다. 특히 딸기 및 감

자 재배 농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FLSA는 1997년에 농업에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아동 노동 사용에 대한 추가 면제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되

었다. 아동 노동을 허용하더라도 10세 이상, 방과 후, 농약 등 위험물질

은 금지되는 등 제한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주노동자 및 농장노동자 보호법( MSPA)

  MSPA가 상정하는 노동자는 농업에 고용된 이주·계절적 농장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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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기초적인 고용 보호를 제공한다. 29. U.S.C. §1802(3) . 이 조항

은  “계절적으로 또는 일시적인 성격으로 농업에 고용되고, 그의 지속

적인 거주지에서 밤을 보내지 못할 것이 요구되는 자”라고 정의한다

(29. U.S.C. §1802(8) (A) . 29. U.S.C. §1802(10)(A) . 두 가지 정의에

서 모두 배제된 자들은 농업 고용자 또는 농장 노동 수급자의 직계 가

족이다. 또한 H- 2A 프로그램으로 고용된 자들도 배제된다(29. U.S.C. 

§1802(2) ,(10) .

  농장노동계약자(FLC)은 약인으로서 농장노동계약행위를 하는 자이

다. 29. U.S.C. §1802(7) . 농업고용자, 농협 그리고 이들의 피고용인들

은 면제된다. 농장노동계약행위는 이주 또는 계절적 농업 노동자들을 

모집하거나, 끌어들이거나, 고용하거나, 공급하거나, 수송하는 자를 말

한다. 29. U.S.C. §1802(6) .

  MSPA는 몇 가지 중요한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가족 사업 면제 또

는 소규모 사업 면제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MSPA의 요건들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9. U.S.C. §1803

  MSPA는 농장 노동 계약자로 일하는 자는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하도

록 하고 있다. 농장 노동 계약자를 이용하는 농업 고용인은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노동부의 임금·시간국(Wage &  Hour Division)은 확

인 목적에 대하여는 무료 요금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있고, 과거 MSPA 

위반으로 부적격으로 간주되는 농장 농업 계약자에 대한 인터넷 리스트

를 제공한다. 

  MSPA는 농업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각 사람들은 기한에 맞춰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9. U.S.C. §1822(a). 이 요건은 다른 법에

서 강제하고 있는 고용 조건에 합쳐진다. 그 예로, 고용자가 공정 노동 

기준법에 따른 연방 최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

는 경우 이는 동시에 기한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MSPA의 요

건의 위반이기도 한 것이다. 

  MSPA는 고용자 또는 농장 노동 계약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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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판매 행위는 자발

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29. U.S.C. §1822(b) .

  MSPA는 동의한 노동 협정의 조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

히, 농장 노동 계약자, 농업 고용자 또는 농업 조합은 정당화 없는 노

동 협정의 조건 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 29. U.S.C. §1822(c) .

   MSPA는 농업 노동자들의 자신들의 고용의 성질과 법적 권리들의 

이해에 관한 정보 요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 조건과 환경에 대한 

공개는 노동자가 그 일에 모집될 때 행해져야 한다. 노동부가 만든 노

동자들의 MSPA상의 권리와 보호를 묘사하는 포스터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전시해야 한다. 공개는 영어로 된 서면으로 해야 되고, 영어를 

읽고 쓰지 못하거나, 유창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언어로 필

요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시해야 한다. 29. U.S.C. §1821(이주 노동

자에게 적용); 29. U.S.C. §1831(계절적 노동자에게 적용).

  각 피고용인에 대한 고용 기록이 작성되고, 유지되고, 3년 간 보존되

어야 한다. 이 기록들은 임금 지급의 기초, 노동 시간, 임금 지급 기간 

동안의 수입, 원천징수 예치금, 그리고 순수입을 포함해야 한다. 각 노

동자들은 각 기간 동안의 항목별로 기재된 서면을 받아야 한다. 29. 

U.S.C. §1821(d) (이주 노동자에게 적용); 29. U.S.C. §1831(c) (계절적 

노동자에게 적용).

  이러한 적극적 요건에 더하여, MSPA는 특히 농장 노동 계약자, 농업 

고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고의적으로 어느 노동자에게라도 조건, 환경, 

또는 농업 고용의 존재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다. 29. U.S.C. §1821( f) (이주 노동자에게 적용); 29. U.S.C. 

§1831(e) (계절적 노동자에게 적용).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로 이용되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는 그 주거가 연방 또는 주의 안전과 건강 기준을 실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주거는 준수에 관하여 조사되고 증명

되어야 한다. 일반 사람들에 대하여 상업적 용도로 주거를 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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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 요건에서 면제된다. 29. U.S.C. §1823.

  이주·계절적 노동자들이 운송될 때에는, 운송 수단이 노동부의 안정 

규정과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연방 및 주의 안전 건강 기준에 합치해야 

한다. 농업 고용자, 조합, 그리고 농장 농업 계약자는 운전을 하는 자들

이 주법에 따른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보험 증권 또는 보상 보증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운송 요건은 이

주 또는 계절적 노동자들이 트랙터, 콤바인, 수확기, 채집기, 또는 노동

자들이 실질적으로 농업 상품을 식재, 경작, 수확에 관여하거나 가축과 

가금류를 보살피기 위한 기계를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9. U.S.C. §1841.

  MSPA는 겁주기, 협박, 감금, 강압, 블랙리스트 올리기, 해고, 또는 

어떠한 방식의 이주·계절적 노동자들에게 행해지는 차별대우를 금지하

고 있는데, 보호를 강제하는 행위들이 MSPA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다.  

  MSPA는 노동부의 임금·시간국을 통해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9. U.S.C. §§1851- 1853. 또한 침해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

람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29. U.S.C. 

§1854(a) . 형사적 제재, 법원의 명령, 행정적 제재, 배상금이 모두 가능

하다. 29. U.S.C. §§1851- 1854. 

  계획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MSPA의 요건을 어기는 자는 $1,000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병과에 처해질 수 있다. 29. 

U.S.C. §1851(a) . 연속적인 위반은 $10,000의 벌금 그리고/또는 3년의 

징역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은 법령 위반의 구제책으

로 일시적이거나 항구적인 금지명령구제를 구하여 얻을 수 있다. 29. 

U.S.C. §1852(a) . 각 위반마다 $1,000 이하의 민사상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29. U.S.C. §1853(a) . MSPA는 민사상 제재의 부과에 

대한 불복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심사 절차를 두고 있다. 29. U.S.C. 

§1853(b)-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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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PA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당사자들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어느 연방지방법원에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9. U.S.C. §1854(a) . 연방관할권은 계쟁 중인 시민권의 다양성이나 수

와 무관하게 정해진다. 다른 행정 구제책을 거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다. 법원이 MSPA 또는 MSPA에 따라 규정된 규정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을 찾아내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실제 손해를 포함하는 것과 동일

한 양까지 또는 법정 손해금으로 각 원고에 대한 각 위반에 대하여 

$500까지 또는 다른 공정한 보상금으로 정할 수 있다. 집단 소송은 각 

원고에 대한 각 위반에 대하여 $500까지 또는 $500,000까지 또는 다

른 공정한 보상금 중 적은 것에 한정된다. 29. U.S.C. §1854(c) . 이 장

은 또한 법원에 소가 제기 되기 전에 분쟁 중인 문제를 해결하려 한 시

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권한은 주고 있다. 특별 규정은 노동자 

위로금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금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 U.S.C. §1854(d)- (e) .

다. 외국인력 관련 법제

(1)  일반적인 외국인력 법정책

  미국은 이민에 의해 성립된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까지는 이민유입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1917년에는 아

시아 이민을 폐지하고 1921년에는 나라별로 이민자수를 할당하는 제도

를 도입하였다. 1965년에는 ‘이민귀화법(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of 1965) ’을 제정하여 영주권자의 친족에게 우선적으로 비자를 할

당하는 가족통합적 이민정책을 수립하였다. 1990년 11월에는 전문기술

분야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민귀화법이 개정되었다. 미국

의 외국인력 활용제도는 취업이민과 초청근로자 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취업이민제도는 가족정책적 이민정책을 기본으로 하면서 취업이

민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취업이민은 순위별로 

정해지는데, 제1순위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에 탁월한 능력을 지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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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교수, 다국적기업의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순위는 석�박

사학위를 지닌 전문직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순위는 전문직

종 근로자, 비숙련근로자로서 이들에게는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e) 가 요구된다. 제4순위는 특수한 이민으로 종교단체, 의대졸

업자, 해외주재 미국공관의 외국인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5순위

는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10명이상의 미국인의 고용을 창출시킨 

자이다.

  초청근로자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일하기 위하여 입국하

는 것을 허용하는 약 20가지의 비이주자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

에 따라서 대사나 외교관 등에 발급하는 비자(A1)에서 단기상용방문비

자(B1), 전문직 직원(H1B), 농업관계의 임시 또는 계절별 취업(H2A), 

임시 또는 계절별 근로자(H2B)등의 다양한 자격으로 입국하여 근로할 

수 있다. 초청근로자라는 뜻은 특정산업이나 직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고용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

고 있다. 여기에서는 단기외국인력 제도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한다. 

  첫째, H1B 비자이다. 이 비자는 공학, 수학, 물리과학, 컴퓨터과학, 

의학 등의 특수 전문기술분야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

기간은 보통 3년이며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기간이 만료되면 1

년간은 다른 나라에서 체류해야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H- 1C 비자이다. 이 비자는 1999년 간호인력 부족지역 해소법

에 의해서 H- 1C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최장3년 간 채용할 수 있는 제

도이다.

  셋째, H- 2A 비자이다. 이 비자는 계절적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다. 미국인의 인력난이 예상되는 농업고용주는 H- 2A비자를 통해 단기 

또는 계절적 성격의 농업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취업기간은 1년이고 

근로자 수에는 제한이 없다. 고용주는 H- 2A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

자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조리기구와 공간, 출퇴근 교통편을 제

공하여야 한다. 주로 멕시코인들이 이 비자를 통해 일시적 또는 계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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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한다.18)

  넷째, H- 2B 비자가 있다. 이 비자는 단기 비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H- 2B 비자의 고용기간은 1년 미만이고 일할 자격과 의지가 있

는 미국인 근로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가 미국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할 자격과 의지가 

있는 미국인 근로자가 없다는 점과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노

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는 초청근로자 비자에 공

통적으로 요구된다. 

(2)  농업분야 외국인력 관련 정책

  외국 태생의, 고용 농장노동자들에 대한 증가하는 의존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부터 전쟁이 초래한 노동력의 급감을 충원하기 위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멕시코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을 허용한 이주 관련 

노동 정책인 Bracero 프로그램과 함께 제도화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1942년부터 1964년까지 22년간 지속되었으며, 학대 노동, 불법 노동력 

이용의 증가, 농장노동자의 시위 증가에 대한 공공의 우려와 같은 몇 

가지 요인들이 나타나자, 의회가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였다.

  Bracero 프로그램 등이 종료되기 전까지 미국으로의 불법 이주는 증

가하였고, 1980년대에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불법 이주를 줄일 목적

으로 제정된 1986년 이주 개혁 및 통제법(IRCA)은 1989년까지 1백 

만명이 넘는 고용 농장노동자들의 법적인 지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

법 노동자들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일

시적인 유예 끝에 불법 이주는 다시 증가했고 상당한 수치에 달했다.

  미국 노동부(DOL)와 국토안보국(DHS)의 이민국이 협력적으로 운영

하는 H- 2A 비자 프로그램은, 2006년에 64,000명의 농장노동자들의 

신청을 처리하였다(DOL, 2007) . 이는 1943년부터 이주 개혁 및 통제

18) 노재철,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장 정책, 논형, 2012, 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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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농업노동자를 위한 H- 2A 비자 프로그램

H-2A 비자 소지자는 비이주자로 간주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임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주자들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영구적인 거주민으로서 인정받는다. 이러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위하여, 고

용주들은 반드시 그들이 그 지역에서 미국의 노동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들의 

충분하고 시기적절한 노동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리하

여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이 역으로 고용된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H-2A 노동자는 지배적인 산업 임금, 연방 

또는 주의 최저 임금, 또는 미국 농무성 경제 연구소(USDA)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자료에 근거한 시간당 평균 임금 비율인 역효과 임금률(AEWR)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고용주들은 반드시 농업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 

자세한 소득명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고용주들은 H-2A 노동자들에게, 비통근 노동자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시설, 통근 노동자를 위한 교통수단, 노동자의 고국이나 다음

의 고용 장소로 가기 위한 교통수단, 취사 시설이나 하루에 세 끼의 식사, 산

법(IRCA)으로 되었고, 차후 입법에 의하여 1952년 연방 법으로 전환

되었다. 이는 고용주로 하여금 외국 태생 노동자를 임시적으로 1년까

지, 최대로 연장하여 3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농장노동자들은 비농장 임금 노동자에 비하여 고용에서 전형적으로 

더 많은 격차를 가지고 있고,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기회가 적다. 그들

은 갑작스러운 농업 생산의 필요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거나, 1주일에 

5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가질 확률이 크다. 그러나 농장노동자들 

사이에서, 비시민권자는 1주일에 40시간 이상 고용될 가능성이 높고 더 

유동적이거나 더 할 일이 많은 근로시간을 갖게 될 가능성이 적다. 

  농장노동자들은 다른 임금 노동자만큼 임금을 받고, 낮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간에 하나의 일만을 행한다. 그러나 농장일의 계절적

인 속성 때문에 농장노동자들은 일정 시간을 넘어서까지도 일을 계속 

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 농장노동자들은 초과근무수당, 팁, 또는 수수료

를 받거나 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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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재해 보험을 포함하는 계속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고용주들은 반드시 노동부(DOL)와 주 노동사무소에 고용하기 45일 전까지 신

청하여야 한다. 고용주들이 특정한 노동 조건 규정을 충족하면, 노동부는 7일 

이내에 주에서 당해 기간에 당해 직위를 채울 만한 미국 노동자들이 충분하

지 않고 H-2A 노동자의 존재가 지역의 임금에 역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점

을 “ 인증해 주어야 한다” . 일단 고용주들이 신청하면, 90 퍼센트가 넘는 고

용주들의 신청은 대부분의 신청된 직업에서 허가된다. 성공적인 인증을 받은 

후에, 고용주는 다음으로 국토안보국(DHS)의 미국 시민권 및 이주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승인된 신청은 노동자들의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적절한 영사관

으로 이송된다. 출입항에서, 관세와 국경 보호(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공무원은, 이동자의 미국으로의 입국 및 비이주자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

에 대하여 그 방문을 원인으로 한 미국 체류 가능 기간을 허가한다.

비록 모든 고용 농업노동자들의 5% 미만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용되지

만, 여전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H-2A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를 희

망하는 농장 운영자의 어려움은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복잡한 서류 작업

·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 국내 노동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점

·  미래의 노동 수요를 필수적으로 예측하여야 하는 점

·  지배적인 산업 임금, 연방 또는 주의 최저 임금, 또는 역효과 임금률보다 

필수적으로 더 많이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점

·  공공적인 목적으로 접근 가능한 H-2A 신청을 검토하는 시민단체와 노동조

합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주목을 받는 점

농업노동자 옹호자들과 노동조합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잘못 대우받거나 착취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적인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비판적이다.

 

  고용 농장 노동자들은 집단으로 보아, 평균적으로 임금 노동자에 비

하여 더 적게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작물 농장노동자들 또한 유사

한 비숙련 직업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분석

가가 농장일이 몹시 힘들고 위험한 직업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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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종사자 수
429,200

농산물직매소

(농협 등)

농산물 가공

(농협 등)

농업경영체
260,400(60.7%)

139,000

(32.4%)

29,700

(6.9%)

농산물가공 농산물직매소 관광농원 농가레스토랑 등

126,300

(29.4%)

61,000

(14.2%)

55,900

(13.0%)

17,200

(4.0%)

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여전히 낮다. 

  농장노동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설명하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든다. (ⅰ) 다른 산업에서 고용되기 힘들어 선택권이 적은 

불법 노동자들의 높은 비율, (ⅱ) 농업인의 고용 주선 대가로 고용 농

장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을 감축시키는 계약의 이용, (ⅲ) 소규모 농장

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법의 적용제외를 받는 것.

2. 일본

가. 농업 전반에 대한 인식

  일본에서는 식량 자급률의 저하를 위기로 인식하고 생산 확대를 위한 

농어촌 활성화를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동시에, 농어업과 같은 1차 산

업의 쇠퇴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기본적 대책으로서 “제6

차산업화”의 지향 하에 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고용의 확대를 꾀하고 있

다.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의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식품가공과 같은 2

차산업과 유통·판매를 비롯한 요식업과 같은 3차산업까지 농업인이 주

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관여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관점에서의 접근

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최근 일본의 관련 정책은 두 가지 관점을 동

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농업노동력의 현상

[표3-1] 2011년 농업생산 관련 사업 총 종사자 수

* 일본 농림수산성 “농업 농촌 6차산업화 종합조사”의 자료를 표로 구성

*단위 명, (   )안의 숫자는 총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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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취농 등의 동향

농업노동력 취약화 진행

  일본의 인구 감소 국면과 더불어 노동 인구도 감소, 농업노동력의 주

력이 되는 기간 농업 종사자는 1998년과 비교하면 20% 감소하여 

2008년에는 197만명 정도로 집계되었다. 이 중 65세 이상이 60%를 

차지하며, 농업노동력의 중핵은 고령자가 담당하고 있다. 70대나 80대

를 비롯하여 일본 농업을 지탱하여 온 고령자의 대다수가 가까운 장래

에 은퇴할 것이 예상되며 농업노동력의 취약화 진행이 우려되고 있다. 

다른 한편, 농업부문의 고용 근로자는 10년간 40% 증가하여 2005년 

19만 명으로, 연령 구성은 남성의 경우 25세 전후와, 50대, 여성의 경

우 50대의 인원이 가장 많다19).

신규취농자 중 농업법인 등에의 고용 취농자 증가

  신규 취농자(2007년)는 경기 회복에 의한 고용정세의 개선 등에 의

해 전년보다 9.3%(7570명) 감소하여 7만 3460명이며, 이 중 60세 이

상이 50%(3만 8800명)을 차지하고, 39세 이하의 신규 취농청년은 

20%(1만 200명)을 차지하고 있다.

  또 신규 취농자 중 농업법인 등에 신규로 고용된 고용 취농자는 

7,290명으로 전년에 비해 12%(780명) 증가하였다. 고용 취농자 중 39

세 이하의 청년층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농가 출신자가 

80%(5,760명)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매년 증가하는 농업생산법인 

등이 청년층의 신규 취농자나 비농가 출신자의 중요한 취직 자리가 되

고 있다.

19) 총무성의 「�勢調査」에 근거한 농업부문 근로자로 농업 서비스 부문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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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농업인의 참가 추진 대책20)

  여성농업인은 농업 취업인구의 54%, 기간적 농업 종사자의 

44%(2008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으로 일본의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의 일부를 담당하며 농

산물의 가공 판매 등의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등 활약의 장을 넓혀 가고 

있으며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있어서도 빠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위원이나 농협 임원 등의 경우 여

성의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농업 경영이나 지역

사회의 의사 결정의 장에 여성 농업인의 참가가 미진한 현황이다.

(3) 외국인 연수생 · 기능실습생의 동향21)

(가) 연수 · 기능실습제도로 최장 3년의 연수·기능실습 가능

  일본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인재 육성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외국인 연

수 및 기능 실습제도를 창설하여 매년 연수생 및 기능 실습생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자국에 도움이 될 만한 지식, 기술, 기능을 습득하고 있

다. 이 제도에 기하여 일본에 온 연수생은 기업이나 농협 등의 단체가 

받아들이며, 최장 1년간의 연수를 거친다. 소정의 기능평가시험에 의한 

연수 성과의 평가를 비롯한 요건들을 충족시킨 자는 기능실습생이 되어 

연수기간을 합쳐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다. 기능 실습의 대상은 63직

종, 116작업에 이르며, 농업 관련으로는 경종 농업22)과 축산 농업23)의 

2직종, 5작업이 대상이다.

(나) 외국인 연수생 및 기능실습 이행 신청자의 증가 경향

  연수를 목적으로 신규 입국하는 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20) http://www.maff.go.jp/j/wpaper/w_maff/h20_h/trend/part1/chap2/t2_04.html

21) http://www.maff.go.jp/j/wpaper/w_maff/h20_h/trend/part1/chap2/t2_05.html

22) “시설원예”와 “경작 · 야채”의 두 작업이다

23) “양돈”, “양계”, “낙농”의 세 작업이다. 이외에 식품제조업에서는 통조림 포장 등 12작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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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수생

농업 4,645 4,280 5,980 6,606 7,496 9,264

식품산업 7,060 6,611 8,322 10,048 11,892 11,897

합계 11,705 10,891 14,302 16,654 19,388 21,161

기능실습 이

행 신청자

농업 849 1,155 1,837 2,758 3,341 4,045

식품산업 2,596 3,134 4,158 4,844 6,117 6,797

합계 3,445 4,289 5,995 7,602 9,458 10,842

입국자는 10만 2천 명으로 아시아로부터의 연수생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농업, 식품산업 분야의 연수생은 2만 1천 명으로 전 직종

의 20%를 넘는 정도이다. 또 기능 실습으로의 이행을 신청하는 연수생

도 증가 경향에 있으며, 2007년에는 5만 4천 명이었고, 이 중 농업, 식

품분야의 신청자는 1만 1천 명이었다.

[표3-2] 연수생 증가추이

(다) 실습 기관의 적절한 운영 요구

  연수생 및 기능 실습생 인원이 증가하는 한편, 기관의 부적절한 행위

가 적발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7년에는 전년도의 2배에 해당

하는 449건의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연수생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작업, 기능 실습생에 대한 노동관계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여 제도의 

적절한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게 되었다.

(라) 제도의 개선 및 적정화를 위한 대응의 필요

  안정된 고용 노동력의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나 경영체에서

는 연수 및 기능 실습제도의 목적에 반하여 연수생 및 기능 실습생이 

노동력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존재하며, 이 탓에 위와 같은 부적절한 일

탈이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업분야의 연수 및 기능 실습제도의 적정화를 위해 운용의 개선, 제

도의 재검토 등에 관하여 관계단체나 부처와의 연계를 이용한 대처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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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산업 인력에 관한 당면과제와 정책의 방향성

  농업분야에서의 노동력 수급 문제에 대해 먼저 일본에서는 현재뿐 아

니라 미래에까지 노동력의 부족이 초래되며, 신규 취농희망자는 적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부족 탓에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지

며, 그 기본 원인을 노동력을 개방된 일반 시장에서 공급받는 것이 쉽

지 않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또한 농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농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농지라고 하는 사업용 자

산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산이며 생활의 장인 탓에 다양한 농업정책이 

농지와 그 소유자인 농업경영체를 기본 단위로 하여 실시되고 있다. 그 

때문에 개인이라고 하는 근로자의 능력이나 실적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고 결국 노동력의 확보는 평가의 측면에서도 곤란함

을 겪게 된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노

동력 수급의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직업소개 기관에 농업종사자의 작업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체계적인 직무분석이 부족한 탓에 농업경영

체에서 일반 노동시장으로부터 노동력을 원활하게 공급받는 것을 어렵

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한다.24)

  이러한 과제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

제로서 食料·農業·農村基本法(식료·농업·농촌기본법)이 1999년 제정되

었다. 1999년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은 구 農業基本法(농업기본

법)이 1961년 제정된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제화의 현저한 진전

에 의해 식료·농업·농촌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직면하게 된 

불안을 근본 과제로 하여 성립되었다. 당시의 인식으로는 식량 자급률

의 저하, 식생활의 고도화, 다양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국

내의 공급 체제가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는 한편, 농

업인의 고령화 및 농지면적의 감소, 농촌 활력의 저하 등이 주요 문제

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정된 기본법에서도 인력 수급에 대

24) �津眞里 外, 農業と雇用, ��政策�究��修機構, 2005, 1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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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은 지대하였으며 법 내용에는 농업생산의 기반 정비, 인재 육성 

및 확보, 여성 참가의 촉진, 고령농업인의 활동 촉진, 농업생산 조직의 

활동 촉진 등을 담고자 하였다. 법 제정 이후 곧 기본 계획의 추진을 

검토하였으며, 2005년 3월, “食料�農業�農村基本計�(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이 농림수산성에서 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농촌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시책으로 바람직한 농촌 구조의 확립과 인력의 육성 및 확

보를 주된 관심으로 하고 있다. 

라. 일본의 농산업인력 외국인 활용정책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기능실습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는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에서 1951년 ‘출입국 관리법 및 난민인정법’제정당시

에는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었다. 

일본경제의 급성장에 따라서 베트남, 중국, 한국 등으로부터 유입된 외

국인근로자가 증가하면서 해외진출 법인근로자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일

본의 기술을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전수시킨다는 명목으로 1989년에 개

정된 ‘출입국 관리법 및 난민 인정법’에서 일반 중소기업도 외국인근로

자를 연수목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1989년의 개정되어 1990년 시행된 ‘출입국 관리법 및 난민 

인정법’에서는 ‘니케친(日系親)’제도,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유학생 및 

취학생 연수생 제도가 도입되었다. 니케친’제도는 중남미에 이주한 주로 

브라질계의 일본인 후손들에게 정주자격과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는 외국인연수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체류기

간을 초과하거나 미등록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자 연수비자로 입국하여 

연수를 마친 후 2년 3개월의 실습기간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유학생 및 취학생 연수생 제도는 일본에서 학문을 하기 

위해 체류하면서 1주일에 20시간 이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위의 제도를 도입한 초기인 1994년의 단순외국인근로자 66만 명 중 

32%인 21만 명이 ‘니케친’이었고 외국인연수생은 6%에 불과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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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일본의 단순 기능인력에 대한 정책의 핵심은 외국인 연수생제도가 

아니라 일본인 후손정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25) 

  현재의 일본의 단순기능 인력정책은 ‘니케친’제도, 외국인연수제도, 

기능실습제도 및 유학생 및 취학생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10년 7월1일부터 신 연구�기능 실습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입

국 1년간은 연수생신분으로 연수수당(임금의 50%수준)을 받고 시간외 

작업 빛 휴일근부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신제도 시행이후에는 최장 2개

월간의 기초학습과정을 거치면 바로 노동자로서 고용계약을 하고 최저

임금이 보장되고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부도 가능하게 된다. 농업노동

은 기후 및 날씨에 크게 좌우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동기준법의 노

동시간, 휴식, 휴일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업노동의 

경우에는 변형노동시간제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형노동시간

제란 농번기와 농한기의 노동차이를 이용하여 휴일을 늘리거나 노동시

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변형노동시간에는 일의 내용에 따

라서 「1개월 단위」, 「1년 단위」,「1주간 단위」,「1플렉스 타임

제」등이 있는데 농업분야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에 「1개월 단위」와 

「1년 단위」가 인정되고 있다.

  1개월 단위 변형노동시간에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노동시간이 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1일, 1주간의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26) 

[표3-3] 평균 월 소정 노동시간(1개월단위 변형노동시간제)

월의 일수 소정노동시간 내역
31일 177시간 ≒ 40시간 ×31일 ÷ 7일
30일 171시간 ≒ 40시간 ×30일 ÷ 7일
29일 165시간 ≒ 40시간 ×29일 ÷ 7일
28일 160시간 ≒ 40시간 ×28일 ÷ 7일

25) 노재철, 전게서, 64-68면.

26) 황명쳘, 「일본의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현황과 시사점」, NHERI 연구보고서 2012-01, 농협경제연구

소, 2012.6., 18-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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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단위 변형노동시간제」의 요건은 대상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노동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1일 노동시간은 10시간, 1주간 노

동시간은 52시간을 한도로 하며, 연속하여 노동할 수 있는 일수는 6일

을 한도로 한다. 또한 대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간 노

동일수는 280일을 한도로 한다. 

  규정외 노동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노동을 시킬 경우에는 1주간, 1

개월, 3개월, 1년간 시간외 노동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표3-4] 시간외 노동시간 한도

기간 일반 1년단위 변형
1주간 15시간 14시간
1개월 45시간 42시간
3개월 120시간 110시간
1년간 360시간 320시간

  농업기능실습생의 경우 시간외 작업에 대해서는 통상노동시간 임금의 

25%이상을 지급하고,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노동일 임금의 35% 이

상을 할증하며, 심야노동(오후 10시- 오전5시)의 경우에는 통상 노동시

간 임금의 25% 이상을 할증하여 지급한다.27)

  일본의 농업분야 기능실습생의 경우에 기능실습생으로 입국이후 2- 3

년째 기능실습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일본 「전국농업회의소」가 주관하

는 기능평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대상 직종 및 작업에는 

2개 직종 5개 작업인데, 경종농업의 경우 「시설원예」와, 「밭농사�채

소」가 있고 축산업의 경우에는「양계」,「양돈」,「낙농」이 있고 시

험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시설원예의 예를 들면, 토양

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고, 비료를 구별할 수 있으며, 환경관리에서 온

도계를 읽을 수 있으며, 재배관련에서 잎사귀 개수를 셀 수 있고, 안전

27) 황명철, 상게서, 20-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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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요령 등이다. 여기에다 밭농

업과 채소과정이라면 파종작업, 관수, 기본적인 농기계 및 농기구 사용

법이 추가된다. 축산 중 양계 과정이라면 그림을 보고 닭의 품종을 구

분할 수 있고, 닭의 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계란수집과 선별을 

할 수 있고, 소독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복을 갖추어 입

는 등이다. 양돈과 낙농의 경우에는 사료를 식별하는 사양관리 등이 추

가된다.

3. 프랑스

가. 프랑스의 관련 농업 법제 개관

  프랑스는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농업의 경제적�사회적 

비중이 큰 농업대국이다. 법제적으로도 농업중시 경향이 있으며, 법제

도도 잘 정비되어 있으며, 비교적 농업인의 소득이나 생활수준도 높아

서 많은 사람들이 농업인의 삶을 동경한다. 

  프랑스에서 농업인력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법제도 환경요인으로는 

프랑스 농업법전(Code rural)에서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 및 간편 명료

한 세제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열거식 정의방식28)과 

달리 프랑스에서 농업과 농업인 정의는 포괄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무엇이 농업이고 누가 농업인인가 나아가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룰 때 법 적용에서 융통성을 부여하는 기초가 된다.29) 

  먼저 농업의 정의는 농업법전 L.311- 1조 이하에 나와 있는데,

∙  농업은 “동물이나 식물의 생애주기(life- cycle)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 또는 여러 단계의 일련의 활동”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다음

28)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1호),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2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3호) 그리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서 농

업관련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4호, 5호). 

29) 정부령 96.462호, 1996.5.29–관보199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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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활동과 가축이나 농산물의 가치를 한

층 높이기 위한 활동, 농업경영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그리고 농업

경영체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한 작업 등도 농업활동에 속한다.”

∙  “농업경영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이나 레저활동을 위한 숙박 및 외식사업

도 그것이 부차적 성격을 지니는 한 농업활동으로 간주된다.”

∙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양식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

없이 농업활동으로 간주된다.”

  농업인의 정의는 농업법전 L.722- 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데,

∙  “L.311- 1조 이하의 농업으로 정의된 활동을 실천하고 농업공제조합

(MSA)30)에 가입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한 다음

∙  영농활동에 근로시간의 50% 이상을 투여할 것

∙  총 소득의 50%를 농장에 기반을 두고, 농림업 생산 활동 또는 농촌관광, 

기타 농림업에서 확대된 활동으로부터 얻을 것

∙  농업공제조합(MSA)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건강보험(이른바 AMEXA)에 

가입된 자일 것31)

∙  농장의 총 소득의 25% 이상을 직접적인 생산활동으로부터 획득할 것

(1996년 5월 29일 데크레 제96.462호).32)

  라고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식은 우리나

라의 입법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부여할 것이다.33) 결론적으로 프랑스

30) La Mutualité Sociale Agricole(MSA) : 가입자격은 농장주, 농장관리인, 파트타임 농업인 등이며, 최

소정착면적(SMI)의 1/2 이상을 이용하여 연간 1,200시간의 농업활동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인

이 가입되어 지원대상이 되도록 제한한다. 농업인이라면 가입이 필수적이며, 건강 보험, 가족 수당, 노

령 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의 역할을 겸한다. 농업인과 그 가족, 농업노동자까지 혜택을 받는다.

31) 일종의 농업인 자격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독일에서는 농업인산재보험과 같은 유사한 형태로 존재하

는 제도이다.

32)  Décret n°96.462, 29/05/1996 - JO du 30/05/1996

33)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농기계은행 또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농산업인력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하

지만, 농업이나 농업인 정의조항이 입법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농기계작업을 통한 영농(도급

계약)이나 외국인 인력채용(고용계약)은 농지법 등에서 금지하는 위탁영농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농업인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관련 법률에서 농업인이 되

려면 최소한 연간 90일 이상 농업생산에 직접 종사하여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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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농업인의 범위는 본질적으로 농업생산활동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확장활동, 농촌관광 활동 등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농업활동으

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다. 

  즉, 프랑스의 농업활동으로는 아래와 같이 예시해 볼 수 있다.

∙  농업생산의 모든 형태 : 예, 포도 재배, 원예, 수목 재배

∙  농업의 모든 양식 : 기존의 가축 (소, 염소, 양, 말 등), 특수 가축(양봉, 

이국적인 애완동물 등), 선원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규율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물고기, 갑각류 등 바다 낚시 활동 등, 승마 체험 활동(교육 활동),  

임업 작업

∙  농업 활동의 확장 : 농산물의 가공, 포장, 마케팅

∙  관광 활동 : 농장시설, 농장 캠핑장, 승마농장, 농가 숙박시설

∙  농업 계약자 : 관개, 제방 작업, 식물과 동물의 생산주기, 농지 개선 작업, 

위생 작업, 배수 작업, 조경, 시골 별장 산업, 

∙  농업 보험 에이전트 : 농업인공제조합(AMA)의 임원은 특정 조건 하에서

  나아가 프랑스 농업법전(Code rural)에 따르면, 영농경험이나 농업교

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prefet’라고 하는 도 단위에 파견된 중앙정부의 대표자로부터 

경작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경작허가는 주로 농민단체대표자로 구성된 

도농업지도위원회(CDOA)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경작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생활가능경작면적”이 요구되며, 이 경작면적은 젊은 부부로 

구성된 한 가족이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최소정착면적(superficie 

minimum d'Installation: SMI)”으로 정해져 있다. 농업법전 L.312- 6

조34)에 근거를 두고 있다.

34)  최소정착면적 조항인 L.312-6조는 농업법전 제3권(Livre Ⅲ) 농업경영(Exploitation agricole) 제1

부(Titer 1er 총칙 제2장(Chapitre Ⅱ) 관련 요소 제5절(Section 5)에 수록되어 있다. 1999년 7월 9

일자 법률 제99-574호. 출처 : 프랑스정부의 법령정보홈페이지(http://www.legifrance.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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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제5절 최소정착면적

제L.312- 6조

① 최소정착면적은 데파르트망(départment)35)의 자연 지역과 문화 유형에 

대한 농업 구조의 데파르트망 종합계획에 연계되어 정해진다. 최소정착

면적은 정기적으로 개정된다. 

② 혼합농업을 하는 곳의 최소정착면적은 30% 이상 낮아질 수 있다. 전국

적인 최소정착면적은 산악지역 또는 조건불리지역을 제외하고 100에서 

하한은 50%에 도달할 수 있다.

③ 농지에서 경작을 위해 농무부 장관의 결정은 전항의 전국 최저 최소정

착면적에 기초하여 국가전체에 균일한 등가계수를 적용하여 설정한다. 

  실제로 최소정착면적은 농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도단위 행정 및 직

능기관이 해당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최소정

착면적의 설정을 위한 자문과정을 보면, 먼저 농업구조개선정책을 담당

하는 관련 각 부서의 하위법령, 즉 위임입법(ordonnance)이나 명령

(règlement- décret)에 따라 지자체 지사가 당해계획을 상정하면, 프랑

스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전국농업회의소, 지역 농업회의소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렇듯 최소정착면적은 지역별 그리고 작목별로 농가가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최소면적단위를 말하며, 프랑스 농

업구조 개선정책의 기초단위가 되어 왔다. 최소정착면적은 지역별(예를 

들어, 일반 농업지역과 조건불리지역, 산악지역으로 구분), 작물별(예를 

들어, 목초지, 기계화된 농지, 포도밭, 과수원 등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

하여 차별화)로 각 지자체에서 달리 설정되고 있다. 이 면적은 전국 평

균경영규모와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3배 이상의 차이

를 보이기도 한다.36) 

35) 우리나라의 광역단위 지자체, 즉 도에 해당.

36) 예, 일반 농업지역의 SMI가 34헥타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외지역의 SMI는 25헥타르를 나타내

기도 함 ; 전국 평균은 30헥타르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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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작허가관리기관은 생활가능경작면적을 획득하기 위해 농지를 구매

하거나 임차하기를 원하는 신청자들의 신청을 받아 다음과 같은 우선순

위에 따라 경작허가권을 배분

 � 제1순위 : 농업직업교육을 받은 청년농업인(BEPA, BPA자격증 소유자)

 � 제2순위 : 적정면적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 농업인이 경작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 제3순위 : 신청인의 기타 사항 고려(예를 들어, 농외소득이 최저임금의 일

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즉, 경작허가 배분과정은 공개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배분기준은 

농업경영을 위한 것으로서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구조개선 관점에서 적절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

다. 이러한 이유로 신규취농은 활발하여 비교적 농업분야의 후계농업인 

육성 문제나 인력문제가 우리나라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생각해볼 문제이다. 

나. 프랑스 국내인력 관련 법제

  (1) 농업교육 실습과정(stage / 인턴쉽)

  프랑스에서는 위와 같은 합리적인 법제도가 뒷받침되고 특히 최소정

착면적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농업인은 선호되는 

직업이다. 따라서 농업분야에 신규취농하려는 청년들이 많은데, 반드시 

농업교육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고, 신규취농 농업교육은 MBA과정

방식이며 대부분의 청년들이 농업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여기서는 프랑

스에서 우리나라 귀농교육과정이나 후계농업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농

업교육 실습과정(stage / 인턴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프랑스에서 농업교육과정별 각종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마지막 단계에서 스타쥐(stage)라는 현장실습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

다. 현장실습은 서비스(농업행정 등), 농업생산, 지역개발, 가공 등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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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교육 영역이 4대분야로 나뉘어 있어서 현장실습은 농업관련기관에서

부터 농기업, 농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현장실습의 목적은 학교에서 배운 농업기술교육 및 실습을 실무현장

에서 보완하는 한편, 졸업 후 취업할 농업관련 기관이나 농기업, 농장

에서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관계들을 익히고 내부 의사결정구조

와 기능들을 이해함으로써 본격적인 직업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장실습은 연수생이 연수장소를 찾는 경우와 반대로 연수기관이 연

수생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두 경우 모두 기업, 농장 등 연수를 담

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는 학생이 속한 농업교육기관의 책임자 또는 교내

의 연수위원회(인턴쉽)의 승인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필요할 경우 학

교와 연수기관 또는 농장 간에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기업이나 농장의 연수책임자는 학생이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경

험을 기업이나 농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관점에서 연수생들을 

지도해야 하며, 단순한 노무관리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연수생을 관리한다. 연수생들을 저가의 노동력으로 인식하는 것은 법적

으로 금지되며,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연수생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

다. 

  연수기간은 농업교육 학위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  CAPA : 1- 2주

∙  BEPA : 10- 12주.

∙  BAC Pro : 10~12주.

∙  Bac T echno : 8주

  연수프로그램은 연수기간에 따라 두 개의 다른 기업 또는 농장에서 

이루어지며, 연수심사위원회에 기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BT SA과정은 2년에 걸쳐 12- 16주 연수기간인데, 첫 해에는 농

업관련 기관 및 기업, 농장에서 이뤄지며, 2년차의 연수는 연수심사위

원회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연수기관과 연수생이 

속한 교육기관 사이에는 협약서가 체결되며, 협약서 내용에는 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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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연수목표, 질병 또는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관련사항이 명기된다. 

보험관련 비용은 연수생이 속한 교육기관이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연수기관은 연수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야하며, 연수생들

은 어떠한 형태의 보수도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프랑스 농업부문에서의 임금고용 수급 현황 

  프랑스의 농업부문 총 고용인원은 2010년 현재 966,300명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농업경영주와 가족구성원, 임금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

다. 전체 농업경영체 수는 2010년 49만개소로 평균 경영면적은 80ha 

정도이며, 경영체수의 감소로 인해 평균 경영면적이 꾸준히 증가 추세

에 있다. 경영규모 확대에 따라 전체 농업노동력 가운데 고용노동 비중

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 농업노동력 가운데 고용노동 비중은 고용인원 기준으로 볼 때 

2010년 현재 17% 수준이며, 10년 전에 비해 4%정도 증가하였다. 노

동량 기준으로는 고용노동 비중이 20%에 달한다. 

  농업분야에서도 공동고용, 위탁영농 등 다양한 방식의 고용노동형태

가 등장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위탁영농이 활성화하면서, 위탁영농

회사의 농업노동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0년 농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농업부문(농업생산, 농작

업, 산림작업 등)의 고용노동인구는 1,165,000명에 달한다. 이중 순수 

농업생산분야의 고용인구는 965,000명에 달한다. 매년 약 50,000개의 

상시고용 일자리가 농업부문에서 제공되며, 이중 35,000개는 농업생산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다. 

  고용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는 과수분야로 경영체당 평균 

4.8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계절노동자들이다. 다음으로는 화훼, 

채소분야로 4.6명을 고용하고 있다. 반면 축산분야는 외부 고용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으며, 평균 1.6명 정도로 축산농가의 90% 이상

이 가족노동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양돈과 낙농분야는 일손 구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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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어려운 분야이다. 

(3) 농업분야 일자리 중개 기관

  프랑스의 농업분야 일자리 중개기관으로 먼저 노사가 자

발적으로 구성한 ANEFA(Association Nationale pour 

l'Emploi et la Formation en Agriculture, 농업고용촉진을 

위한 전국협회)가 있다. 1992년 농업부문에서의 일자리 창

출과 인력육성을 위해 농업관련 단체들이 파트너쉽을 통해 

창설한 기구이다. 농업고용주를 대표하는 농업단체측과 농

업근로자를 대표하는 피고용자측이 동등하게 참여해 공동운영하는데, 

의장직은 매 2년마다 갱신하며, 사용자측과 피고용자측 대표가 번갈아 

맡고 있다. 여기서는 노사동수로 구성된 프랑스 농업고용조정위원회

(CNPE, Commission Paritarie Nationale de l'Emploi de l'Agriculture)

에서 정한 방침들을 수행한다.

  ANEFA의 설립목적으로는 1)  농직업에 대한 교육훈련과 커뮤니케이

션, 2)  농업고용 촉진, 3)  농업근로자 모집에 대한 정보제공이며, 재정

문제는 농업생산액의 0.02%를 사용자와 피고용자측이 똑같이 부담하여 

해결하고 있다.

  주요 활동을 보면 첫째, 농직업 관련 활동을 

소개한다. 옆의 사진에 보듯이 90개 이상의 

농직업분야에 대해 색인형태의 안내자료를 발

간하며, 농직업 소개 동영상을 제작한다. 

둘째, 농업분야에서의 임금노동직을 개발하는 

활동을 한다. 농업생산분야에 특화된 일자리 

중개시장인 “Bourse de l'emploi”를 운영하는

데, 일자리 수요 및 공급정보를 중개하며, 

APECIT A와 공동으로 농업생산분야 일자리 

중개활동(Pole emploi) , 계절노동자들에게 일자리 계약 가이드라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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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농업분야 임금노동자들을 위한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농업분야 일자리 네트워킹 활동을 한다. Anefa mag, 농업관련 각

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등이 그러하다.

  이 가운데 농업생산분야 일자리 중개장터인 

“Bourse de l'emploi”를 좀 더 살펴본다. 이 장터

에서는 연간 농업생산분야에서만 7,000개 일자

리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일자리를 찾는 사

람들은 자신의 경력서 및 실습증명서, 직업계약

서등을 등록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들은 

일자리 제공 조건 등을 게시한다. 그러면 Bourse 

운영자는 ANAEA 전국망을 통해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신속히 연결하

는 것이다.

  ANEFA의 조직체계를 보면, 중앙에 

ANEFA, 광역지자체(Region)에 16개 

AREFA, 도(Departement)에 27개 

ADEFA가 있다.

  ANEFA에 참여한 그룹으로는, 사용자

측에서는 FNSEA{Fédération Nationale 

des Syndicats d'Exploitants Agricoles 

(전국농업경영자연합)}, UNEP{Union 

Nationale des Entrepreneurs du 

Paysage(전국경관기업연맹)}, FNCUMA{ Fédération Nationale des 

Coopératives d'utilisation de Matériel Agricole (농기계공동이용협동

조합전국연합)}, FNB{ Fédération Nationale du Bois (전국산림연

합)}, EDT { Entrepreneurs des T erritoires ONF Office National des 

forêts (산림청)}, USRT L{Union Syndicale des Rouisseurs T eilleurs 

de Lin} 등이며, 피고용자측에서는 FGA- CFDT { Fédération Générale 

Agroalimentaire CFDT  (농식품기업노조총연합)}, FNAF- C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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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édération Nationale Agroalimentaire et Forestière CGT  (농식품및

산림노조전국연합)}, FGT A- FO{ Fédération Générale des 

T ravailleurs de l'Agriculture FO (농업노동자총연합)}, 

SNCEA- CFE- CGC{ Syndicat National des Cadres d'Entreprises 

Agricoles CFE- CGC (농기업간부노조전국조합)}, CFT C- AGRI 

{Fédération CFTC de l’Agriculture} 등이다. 

  다음으로 일자리 중개기관에는 위에서 

ANEFA와 공동으로 일을 하기도 하는 Apecita

가 있다. 1954년 설립된 농업, 식품산업, 환경

분야 일자리 중개 기관으로서, 일자리를 제공하

는 사용자측엔 기업의 채용동반자 역할을 수행

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한다. 연간 16,000개 일

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간부직 및 엔지니

어링직 13,000개에 달한다. 이용 기업수 6,000

개, 하루 사이트 방문객 수 5,000명, 전국 16개 지역사무소에 이른다.

  재정 문제는 농업공제조합(MSA) 가입한 농업관련 기업 및 단체에 

속한 임금근로자의 급여에서 0.06%를 공제(이중 0.024%는 근로자부

담, 0.036%는 기업부담)할 뿐만 아니라, 또한 농림부, 농업회의소, 기

방자치단체, EU 사회구조기금 등으로부터 다양한 보조금을 받아 해결

한다.

다. 프랑스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제 및 정책

  프랑스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관대한 정책을 펴온 결과 20세기 

초에 이미 외국인거주자가 인구의 3%대에 이르렀다. 1930년대에는 경

제 불황기를 맞아 외국인이 특별허가증을 휴대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

하였다. 1936년부터 포르투갈에서 이민이 유입되어 외국인이 인구의 

5%대로 늘었고 195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어 1975년도에는 인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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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에 이르렀다. 1984년부터는 그동안 별개로 운영되어온 체류자격과 

노동허가를 통합하여 현행제도의 틀을 마련하였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은 ‘노동법전(Code du T ravail) ’ 제4편(외국인의 

고용과 프랑스인 고용의 보호) 제1절(외국인근로자) L341조1 이하의 

규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노동허가업무는 각 도청의 노동�고용 및 직업

훈련국(DDT EFP)이 주관한다. 이 과정에서 각 기업은 직업소개소로부

터 노동시장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의 인력확보업무는 국제이

민국(OMI)과 그 산하의 국제이민사무소가 담당한다.

  EU가맹국이나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등 유럽경제권에 

속하는 외국인들은 프랑스 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그 밖에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가봉, 토고 등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국가

와 안드라 모나코처럼 특수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양국 간 협정

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한다.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거주허가 또는 임시체류허가를 받아야 한

다. 거주허가는 외국인이 10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자유롭게 직장

을 구할 수 있다. 임시체류허가는 프랑스 내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근로할 수 있다. 일시체류허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프랑스 기

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프랑스 내에서 임금을 받는 피고용자 스탬프

와 학생이나 계절근로자와 같이 일시적 체제증명서로 프랑스에서 일정

기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일시노동허가가 있다. 학생은 월간 84.5시

간, 주당 19시간50분 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그 밖에 지방정부의 노

동�고용 및 직업훈련국은 지역의 특정분야에서 인력부족이 있다고 판단

되면 외국인 계절근로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방문자 스탬프는 원칙적

으로 취업활동이 금지되지만 국외에서 임금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 그 밖에 과학자, 학술, 문화, 상업, 농업, 수공업, 사적인 관계 등에 

대해서도 스탬프가 발급된다. 

라. 시사점 및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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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법제는 농업법전과 노동법전을 통해 농산업인력수급문제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국내 후계인력의 

교육과정이나 농업분야 일자리 중개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농업이

란 직업 자체가 매력적일 만큼 잘 가꾸어져 있는 것이다. 특히, 그러한 

요인으로 농업인의 소득에 대한 직접지불금에 해당하는 국토경영계약제

뿐만 아니라 최소정착면적(SMI)이란 법리는 농업대국 프랑스의 독특한 

법문화에서 축적되어 온 결과이다. 신규취농자의 농지매수에서 선매권

의 부여, 경영자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역별, 작목별로 지자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정하는 것이며, 사회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정기적으

로 변화를 주고 있다. 최소정착면적은 농업인보험과 연계되어 농업인의 

사회보호적 기능을 담당하며, 신규취농 교육과정에서도 교육생들에게 

경영마인드를 심어주는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각건대, 프랑스의 농업환경은 구획이 나누어진 농장단위로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여 세심하게 원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농업여건은 필지별로 분산 배치되어 농업생산이 이루어지기에 

최소정착면적의 산정이 프랑스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

다.37) 

  따라서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지만, 단기적으로 대

응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또한 전국규모와 지역규모의 “농어업농어촌 

종합발전계획”과 충분히 조율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프랑스의 외국인력정책은 노동허가제를 통한 전문인력의 도입에 

주력하고 있으며, 비전문인력은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다. 

4. 독일

  독일은 독일연방고용청이 지역별�업종별로 세분화하여 노동시장의 개

37) 실무상으로는 귀농귀촌교육을 담당하는 지자체 등(예, 상주시)에서 작목별로 4인가족이 생계에 필요

한 영농규모를 산정하여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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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위를 결정하여 노동이민 허가 과정에서 신청자의 직업적 자질에 대

한 평가 외에 노동시장의 현황, 지역, 산업 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

업별 인력 지원을 한다. 이민법에서는 연방고용청이 외국인에 대한 노

동허가의 발급에서 외국인 고용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 않는지를 검증하고, 산업별 인력지원시 외국인의 취업희망 

일자리에 독일인이나 우선권을 갖는 다른 외국인의 고용이 가능하지 않

은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1922년에 ‘직업안정 및 실업보장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 

1933년에는 행정명령을 통해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서 고용허가제와 병

존하게 되었다. 1955년 이후에는 전쟁으로 인한 전후복구와 경제재건

에 필요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고용허가제를 크게 확대하였

다.38) 그러나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외국인근로자의 교체순환이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에서 1970년대 초에 석유파동을 맞이하게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화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1974년에는 체

류허가제를 도입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결

과 외국인근로자의 신규유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1980년대 후

반에는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로 부터의 난민이 유입되고, 1990년대 이

후에 다양한 형태의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다보니 2001년에는 외국인 근

로자가 78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독일에서 1973년 이래 채택하고 있는 노동허가 중심제도 하에서 ‘취

업촉진법’ 제284조는 외국인은 반드시 취업이전에 고용사무소의 승인

을 받아 취업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고 있

다. 고용사무소는 개개인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허

가를 발급할 수 있으며 노동허가는 유효기간이 정해지고 단축 또는 취

38) 이탈리아(1955년), 스페인�그리스(1960년), 터키(1961년), 포르투갈(1964년), 튀니지(1965년), 유고슬

라비아(1968년), 한국(1969년) 등과 정부간 협정을 맺고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였다(하갑래�최태호, 전

게서,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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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가능하다. 외국인들이 체류허가를 통해 독일에 입국한 후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취업허가를 받아야하는데 

EU국가 이외의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체류허가 외에 노동허가

(일반�특별)를 받아야 한다.39) 

  독일의 외국 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경로 중에서 미숙련 인력에 대한  

단기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는 ① 사업장계약근로자(contract 

workers ; 용역 내지 도급노동자), ② 워킹홀리데이 취업자(guest 

workers program 초빙근로자), ③ 계절근로자 및 공연보조자(seasonal 

workers) , ④ 국경왕래근로자(frontier workers) , ⑤ 간병인(nursing 

and residential care staff/home cares)  등이 있다.40) 

  이 중에서 농어업분야에서 눈여겨 볼 제도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다. 계절근로자는 농림업, 호텔, 음식가공업, 제재소 등 독일인이 취업

을 기피하는 분야에서 주로 동구권근로자를 도입하는 제도이다. 연방고

용청과 출국노동담당관청이 합의하여 선정하며 1주 30시간이상, 1일 7

시간이상 취업하는 조건이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18세 이상 40

세 이하의 젊은 근로자가 최장 18개월간 체류하면서 취업을 통해 어학

을 습득하는 제도인데, 송출국에서 직업훈련을 수료하고 일정수준 이상

의 독일어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동구권국가와 러시

아 등 13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국경왕래근로자는 국경에서 50 km 이

내인 폴란드, 체코 등에서 국경을 넘어 국내에 통근하는 자를 받아들이

는 제도인데 취업활동 후에는 자국으로 귀가하여야 하며 1년의 취업기

간이 부여된다.

5. 대만 

  대만은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어선 1970년대부터 인력난을 

39) 하갑래�최태호, 상게서, 77-78면.

40) 이학춘, 독일의 외국인 정책 사례연구와 한국에의 시사점,「노동법논총」 제22집, 한국비교노동

법학회, 2011.8,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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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기 시작해서 1980년대 중반에는 그 정도가 심해졌다. 이에 따라 

1989년도에 주요 기간산업인 공공시설공사에 외국인근로자 취업을 사

실상 허용하였다. 1992년 5월말에는 ‘외국인 고용허가 및 고용관리법’

을 제정하여 민간부문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고용허가의 절차, 외국인근로자의 도입방법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초빙 

고용허가 및 고용관리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초기에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업종에 

한하여 외국인 취업이 허용되었으나, 그 후 간병인, 가정부, 선원 등으

로 대상 업종을 확대해 나갔다. 외국인근로자를 각 부문별로 할당하는 

방식은 내국인근로자 규모에 비례하는 방식이었다.41) 대만의 인력수입

국가는 대만과 우호적인 국가42)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국가별 배정인

원은 별도로 없고 고용계약은 민간알선 기관이나 사용자들이 수입 국가

를 결정한다. 외국인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는 대만 내 인력중개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외국에 가서 현지인을 직접 모집하는 방법, 외국의 현

지공장에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여 대만의 본사로 보내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대만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 외국

인근로자의 수요를 줄이고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규모를 최소화하며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미숙련 단순기능 인력

의 대규모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격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국인 고용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 대만은 아열대기후에 속하여 2~3기작이 가능하여 농업

생산성이 높다는 등 농업여건이 우리나라와 다른 측면이 있어서, 아직 

외국인력의 도입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축산의 경우에

41) 예를 들어 가정부는 가족 당 1명, 선원은 승선자의 3분의1이내, 간병인은 환자5명 당 1명, 제조업은 

외국인근로자 비중이 30%이내 등으로 정하고 있다(하갑래�최태호, 전개서, 67, 각주1).

42) 필리핀,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다(노재철, 전게서, 69면, 각주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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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력부족이 문제되기에 최근 대만에서도 이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6. 싱가포르

  1970년대 초부터 인력부족을 경험한 싱가포르는 외국 인력을 제한적

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말레이시아 인력을 우선적으로 도

입하다가 인력난이 심화된 1970년대 후반에는 다른 나라로 확대하였

다. 싱가포르는 국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도입

하면서 싱가포르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비숙련근로자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입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인력관리체계는 ‘이민법’과 ‘외국인근로자 취업법

(1991) ’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수

료자와 전문자격자(P패스)와 숙련공 및 특수기능소지자(Q패스)에게는

‘이민법’이 적용되는데 이들에게는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순기

능직인 비숙련근로자(R패스)에게는 ‘외국인근로자 취업법’이 적용되는

데 그 대상은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가사보조인, 조선업, 선원에 한

정하고 업종별, 기업별로 외국인력 고용상한비율을 두어 인력수요를 조

절하고 있다.43)

   싱가포르는 모두 13개국에 대하여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전

통국가인 말레이시아는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고,44) 홍콩, 대만, 

마카오, 한국과 같은 북아시아 국가는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허용

하며,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파키스탄, 타이, 필리핀, 스리랑

카와 같은 비 전통국가는 건설업과 가사노동을 허용하고 있다.45)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먼저 인력부장관이 임명한 취업허

가기관에 취업허가 신청을 한다. 다음에는 민간 인력알선업자에게 고용

43) 예컨대 제조업은 총종업원수의 40%-50%이하, 건설업은 내국인 1명당 외국인 5명까지, 조선업은 내

국인1명당 3명까지, 서비스업은 총 인력의 50%까지, 부두하역업은 내국인 1명당 5명까지 등이다(하갑

래�최태호, 전게서, 71면, 각주2).  

44)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국가이고 지리상 인접해있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45) 하갑래�최태호, 상게서, 72면, 각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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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건을 제시한다. 알선업자는 취업희망자의 

신상정보, 사진, 동영상 등을 사업주에게 제공하면 사업주가 원하는 외

국인을 선택하여 취업관리관에게 제출하여 고용허가를 받은 다음 고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송

부한다. 싱가포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허가서비스센터에 외

국인 등록절차를 밟게 되는데 사업주나 공인된 대리인인 인력알선업자

가 등록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전체인구의 약20%가 외국인이며 전체취업자 수의 약 

30%를 외국인이 점할 정도로 외국인 비중이 높은데 단순기능 인력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를 줄이는 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46)

7. 소 결

  농어업분야의 취업자 감소와 고령화로 부족한 일손을 구하기 어렵고 

품앗이와 같은 공동체적 노동력 교환이 붕괴되고 부족한 일손은 가족노

동과 고용노동으로 충당되고 있다. 특히 농어업의 계절적인 수급의 불

일치로 인하여 연중고용이 어렵고 일시적인 인력부족을 충당할 수 있는 

단기 비전문근로자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농산업 인력에 관한 외국의 정책현황에서는 이러한 계절 농어업에 충

당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 관점에서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근로인력정책 현황을 검토하여 보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인력법제의 현황과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나서 우리나

라의 외국인 근로인력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농어업 근로인력법제 중에서 연중고용을 전제로 한 일반고용허가

제와 특례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을 비롯하여, 특히 농어업의 계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계절적 단기근로자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

46) 건설업의 경우 향후 10년 이내에 현행 자국민 1인당 외국인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갑래�최태호, 전제서, 71면, 각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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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한다.

  첫째, 농어업분야에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분야의 인력수요를 좀 더 정확히 예측하여 농어업의 쿼터를 안

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특례고용허가제 하에서 농어업에 고용하는 경우 재외동포비자

(H- 4)  취득기간이나 영주자격 부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과감한 특례

지원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농어촌환경에 친숙한 재외동포들을 농어업분

야에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셋째, 일반고용허가제 하에서 농축산업의 송출국가는 베트남, 캐국, 

캄보디아, 미얀마 4개국으로 모두 남방계 열대농업 국가이다.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중국을 비롯하여 몽골, 네팔 등 북방국가를 농축산

업에서 고용가능 한 국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s)제도를 

공통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어업의 계절적 수급의 불

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단기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단기취업이 가능한 외국인력을 농어업

분야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 단기취업(C- 4)은 농어업과 같은 단순노무

직종이 제외되어 있는데 농어업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관광취업(H- 1)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농

어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전문취업 송출국가에 대해서도 관광

취업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재학 중인 유학생

(D- 2)의 경우에도 공휴일과 방학의 근로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농어업인력으로 유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거주(F- 2) , 결혼이민(F- 6) , 영주

(F- 5)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를 포함하

여 다문화가족을 농어업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집단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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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 개별접촉을 통해 유휴인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일곱째,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분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

인 근로조건을 명시한 사전정보를 근로계약 이전단계에서 충실히 제공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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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농산업인력 관련 국제규범

1.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권고

가. 협약의 성격, 위상 및 법적 효력

  국제연합(UN)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권고를 많이 가

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1948) ’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

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 ‘국제인권규약(A규약�B규약, 1966) ,’ ‘외국

인 권리선언(1985) ,’ ‘이주노동자 권리협약(1990) ’등을 들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회 총회부터 외국인근로자를 국내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이주근로자와 관련하여 많은 협

약과 권고를 가지고 있다. 특히 1975년에는 유럽 내 불법이민자의 증

가를 배경으로 하는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균등대우를 취지로 

하는 ‘이민근로자 보족규정(협약 143호)’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에는 

이민근로자에 관한 권고 등 관련 권고가 부가되고 있다.47)  

  우리나라가 국제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6조에 의

하여 비준을 받아 체결 공포된 조약만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

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이주노동자 권리협약(1990) ’을 

비롯한 대부분의 ILO협약들은 직접적인 국내법적인 효력은 없다. 하지

만 국제연합의 권고들은 회원국의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

정하는 근거가 되고 아울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국제관습

법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국제규범으로 작용한다.

  1919년 설립된 국제노동기구(ILO)는 UN의 기관으로 노사정 3자 대

표를 원칙으로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기준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설정과 감독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협약을 채택하고 각

국의 비준을 거치도록 하여 각 회원국 내에서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47) 하갑래�최태호, 「외국인 고용과 근로관계」, ㈜중앙경제, 2005. 54-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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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1991년 ILO에 가입한 이래,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

은 협약을 우선 비준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 국내법과 충돌이 일어나는 

협약 중 핵심협약(결사의 자유, 강제근로 등)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국제기준에 맞추어 갈 것을 상정하고 있다. ILO 협약은 헌법 6조 1항

에 근거 체결되고 국회의 비준을 거쳐 공포되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을 갖게 되는 만큼 직접적 법원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권고는 협약 내용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정책과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

향을 제시하는 지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는 

없다.

나. 협약의 규제

  ILO 협약에서 농산업 종사 근로자들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는 크

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일반 근로자와의 구분 없이 노동관련 기준들이 모든 근로자에

게 적용되도록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민간 직업중개 사업소에 관한 

제181호 협약의 경우, 구직중인 모든 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농산업 

등의 종사자를 특별히 별도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협약들

이 이 범주에 해당하며, 농산업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

될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보호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협약 중 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들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약화시키거나 배제하는 경우이다.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협약(132호)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일반적 근로조건

을 규정하면서, 제15조에서 농업부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무를 

규정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농업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

우의 예외적 조항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이를 위하여 

ILO는 이전에 채택하였던 농업분야의 유급휴가에 관한 101호 협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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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농산업 종사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협약을 별

도로 규정하는 경우이다. 농업근로자의 결사 및 조합의 권리에 관한 협

약(11호), 농업부문의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협약(99호), 농원근로자의 

고용조건에 관한 협약(110호), 농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129

호), 농촌근로자 조직 협약(141호), 농업부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약(184호) 등 농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노동관계법의 각 영역에 

걸쳐 특유의 협약을 별도로 규정하여 두는 방식이다.

다. ILO 협약이 우리 법에 미치는 영향 및 고려사항

  현재 ILO 협약 189개 중 우리나라에서 비준한 협약은 핵심협약 8개 

중 4개(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 동일보수에 관한 100호 협약,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111호 협약,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138호 협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에 관한 182호 협약)를 포함

하여 총 28개에 이른다. 다만 이 중 위에서 언급한 농산업에 특유한 협

약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그 결과 ILO 협약이 우리 농산업 관련 

고용법제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최

근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FT A에서 ILO 협약은 보편적인 하나의 기

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나, ILO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나 권고 등을 고려

할 때에 입법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대상이 됨은 분명하다 하겠

다. 

2. 유럽연합

가. EU지침의 성격, 위상 및 법적 효력(국내법과의 관계)

  EU 내부의 문제를 규율하는 법적 규범 중에는 회원국의 전원 합의를 

통해 비준되는 유럽공동체조약 등과 같은 1차적 법규와 유럽연합의 각 

기관이 유럽공동체조약에 근거하여 제정한 법령인 2차적 법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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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2차적 법규로는 규칙(Regulation) , 지침

(Directive) , 권고(Recommendation) , 의견(Opinion)  등이 있다. 이 중 

지침은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 즉 입법의 목적과 방향에 대하여는 각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회원국의 판단

에 맡기는 방식이여서 각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지침

을 국내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고유

한 특징들을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폭넓게 확보하고 있다.48) 노동과 

관련된 규범들 역시 각 나라의 경제사정과 고유한 계약 문화 등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는 탓에 지침의 형식으로 제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

다.

  한편 EU의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에 관한 규범은 국제노동기구(ILO)

의 노동기준(협약과 권고)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수

용되고 있는 권위 있는 국제적인 노동ᆞ 사회 규범이기도 하다49). 나아가 

EU는 물론 회원국 각국과의 양자간 다자간 협약의 체결을 고려할 때에

도 검토되어야 할 규범으로 작용한다. EU의 지침들이 하나의 외국법제

로서 우리 법질서 체계에 직접적인 규범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유의미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나. 개별 지침의 내용

  EU노동관련 지침 중 농업분야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럽기능조약은 종래의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을 대신하는 것

으로 당해 조약에서는 EU지역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적 공동

체로서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농업정책 역시 공통의 것이 되어야 함을 

언급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공통의 농업정책의 입안과 그 적용을 위

한 특별한 방법을 검토함에 있어서, 농업의 사회적 구조와 다양한 농업 

지역 사이의 구조적 자연적 격차에서 비롯되는 농업 활동의 특질을 고

48) 김기선, 강성태, 심재진, 최석환 편역, EU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2013, 3면.

49) 김기선외, 상게서,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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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야 함을 명언함으로써,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각국의 특수성이 무

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특히 주목할 만한 조항으로, 근로시간에 관하여 농산업 종

사 근로자의 경우, 휴식, 휴게, 주휴일 등에 관하여 근로시간에 관한 지

침상 규제의 완화를 예정하고 있으며(근로시간 구성의 특정 측면에 관

한 2003년 11월 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3/88/EC 17조 3

항 등), 그 근거로는 “서비스 또는 생산의 지속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50)를 들고 있다. 한편 연소자 근로에 대해서도 EU지침(직장에서

의 연소자 보호에 관한 1994년 6월 22일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 

94/33/EC)은 농업노동의 지속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전제조건

(충분한 대상 휴식 및 당해 지침의 취지에 대한 기본적 준수)을 달성할 

경우,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연소근로자에 대해 휴식에 관한 규정을 규

제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다.

다. 소결 : EU에 있어 농업관련 지침의 특징과 우리 법제에의 시사

  EU에서 농산업의 고용 및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특별히 독립된 법제

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ILO조약이나 권고들이 농산업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그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규범들을 다수 두고 있는 것과 대비

되는 지점이다. 다만 EU에서도 여전히 농산업의 특성에 주목하여 개별 

지침들 내에서의 규제완화적 조항들을 보유하고 있음은 특기할 만하다. 

  ILO 협약과 같은 국제법규나, EU 조약이나 지침과 같은 지역 내에서

의 보편적 법규에서 농업노동을 규율하는 방식이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는, 먼저, 농산업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근로자들과 구분하

여 규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

다는 점이다. 그 방식이, 일반적 법규 속에서 농산업을 예외적으로 규

정하는 규제완화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농산업에 대한 

별도의 규범체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나뉠 수는 있지만 별도로 규제할 

50) 관광여행업이나 우편업 등이 농업과 함께 규제완화의 범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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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음

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노동에 대해서도 역시 근로자로서의 보호

필요성이나 근로자 집단에 의한 교섭채널의 보장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지점이다. 우리 법에 있어서의 

농산업관련 고용법제 역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해석되고, 또 입법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은 이들 규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사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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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농산업인력 관련 외국의 법제현황

1. 개 요

  앞서 농산업인력 관련 외국의 정책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자

들은 보고서의 작성에 앞서 농산업 인력지원을 위한 법제의 유사성, 적

용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법과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여 보건대, 실업과 노동력 부족의 미스매치 해결

을 위한 법제적 검토라는 관점, 나아가 농림축산업 인력은행 설치 등의 

인력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검토라는 관점에서 외국법제의 분

석에 있어서는 입안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가장 많은 시

사점을 제공하여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본의 법제를 중심으로 

법제연혁, 현황 그리고 그 시사점들을 더욱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검토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일본의 법제 현황 및 구체적인 각 법률들의 내용, 

나아가 그 시사점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일본의 법제 현황분석 및 검토

가. 법제

  일본에서도 농산업과 관련된 고용에 대해 별도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련 법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

다. 따라서 농산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고용관련 법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 하겠다. 다만 이에 관하여 일부 

특례가 존재하며, 그 중 농업, 축산업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 및 

노동기준법의 적용 전반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

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특히 출입국관리법 개정으

로 기존에 고용관련 법규의 적용이 연수 기간 동안 유예되었던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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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변화되어, 이제는 (농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 중 특히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문제되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전면적으로 노

동법이 적용되게 되면서 본격화된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일본 내각부 산하의 총리자문기관인 규제개혁회의의 제

안은 “다양화하는 농업법인에서의 고용 노동에 대한 대응”이라는 항목

에서, 6차 산업화에의 대처가 진행됨에 따라 농업법인 등의 종업원이 

제조, 가공이나 판매 등에 관여하는 기회가 증대하고 있는 탓에, 농업

에 종사하면서 제조, 가공, 판매 등에도 종사하는 종업원의 노동기준법

상 처우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 작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

고 있다. 이는 농산업 종사를 이유로 한 노동관련법의 적용제외나 특례

적용이 자연적 환경의 지배를 그 필수적 요소로 하는 산업의 특성에 근

거할 때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노동관계법의 예외없는 적용이 있어야 함을 확인한 제안이라 할 

수 있다.

(1) 고용관련 법제 중 농어업의 특례

  농산업에 관하여 일본법이 두고 있는 고용관련 특례규정은 우선 근로

시간 적용제외 제도를 들 수 있다. 즉 일본 노동기준법 제41조51)에서

는 “이 장, 제6장 및 제6장의 2에서 정하는 근로 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제2호에

서 “사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감독 혹은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

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제3호에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

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은 자”를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 특례와 관련 있는 제1호에서는 “별표 제1 제6호(임업을 제

외) 또는 제7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에서 제6호는 “토지의 경작 혹은 개간 또는 식물의 재식, 재배, 채

5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63조와 유사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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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혹은 벌채 사업 기타 농림 사업”을, 제7호는 “동물의 사육 또는 수

산동식물의 채포 혹은 양식 사업 기타 축산, 양잠 또는 수산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이나 축산업이 적용제외되고 있는 것은 “그 성질상 기후 등 자연

적 조건에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보통은 설명되고 있으나 이러한 설명

은 “임업”이 제외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 나아가 임업

이나 건설업도 어느 정도 기후와 같은 자연적 조건에 좌우되는 산업이

라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후의 농지개혁 시

기에 농업 종사자의 대개가 자작농이었으며 농업 고용 근로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러한 규정을 가능케 하였으리라는 추측도 조

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 인력공급 법제

  국내 파견법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근로자 파견에 대하여 네가티브 리

스트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제조업을 포함한 농어업에 관하여도 파견

이 자유로운 탓에 영농조합 등에 고용되어 농가에 파견되는 형태의 근

로자파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농번

기에 학생이나 주부 등을 이용한 파트타임 고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

었으나, 최근 본격적으로 파견업 등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유형

의 이용이 주목된다. 

  농업회의소의 하부조직인 전국 신규취농상담센터(全�新規就農相談セ

ンタ�)는 스스로 6개월간의 계약사원으로 고용주체가 되어 소개예정 

파견을 시행, 장기적으로는 직접고용으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3) 제도의 개선

  일본의 농촌정책은 1999년 기본법 제정 이래 2009년 식료 · 농업 · 

농촌백서에서 보다 근본적인 전환의 인식을 나타낸다. 농림수산성이 발

표한 “2011년도 식료 · 농업 · 농촌시책” 중 “농업의 지속적 발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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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기능실습 이행자 연수생

2004 6,225 1,265 4,960

2005 7,757 2,155 5,602

한 시책”은, 의욕있는 다양한 농업인에 의한 농업경영의 추진”52)이라는 

표제 하에, 취농형태의 다양화 속에서, 청년층의 취농확대, 농업연수 교

육의 충실화, 장애인 취로 촉진,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의 적정한 운영, 

여성 및 고령자 활용 등을 염두에 두고 인력 활용 계획을 추진하고 있

다. 여기서는 “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구체화하면서, 농정 시책에 있어

서도 “농업취업자의 확보”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신규 취농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영농기술의 습득, 자금 확보 등의 필요성에 주목한다. 특히 비농

가 출신자의 경우에 주거의 확보 등이 큰 부담이 된다는 현실을 감안, 

이를 위하여 초기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이외에도 젊은 농업인의 육

성 교육과 인턴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 연수생 역시 증가 경향에 있으며53), 연수생 및 기능실습

이행자의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연수생에게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작업

을 시키는 등 부정정한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2009년 

농업분야에서 63개 기관). 이에 따라 2009년 공포된 개정 출입국관리

법에 의하면 새로운 연수 기능실습제도가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며, 

종래 외국인연수생은 재류자격 “연수”를 부여받아 당초 1년째에는 노동

관례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적 연수를 제외하면, 실무연수를 포함한 경우에

는 고용계약에 기한 기능 등 습득활동으로서 재류자격은 “기능실습”을 

부여받게 되고 노동관계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표3-5] 농업분야 연수생 수 추이(농림수산성, 법무성, JITCO 조사에 의함)

52) http://www.maff.go.jp/j/wpaper/w_maff/h22_h/measure/t4_03.html

53) 황명철, 일본의 농업분야 외국인 고용현황과 시사점, 농협경제연구소, 2012, 8면 이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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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387 2,650 6,737

2007 11,318 3,288 8,030

2008 13,193 4,600 8,593

나. 농촌 고용사업

  이하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농촌의 장기적인 고용 대책을 살펴본

다54). “농촌/농업 고용사업(農の雇用事業55))”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농업법인 등이 실시하는 연수에 대해 지원을 수행하는 제도

이다. 지원의 목적은 물론 농업인력의 육성에 있으며, 연수는 신규 취

농자 등을 고용하여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등을 습득시키거나 직원 등을 

차세대 경영자로 육성시키기 위해 선진적 농업법인이나 다른 종류의 법

인에 파견하여 실시하는 연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농업 종사

자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튼튼한 농업을 실

현하기 위해 청년 신규취농자 및 경영 승계자를 대폭 증가시킬 필요가 

제기된다. 신규 취농이나 경영 승계를 위해서는 기술의 습득이나 소득

의 확보 등이 과제이므로, 취농 전후의 청년 취농자에 대한 급부금의 

급부, 농업법인 등의 청년 취농자의 고용에 있어 실천적 연수의 조성, 

고도의 경영력 및 지역 리더로서의 인간관계 등을 양성하는 농업인 경

영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취농에 관한 상담체제의 정비를 함으로써 

청년의 취농 의욕 환기와 취농 후의 정착을 도모하고 청년 취농자의 증

대를 도모한다.”56)

  이를 위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실시 주체에 대해 보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은 별도의 기준

54) http://www.maff.go.jp/j/new_farmer/nouno_koyou.html

55) http://www.maff.go.jp/j/new_farmer/pdf/25_shinki_shunou_yoko.pdf / 新規就農����承�合支援

事業�施要綱 制定 平成24年４月６日付け 23��第3543� 農林水産事務次官依命通知 / 最終改正 平

成25年６月７日付け 25��第788� 農林水産事務次官依命通知  79면 이하

56) http://www.maff.go.jp/j/new_farmer/pdf/25_shinki_shunou_yoko.pdf / 新規就農����承�合支援

事業�施要綱 制定 平成24年４月６日付け 23��第3543� 農林水産事務次官依命通知 / 最終改正 平

成25年６月７日付け 25��第788� 農林水産事務次官依命通知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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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선정된 단체가 국가로부터의 교부금에 의해 고용촉진대책자금

을 조성하고, 이 자금으로 실천연수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시

스템으로 되어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3개월에서 24개월의 기간 동안 연수지도경비(교육

연수 조성금, 외부강사 초청비용, 여비, 연수생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함), 파견연수경비 등이 지원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취농자 육성 유형”이라고 하는 유형은, 

신규 취농자의 고용취농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법인 등이 취농 희망자를 

고용하고 농업기술이나 경영 노하우의 습득을 도모하는 실천적 연수

(OJT  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57)이다. 농업법인 등이 직장내 기술 

습득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가에 의한 경영관리 등의 전

문연수, 현지조사 및 강연 등의 연수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대해 

“차세대 경영자 육성 유형” 이라고 불리우는 유형은, 농업법인 등의 경

영능력의 습득을 위한 연수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연수를 위한 농업법인등의 요건으로는 아래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

① 취농에 필요한 실천연수를 수행하는 농업법인, 농업인, 농업 서비스 

사업체 등일 것

② 정사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 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으

로 고용할 것

③ 고용 취농자를 농축산물의 생산이나 가공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시키

고 취농에 필요한 기술 등을 습득시키기 위한 실천적 연수를 수행할 수 

있을 것(청년 취농 급부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영체가 아닐 것)

④ 고용 취농자와의 사이에 원칙적으로 과거에 고용관계가 없을 것(단

시간 근로자, 계절근로자를 정사원으로 고용하는 경우를 제외함)

⑤ 노동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⑥ 과거에 고용 및 연수에 관해 법령 위반의 문제가 없을 것

⑦ 국가에 의한 고용 취농자의 인건비 조성, 고용장려금(특정구직자고

57) http://www.maff.go.jp/j/new_farmer/pdf/nounokoyo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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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개발 조성금, 지역고용 개발 조성금) 등을 수급하고 있지 않을 것

⑧ 고용 취농자가 청년 취농 급부금으로 연수를 받은 경영체와 같은 경

영체가 아닐 것

⑨ 과거에 본 사업의 대상이 된 고용 취농자가 복수 존재하는 경우, 1

개월 3일 이상 농업법인 등의 원인에 의해 이직하고 있지 않을 것

  다음으로 고용 취농자에 관한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원칙적으로 45세 미만일 것

② 고용 취농자의 농업 취업 경험이 5년 이내이며, 연수 수료 후에도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의지가 있을 것

③ 고용 취농자가 과거에 본 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

④ 당해 농업법인 등의 대표자의 친족이 아닐 것

  이와는 다른 유형으로 차세대 경영자 육성 유형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58). 먼저 파견법인 등의 요건은 아래와 같

다. 

①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농업법인, 농업인, 농업서비스 사업체 등)

58) http://www.maff.go.jp/j/new_farmer/pdf/jisedai.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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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

② 본 사업에서의 연수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수생을 임원 또는 경영

에 참가하는 부문책임자 등 경영의 중핵을 담당하는 위치에 등용할 것

을 확약하고 있을 것)

③ 과거에 고용 및 연수에 관한 법령 위반의 사실이 없을 것

④ 국가에 의한 고용취농자의 인건비에 대한 조성, 고용장려금을 수급

하고 있지 않을 것

  다음으로 파견 연수생의 요건은 다음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다.

① 고용농업법인 등의 임원 및 정사원(대표자를 제외함) 또는 농업인의 

후계자로 이미 취농하여 경영에 참가하고 있을 것

② 원칙적으로 55세 미만일 것

③ 본 사업의 연수 종료 후 고용 농업법인 등에서 경영의 중핵을 담당

하는 강한 의욕을 갖고 있을 것

다. 기타 고용관련 대책

  이외에도 연간 400건이 발생하고 있는 농작업 사망사고의 경감을 위

해 사고 실태에 기하여 중점화된 안전지도나 농업 기계의 안전기준 재

고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대면 조사 등에 의한 농작업 사고 원인의 상

세분석을 실시하고, 농작업 사망사고 가운데에서도 가장 비율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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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터의 전복사고에 의한 사망자 경감을 위해 휴대전화 등에 의한 트

랙터 전복 사고 통보 시스템의 실용화를 추진, 전복사고의 구명 효과가 

높은 안전 프레임의 장착 트랙터로 갱신하는 작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행정기관이나 민간 사업자 등의 협력 하에 안전의식 향상 운동을 전개

하는 등의 농작업 안전대책 추진59) 역시 실시되고 있다.

3. 소 결

  우리나라처럼 일본에서도 농어업 인력의 부족은 상존하는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정리

하면 첫째로 일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파견근로자 
활용, 둘째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농어업인 양성을 위한 “농( 農) 의 고용 
사업”, 셋째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연수생�기능실습생 제도 운용으

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국내의 법제 관점에서 본다면, 먼저 첫 번째 논의에서, 파견근로자의 

운용은 일시적�간헐적 사유의 해석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

적으로는 농어업에 대해 파견허용업무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나아가서는 재적출향제도(원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

하며 다른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병행하는)를 활용하는 것도 전향적으

로 검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의 수요를 정확히 

분석한 아래의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

  “현재 작물 재배업 분야에 근무 중인 외국인노동자가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한 채(무급휴직) 일정기간 다른 사용자(작물재배업, 축

산업, 농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와 근로를 체결하여 근무한 후 복귀하는 

‘근무처 추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때 추가근무처의 사용자가 원사업

장에 가서 근로자를 인수하고 근로계약 만료 후에도 추가근무처의 사용

자가 노동자를 원사업장까지 인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체를 

59) http://www.maff.go.jp/j/wpaper/w_maff/h22_h/measure/t4_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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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노동자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농가가 노동자 수송을 위해 농번기에 원거리까지 이동하는 

등 농번기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간매개자의 역할

을 담당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네트워크와 

공신력을 가진 농협중앙회(혹은 자회사)가 인력중개업체를 운영하는 방

안”이 적절하며, “장기적으로는 상시고용이 어려운 농가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파견하는 역할도 검토할 필

요가 있다”60). 

  이러한 논의는 비단 근무지가 제한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한을 갖지 않는 국내 근로자에 대해서도 제시될 수 

있으며, “특정한 고용 주체에 의한 상시고용”과, “계절적 수요에 따른 

다양한 사용사업주로의 파견”을 결합한 모델은 고용의 안정뿐만 아니라 

숙련도의 파악을 통해 좀 더 적절한 인력 배치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의 당연한 

귀결로 등록형�모집형 파견의 가능성 역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기하여 둔다. 이

러한 관점에서 두 번째 대상인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력 양성에 대한 논

의 역시도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세 번째 논의의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에 있어서도 “인력수급 정책의 대상”으로 파악할 

것인지, “농어업 기술 및 기능의 전수 대상”으로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 

이들에 대한 규제의 법리 역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그럼에도 이들의 근로자성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한다면, 고용관련 규제 일반의 논의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농가용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각 작

목 특성에 맞도록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합의하여 작성하도록 

60) 박민선, “농업부문 외국인 고용실태와 개선방안”, 농업전망2012(Ⅰ)-도농상생을위한농업·농촌가치의

재발견-, 농촌경제연구원, 2012, 3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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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고 야간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 문제도 합의하여 명문화하

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후 갈등을 줄이는 방안”61)이라는 지적은 인력수

급 문제를 고민하면서도 좀 더 근본적인 근로자로서의 보편적 처우를 

외면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평범하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지적이라 

생각한다.

61) 박민선, “농업부문 외국인 고용실태와 개선방안”, 농업전망2012(Ⅰ)-도농상생을위한농업·농촌가치의

재발견-, 농촌경제연구원, 2012, 3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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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농산업 인력지원 관련 국내 법률 및 제도

제1절 개관

  여기에서는 농산업 인력지원과 관련한 개별법률과의 연관성을 검토하

고자 한다. 우선,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고용 관련 법률현황 분석 및 농

산업 인력지원과의 연관성 검토를 다루어 볼 것이다. 다음으로 타 산업 

분야의 인력지원 법률 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건설근로자의 고

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현황 분석 및 농산업 인력지원과의 연

관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외국인력 고용 관련 법률현황 분석 및 농산업 

인력지원과의 연관성을 검토해 보아 농산업 인력지원을 위한 법률 입안

을 위한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2절 고용관련 국내법제도 현황분석

1. 법령현황

  아래에서는 먼저 고용과 관련한 국내법상의 체계를 간략히 정리하면

서 각각의 영역에서 농산업 및 농산업에서의 인력 지원이 기존의 법체

계 속에서 운용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가. 법령 전반의 구조

  우리나라의 고용시장법제는 헌법 제34조 제1항, 제32조, 제15조, 제

12조 제1항, 제10조 등이 정하고 있는 기본이념에 의거하여 제정된 국

가의 고용정책의 목표를 설정한 「고용정책기본법」과「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고령자고용촉진법」,「파견근로자보호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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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4-1] 고용법제의 체계

기본법 직업훈련 취업 곤란자 지원 직업소개 및 파견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국가기술자격법

기능장려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직업안정법

근로자파견법

  살펴보건대, 농업의 계절성 및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농작업 근로

여건�근로인력를 감안한 맞춤식 제도와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 전(全)산

업에 걸친 고용과 관련된 일반 법률(예,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은 농업 및 농작업의 특

성을 감안한 인력 지원 근거로 적용하는 데 한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형적 노동법은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용자의 지휘명령 및 지배 가

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제조업 등을 상정하고 있는 탓에, 사용자

의 사업 운영 계획에 근거한 근로시간 규제, 해고로부터의 엄격한 보호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는 ‘노동법 규제’라 할 것이다. 반면, 농업노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연적 요인에 근거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는 탓에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엄격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는 적용될 여지가 없

게 된다(근로기준법 제63조 1호 및 2호,62) 고용보험법 제8조,63) 동법 

62)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또한 농업노동의 경우,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각종 사회보장

법에서도 적용제외로 구분되는 경우가 존재함(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2조 참조)

63)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

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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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조64) 참조).

  따라서 농업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경직된 노동법 규제를 

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형태의 규제가 이 분야의 산업

에 요청되는 사항이지만, 동시에 이 분야 근로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노

동법적 보호는 여전히 요청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입법이 강력히 요

구된다. 건설업, 운수업 등 산업의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영역의 

경우, 독립된 입법이나 기존 노동법상의 특칙을 통하여 별도 규제가 이

루어지는 예가 국내외에서 다수 발견되며, 농어업에 관하여도 이러한 

규제 방식이 필요하다. 한편 연공서열형 임금제를 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실정상 엄격하게 직무의 수행과 임금액을 연동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통상임금 등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농업노동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종신고용 

형태를 상정하지 않고, 업종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고용

형태를 상정한다면 직무급 체계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의 개편이 가능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숙련도 등에 따른 노동의 질과 그에 상응하

는 임금액의 설정이 밀접하게 연동될 필요가 있으며 자격 인증 등을 통

한 표준임금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의 주요 쟁점으로는 근로헌

장(강제노동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차별금지 등), 해고의 제한, 근

로 시간 규제, 임금 규제, 안전 보건의 규제 등이다. 최근 근로자의 삶

의 질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 사안으로 떠오른 장시간근로의 개선 및 근

로자의 건강 및 휴식의 보장을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 일ㆍ가정 

양립 및 임산부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모성보호 규정의 확대

6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① 법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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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지방노동행정기관)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구인, 구직의 신청

각급학교 및 공공직업훈련장과의 협력

를 주요 개정 방향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 조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상당수 발의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경제활동의 복잡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차별금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

며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근로자보호 등 근로자 지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도 상당수 발의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사업

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 근로자ㆍ사용자 개념의 확대,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 이른바 간접고용의 제한, 경영상 해

고 제도의 개선, 사업양도 시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 등도 주요 쟁점으

로 다루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농어업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근로 시간 규제에서의 

특례, 연차휴가의 시기 지정권(계절적 노동의 특성 고려), 산업안전보

건 및 재해보상 (사업장의 특수성 고려),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감독 여

부(사업장의 특수성 고려)이다. 

  다음으로 직업안정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

제공사업자, 일반사업자 등을 직업안정의 주체로 모든 구직근로자(실업

자, 이직자, 신규취업희망자, 전직희망자 등)를 직업안정의 대상으로 한

다. 따라서 같은 법의 근로자ㆍ사용자의 개념은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보다 넓다. 

[표4-2] 직업안정법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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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의 제공

구인, 구직의 개척

민간이 행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

정보제공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

로자공급사업

무료직업소개사업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사업

근로자의 모집(직접모집, 국외취업자의 모집)

구직근로자의 보호

허위구인광고 등 금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비밀보장 의무

행정감독 등

신고, 등록, 허가의 취소

폐쇄조치

직업소개사업 등의 폐지신고

장부비치 및 보고, 검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직접고용 원칙의 예외로서 다면적 근로관계의 

형성을 통해 고용시장의 유연화와 원활한 인력수급 지향 등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가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파견근로를 활용함에 따라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위하여 파견근로자

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마련하

였다(같은 법 제21조). 파견근로제도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주가 과

도한 중간공제를 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주는 파견의 대

가 및 그 내역 등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한다(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주에 의한 과도한 중

간공제를 예방하고 파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파견근로자의 보호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이 농어업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일정한 시기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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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파견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권 보호, 파견사업주에

게 상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 해고 제한 법리의 적용 여부이다.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

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

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같은 법 제3조) 보험은 입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같은 법 

제4조).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사서비스업 등은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이 적용하

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조).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

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

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같은 법 제19조).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

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

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지역고용촉진 지

원금을 지급한다(같은 법 제22조).

  산업재해보상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

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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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

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업무와 그에 필요한 보험시설

의 설치·운영 및 근로자복지증진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종전의 근로복지공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개편하여 동 공단으로 

하여금 이들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는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되며, 

그 주요업무로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정부로부터 위

탁받은 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근로복지공

단에 위탁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산업재해보

상보험기금을 설치하며, 동 기금은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기금

의 결산상 잉여금·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관하여 불복

이 있는 자는 동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동 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설치된 산업재해보

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동 심사청구 또는 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재결은 각각 제기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급여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기타 노동관계 법령과 농어업 관련 쟁점으로는, 최저임금법 적용 관

련 직업훈련 중인 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농어업 특유의 산업재해 인

정 기준 설정, 노동조합 조직 가능성 및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 

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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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별 근로조건 및 근로관계 규율 법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및 그에 근거한 근로조건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다. 농산업에 관하여 체결될 수 있는 

일용근로자 혹은 단기간의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들의 근로조

건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최저임금법과 같은 강행법규 역시 

당연히 농산업 종사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된다. 다만 근로조건 중 연장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의 지급이나 휴게, 휴일 등과 같이 사용자가 인위

적으로 조절할 수 없으며 자연환경에 좌우되는 농업 노동의 특성 탓에 

직접적 적용이 어려운 규정들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국제법

규를 비롯한 각국의 법규제에서 발견되며, 우리 법 역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집단적 노사관계 규율 법제

  헌법 33조에 근거한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

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인정되며, 농산업 종사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도 그 예외는 아니다. 이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

동조합의 조직 및 단체교섭과 행정적 구제에 관한 기본적 규제를 정하

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항들은 외국처럼 대규모의 플랜테이션을 운영

하는 농장65)에서는 실효적인 적용이 가능하겠으나, 영세한 규모의 농업

이나 고정된 사용자를 특정하기 힘든 일용노동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

로 그 실질적 적용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3) 고용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법제

  개별근로자 혹은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집단을 주된 관심 대상으로 

하는 위 법제와는 달리 고용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구직을 원하는 

65) 농원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ILO 110호 협약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자세한 규율 이외에 제Ⅸ부 

이하에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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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희망자와 사용자 사이를 규율하는 법제는 특히 농산업처럼 고용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적이지 않은 산업분야에서 특히 유의미하다. 직업안

정법이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파견법’) 등이 이 문제

를 규율하고 있다.

(4) 사회보장 법제

  이외에도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부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이

르기까지 폭넓게 사회적 안전망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보장법제 역시 고

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농산업처럼 계절적인 영향

을 크게 받는 분야에 있어서는 일시적 실업 등의 위험에 처하였을 때에 

이를 사회적인 리스크로 파악하여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재취업을 위

한 지원을 하는 고용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이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법제 역시 농산업에 관하여 

적용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법제는 고정적 사용자

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근로자 자신이 구태여 보험의 가입을 원하

지 않는 경우를 포함, 보험기술상의 문제도 있어 농산업 종사 근로자들

에 대해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66) 전형적인 공장제 근로와 

비교할 때에 전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농산업 종사 근로자에게 당

해 업무를 괜찮은(decent)  직업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는 점에서 그 적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나. 농산업의 인력 공급에서 고용관련 법규의 적용 문제 및 법적 쟁점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현재 인력이 부족한 농어업 산업에서 근

로 인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이를 위하여 

입법을 고려할 때에 고용관련 법제와의 연관 속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쟁점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이 중 주된 문제로 예상되며 

66) 국제노동법연구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의 실태 및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 20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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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교법적 검토의 범위 속에서 주된 시사가 예정되는 쟁점들을 제

시한다.

(1)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67)

  근로기준법은 일정 사업에 종사하는 자 혹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 제외하는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 

근로자의 범위로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1호),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2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

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4호)”를 

들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34조에서는 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8).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의 대상 중, 1�2호의 1차 산업 종사자69)에 대

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진지한 

검토 없이 근로시간 관련 법규에 의한 보호가 일부 근로자에 대해 적용

이 제외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검토를 요한다고 하겠다. 장시간 

67) 이 부분은 최석환,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박제성 외,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Ⅱ)」, 

2011, 한국노동연구원, 112면 이하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6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는 법 규정상의 문언과, 1호 및 2호의 “…사업”이라고 하

는 규정 형식이 호응하지 않고 있으나 해석상으로는 1호 및 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는 취

지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각 호에서 “…사업”이라는 형태로 사업의 분류를 제시하고, “각 호의 사

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규정형식을 통해 위와 같은 해석상의 모호함을 없앤 경우로는 일본 노동기준

법 41조 및 별표 제1(구 노동기준법 제8조 역시 참조)이 참고가 될 것이다.

69) 이 분야에 관한 최근의 논의로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업 등 근로기준법상의 업종분류 등에 관

한 연구”, 노동부 (2009); 김홍영,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의 적용제외사업(식물재배사업)에서 

초과근로에 대한 근로수당의 지급의무”, 노동법학 제33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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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일에 대

한 규정이 일체 적용되지 않고, 그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행정청의 허

가와 같은 별도의 요건70)도 필요하지 않은 관계로, 사용자의 자의적 지

시에 따라 제한없는 장시간의 노동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그 결과로서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된다는 문제로서 제기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의 제정 당시부터 동일한 규정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산업 구조의 변화, 과학 기술의 발전, 기업 

내 조직의 다양화 등에 의해 입법 당시와는 변화된 현재의 상황을 충분

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내포한다. 

  특히 농어업과 관련하여 두고 있는 적용제외의 요건은, 특정한 사업

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본질적 보호 중 하나인 근로

시간 등의 규정을 배제한다는 면에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여야 할 필

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사업”의 분류가 반드시 용이하지만은 않

다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효한 지적이 존재한다. “농업이라고 하

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직접적인 재배�수확 과정과 그 시장가치를 높이

기 위한 수확물의 포장�가공이 일체화된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 증대라는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양자를 분리해 내는 

것이 점점 더 곤란해지고 있다. 그만큼 근래의 농업은 전통적인 생산방

식과는 달리 사업과정이 복잡 내지 복합화되어 가는 추세이다”71).

  기존의 논의는 대개 적용 제외의 취지로서 “당해 사업이나 업무의 성

격상 근로시간 규율을 여타의 근로자와 같이 취급하기가 곤란한 때문에 

설정”72)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 계절 등 자

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곤란”73)하다는 것이 기존의 한결같은 논의였으며, 따라서 과학기술의 

70) 63조 제3호의 감시단속 근로자에 관하여는 동 조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7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업 등 근로기준법상의 업종분류 등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9), 17면

72) 김유성, “노동법Ⅰ”, 박영사(2005), 193면

73) 임종률, “노동법(제9판)”, 박영사(2011), 441면;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Ⅲ”, 박영사 

(2010). 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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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로 인한 자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농기술의 출현, 기업형 

1차 산업의 확산,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일반화 등의 변화를 전제할 때 

위와 같은 근거가 예전과 같이 유지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그렇다면 

요건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혹은 변화된 전제에도 여전히 적용제외를 

해야 할 새로운 근거가 존재하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74).

  또한 사업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업무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괄적으

로 적용제외의 규제 방식을 취하는 법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역시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이 동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직종 

내지 업무가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그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왔

다75). “가령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2009.4.1., 시행 2009.10.2 법률 제9620호) 제3조 제3호에 의한 농업

인과 농업법인)에서 주로 내근직을 수행하는 직원(예컨대 경리직원)에

게도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

외를 받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하여는 “…이것은 

동조의 입법제정시에 농업경영체의 발달이 미약했던 점이 반영되었던 

점,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 농�림�축�수산 사업의 대부분이 영세성을 벗어

나지 못해 업무의 분업화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시기적 필요

성에 따라 생산작업에도 대체투입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규율의 합리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76)라고 설명

하고 있는바, 현재에도 이러한 규율이 여전히 합리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74) 이와 관련된 제안으로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는 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규정(제63조)과 관련해서

는, 역시 현대적인 상황에 맞추어 대상 업종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기계화등의 진전상황을 감

안하여 임업을 대상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농업�축산�수산분야에 있어서도 실내작

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제도의 전면배제가 

아니라 적용특례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강구할 수 있다…”. 국제노동법연구원, “근로기준법 적용의 

합리화 방안 연구”, 노동부(2007), 138면 

75) 2002.5.21 근기 68207-2012; 2005. 6. 16. 근로기준과-3204

76)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업 등 근로기준법상의 업종분류 등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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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 수급(파견법 관련)

  현재 국내에서 인력수급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

단은 근로자 공급 시스템이다. 즉 영세 농가에서 일일 고용으로 근로자

를 확보하는 방법이 아닌, 농협과 같은 기구에서 근로자를 상시고용하

면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파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이

러한 인력 수급의 수단에 가장 문제로 제기되는 지적은 우리 파견법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미리 정하여 두는 이른바 positive list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즉 여기에 농어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파견이 허용되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다만 농어업은 절

대 금지업무(제5조 제3항)77)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견 허용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와, ②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3개월 이

내, 합의에 의하여 1회 연장 가능) 파견을 가능케 하는 파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인력 운용이 상정될 수 있다(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

게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제한이 가해진다.) 또한 파견 허용 대상업무

7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업무(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

업을 하는 업무 /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 3. 「의료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 4. 「의료기사 등

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의 운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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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07.6.18>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

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

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

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

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에 대한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고용주체나 파견법상의 각종 제한과 관

련하여 농어업이라고 하는 특수한 업무에서 비롯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표4-3] 파견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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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

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3) 최저임금

  먼저 최저임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강행법규로 규율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 “사용자” 및 “임

금”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르며, 그 적

용범위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예정되어 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

지 아니함, 제3조). 또한 최저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

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제4조)는 규정에 주목할 수 

있다. 즉 실제로는 아직 사업별 혹은 지역별 최저임금의 설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탓에 일률적인 금액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등의 논의와 더불어, 농어업분야의(혹은 이러한 산업이 주로 

전개되는 지역에 대한) 최저임금 설정의 별도 논의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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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은 제4조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의 종류

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아직은 이러한 

사업별 혹은 지역별 최저임금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탓에 일

률적인 금액으로 결정되고 있다78). 참고로 농업에 관하여 별도의 최저

임금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조항

(제4조 제2항)에 따르게 된다. 

  농산업에 있어 최저임금의 문제는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설정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지역별 격차의 문제가 대개의 농산업에 그

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즉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

은 최저임금의 설정이 예상된다는 점이며, 둘째는 농업이라는 업종에 

특수한 최저임금액을 별도로 정하려고 할 때에 연장근로가 항상화되어 

있는 현실을 최저임금액의 설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4)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우리 근로기준법은 그 적용 범위에 관해 제11조에서 “상시 5명 이상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

으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

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정하고 있다. 또, “상시 4명 이하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법 적용시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79).

78) 2014년도 최저임금은 5,210원(시급)이다.

7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

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

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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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해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근로 등 주요한 근로조건 관련 규정 상당수가 적

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법령 요지 등의 게시(제14조)로부터, 근

로계약에 관하여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시 노동위원회 신청 및 귀향 

여비 청구권(제19조 제2항), 부당해고 등의 제한(제23조 제1항), 경영

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우선 재고용 등(제25조), 해고사

유 등의 서면통지(제27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제28조), 부당해고

에 대한 조사 등(제29조), 부당해고 구제명령 등(제30조 내지 제32

조), 이행강제금(제33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임금

에 관한 휴업수당(제46조) 규정을 비롯,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규정 

중, 법정근로시간(제50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52조), 

연장근로의 제한(제53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

56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 등의 규정이 적용배제된다. 

  여성과 소년에 대한 규정 역시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근로자

의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

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

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

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

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

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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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사업의 사용금지(제65조제2항),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 근로 및 

휴일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 필요(제70조 제1항), 생리휴가(제73조), 육

아시간(제75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7장의 기능습득, 제9장의 취

업규칙, 제10장 기숙사의 규정 등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농산업 작업장 중 4인 이하만을 고용하는 영세 작업장의 경우에 근

로기준법의 적용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적용

이 배제되며, 이러한 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쾌한 합의를 통하여 근로계

약의 내용에서 규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소결 : 고용관련 국내법제도 현황과 시사

  국내 농어업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용관련 법제의 시각에서 접근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로 귀결된다. 

  첫째, 직업안정법 및 근로자파견법 등 고용시장 전체에 있어서의 인

력수급과 관련된 법규가 농어업 인력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

용될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법적 쟁점을 고려해야 하며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농어업 분야에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본 연구의 직접적  관심

이 아니지만, 법적 쟁점으로 치환하여 이유를 추측하는 것은 가능한 영

역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접근한다면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조건의 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농어업에 있어서의 “특례” 규정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일반 근로자들과 구별

되지 않는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규정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제시 역시도 다양한 관점으로부터의 접

근이 가능하다. 크게 구분하면 “고용정책” 측면에서의 접근과,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의 접근이 존재할 수 있다. 먼저 전자는 농어업 인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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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문제를 고용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아 어떠한 정책적 지원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때에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인가에 주된 관심을 갖는 접근이다. 반면 후자는 그러한 고용정책을 수

행함에 있어 해당 근로자가 어떻게 하면 적정한 근로조건 하에서 차별

이나 강제근로 같은 반 인권적 요소에 노출되지 않고 여타의 산업분야

에 있어서의 고용관계에서 지켜져야 하는 일반원칙이 충실하게 준수될 

것을 요구한다. 다만 이 양자의 관점은 상호 배제적인 것은 아니며 경

우에 따라 양자의 조화적 해석을 도모하는 법제의 지향이 목표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국내에서 농산업의 인력지원과 관련되어 특화된 법률은 현행법상 존

재하지 않는다.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 기존

의 노동관계법의 적용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해 나

감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농산업과 유사하게 인력부

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등을 위하여 인력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입법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이다(아래 제3절 참조). 즉, 일단 채

용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의 원칙적적용이라는 관점을 견지

하면서도,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개혁이나, 적재적소에의 인력 파견이라

는 측면에 대해서만큼은 발상의 전환이 조심스럽게 요구된다. 기존의 

노동시장 법제가 직접고용의 책임 면탈이나 사용자책임의 회피, 중간갈

취 등의 문제에 대한 엄격한 대응으로서의 규제적 법규에 관심을 가지

고 있었다면, 전환된 발상에 의하여서는 적극적으로 고용률을 높이고, 

노동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면서도, 그 결과로 종

사하게 되는 업무가 열악한 일자리이지 않고 괜찮은 직장(decent job)

으로 구성되도록 촉진하고자 하는 법제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

고 그러한 노력이 법제에 투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근로기준 법제, 노동시장 법제, 사회보장 법제가 융합된 형태로 새로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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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타산업분야 인력지원 관련 법령 현황분석

1. 법령현황 

가. 법령 전반의 구조

  먼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

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

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적용범위를 

현행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부동산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업종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인력채용 연계사업, 산학연계 맞춤형 인

력양성사업 및 중소기업체험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

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

립·시행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인력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을 심의·조정하도록 한다(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사업 등의 산학협력사업과, 인력의 양성 및 

공동활용에 관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한다(같은 법 제8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시

행하고, 정부는 그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같은 법 제19조).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및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

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안정사업으로 보아 지

원하도록 한다(같은 법 제21조).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장기근속자에 대한 창업지원, 국내외 

연수, 주택의 우선분양 등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한다(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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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

  다음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고

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

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

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취업지원 등과 관련한 사업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건설근로자공

제회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배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등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같은 법 제16조 및 법 제16조

의2).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이사회 보고사항, 이

사회 구성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공제회로 하여금 건

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을 피공제자에게 알

리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1) 타산업 인력지원 법제현황

(가) 인력지원 관련법률의 제정법(인력양성 및 지원)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③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④ 「한국산업인력공단법」

⑤ 「노인복지법」

⑥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⑦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80)

8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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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력지원 관련법률의 제정안 발의

①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  (의안번호:1900850, 

제안일자:2012- 07- 24 제안자:박원석의원 등 19인, 소관상임위 

심사)

② 「이공계 인력지원 특별법」 

③ 「청년실업해소특별법」

④ 「건설산업인력지원특별법」

(다) 인력지원 관련법률의 개정안 발의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이현재 의원 등 

12인- 2013.9.23- 소관위 접수)

②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제남 의원 등 

10인- 2013.8.12.- 소관위 접수)

(라) 인력지원사업

①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② IT 전문인력지원사업

③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

④ 중견인력재취업지원사업

⑤ 중소·벤처기업 연구능력제고를 위한 여성과학전문인력 지원사업

⑥ 공공근로사업

⑦ 노인력지원사업

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

  2.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3. 송출국가의 공공기관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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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소ㆍ중견기업 디자인인력 지원사업 

⑨ 국비 지원 해외건설 전문인력 200명 추가 양성사업

(마) 타산업 인력지원센터(설립완료)

① 청송군 농촌인력중개센터

② 건설인력 지원센터

③ 충청북도 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④ 수원시인력지원센터

⑤ 외국인력지원센터

(바) 인력지원센터(추진중) 

① 원자력 기능인력 전문 양성기관 설립

②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

③ 건설 인력양성기관의 설립

(2) 타산업 인력지원 개별법 현황

(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의안번호:1906945, 제안

일:2013-09-23, 발의:이현재의원 등 12인)

① 제안이유

  최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조사한 결과, 부족인원은 256,000명 수준, 적극적인 구

인활동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하는 미충원 인원은 83,000명 수준으

로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률은 대기업의 

1.7배에 달한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인력문제는 대기업의 65%인 임금수준과 낮은 인

식에 의한 것으로 우수 인력의 채용과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발적

인 노력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정부 지원시책이 필요하다. 이

에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협회·조합 등을 통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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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력을 공동으로 양성·채용하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와 인력양성에 

모범적인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재육성형 중소

기업지정제도, 중소기업이 스스로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

도록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주요내용

가. 인력공동관리협의회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공동교육 및 공동채용

을 지원함(안 제8조 제1항 제3호의2 신설).

나. 중소기업청장은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

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함(안 제18조의2).

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18조

의3).

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핵심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함(안 제35조의2 신설).

마.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등

으로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함(안 제35조의3 신설).

바.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성과보상기금을 관

리·운용함(안 제35조의4 신설).

사.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 공제사업 및 이와 관련

된 교육·복지사업 등에 사용함(안 제35조의5 신설).

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중소

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5조의6 신설). 

③ 검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중소기업 인력의 교육

과 양성 및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의 유입과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중

소기업인력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고려되고 있다. 이

는 우리의 산업별 고용불균형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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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다.

  현행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

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 인력채용 연계사업,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중소기업 체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조건과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인해 우수한 기능인력들이 중

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취업예정자의 현장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을 연수업체로 인

증하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들의 실무교육을 지원하고 있

는데, 이 제도 또한 부실한 관리운영과 잦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오

히려 중소기업의 이미지를 낙후시키고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업

경쟁력의 궁극적인 원천이 인적자원의 직업능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원활하

게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기술역량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용

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8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동 법률안의 입법목적에서 

고려되듯이 청년 실업문제만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증

가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의 육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채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을 해소하고, 생산성과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제정안(의안번호:1900850, 제안일 : 

2012 -07-24, 발의:박원석의원 등 12인)

① 제안이유

  최근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한 보

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양

81) 김제남의원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보도자료”,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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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의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

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

급, 근로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할 안정적이

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 인력지원에 필요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

스 제공에 이바지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②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원활화와 인력 관리 및 지

원, 노동조건의 개선, 복지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증진,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보건의료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보

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최대한 확대 해석해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함(안 제2조).

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함(안 제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

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마. 보건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는 구체적 노동조건과 여성, 외국인, 비

정규직 지원의 현황이 반영되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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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인력 확보, 유지, 관리, 노

동조건 개선, 복지향상 등을 위한 기본사업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

건의료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키도록 함(안 제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관이 어린이집, 연수복지시설 등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국가는 청년실업자의 보건의료기관 취업, 보건의료기관의 고용확대, 

근로시간 단축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 보건의료기관 사례를 보급·확산하고 우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

고 민간부문의 국제협력과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타. 국가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장

기재직을 유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하여 재정지원, 신용

보증지원, 의료수가 개선 등 필요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병원과 지역거점병원의 경우 지원을 우대함(안 제18조, 제19

조, 제20조).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③ 검토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제정안의 발의는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서

비스의 질 향상을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a)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b)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실태조사, 

c)  보건의료인력 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 개선, 복지향상 등의 기본



- 133 -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인력 총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d)  보건의료인력기준 준수, e)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안정적 재정확보, f)  보건의료인력 지원업무를 전

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발의취

지로 “최근 급속히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보건의료서비스수요가 늘고 있

지만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

공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할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 인력

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82)

  최근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은 해외 보건의료인력의 국내취업 지원정책

까지 고려되는 상태에 있다. 현재 계류된 동 법률안의 경우 보건의료산

업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통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지속적 발

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적 보건

의료산업의 고용안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소 결 

  산업별 인력수급의 불균형은 다양한 개별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

상이며, 청년실업, 실업률상승의 현상과는 역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현재 연령에 근거하여 청년을 위한「청년고용촉진법」 제정, 노

년을 위한「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산업별 고용촉진관련 법률의 제정은 상당히 미진

한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제정안의 경우 각 산업의 특성상 초래되는 인력의 수급불균형

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인력의 

지속적 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인력공동관리협의회’와 ‘보건의료인력원’

82)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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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 등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이는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

률」제정안의 기본사항으로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육성, 전문교육기관

의 지정, 피교육자 및 교육기관을 위한 기금조성, 지속적 인력지원 및 

관리를 위한 기관의 설립을 통하여 종합적인 인력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고용안정을 통하여 산업의 경쟁력향상이 필요하다. 

  농어업의 인력수급불균형의 가장 큰 영향은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농

어업의 근로수급의 계절적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의 경

우 업종의 특수성에서 농번기와 농한기가 확연히 구분되고, 어업의 경

우도 계절적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조어철과 어패류의 수확시기의 시기

적 제한성으로 근로인력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이다. 

  나아가 우리사회의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의 문제는 산업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는 타 산업에 

비하여 인력수급에 더 큰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농어업 생산환경에서 자연환경의 영향은 냉해, 태풍, 폭우, 적조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초래하고 생산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의 인구감소, 인구의 노령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

업생산성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농어업분야는 노동인력의 수급불균형

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 

농어업의 인력수급해소를 위한 대책마련과 농어업의 산업이 분화하는 

현실 속에서 전문성과 비전문성의 다양한 분야로 인력지원을 위한 업종

에 따른 구조적 인력수급프레임 형성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는 농어업인력의 원할한 수급과 지속적 인력공급의 안

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농

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한 이유이다. 

제4절 외국근로인력 고용 관련 법령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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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근로인력 관련 법령

가. 출입국 관리법

  출입국관리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

민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력 활용에 관한 기

본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규정하고(출입국관리법 제18조, 동

법 시행령 23조 : 이하 법명 생략), 해외투자기업의 기술연수취업제도

를 규정하고 있다(제19조의2, 영 제24조의2).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 등록(제31조 내지 제35조), 외국인의 근무처의 변경�추가(제21

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신고의무(제19조), 외국인의 기술연수활동

(제19조의2),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제19조의4), 외국인 근로자의 근

무처변경(제21조), 체류기간변경(제24조), 체류자격 연장(제25조) 등

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불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제94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03년 8월 16일, 법률 제

6967호, 이하 ‘외고법’이라 한다)’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이 규정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에서 비전문취업(E- 9) , 방문

취업(H- 2)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외고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이하 

법명생략). 이 법의 적용대상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으로서 국내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제2

조)을 말하며,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전문취업과 선박법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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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선원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 9)과 방문취업(H- 2)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이

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가 외국

인근로자의 도입업종과 규모, 송출국가 등의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둘

째,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송출국가의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기

초로 외국인 구직자를 알선한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이동관

리,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대우 금지를 비롯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사증 및 체류자격의 발급, 체류기간연장, 외

국인등록 등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출입국관리

법’을 적용한다.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1999.9.2.제정, 법률 제

6015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

다. 이 법에 의한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분되는데, 

외국국적동포를 규정한 제2조 제2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대한민

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

에, 중국,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에 거주하는 동포와 2세, 3세에 대해

서도 재외동포로 인정하게 되었다.

  재외동포에게는 재외동포의 체류자격(F- 4)이 부여되고 단순노무행위

와 국내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외동

포에 대한 비전문취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류자격인 방문취업자격

(H- 2)을 부여하여 비전문취업(E- 9)과 유사한 분야의 취업을 허용하

고 있으며 이 경우 외고법의 특례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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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사증 및 체류자격의 발급, 체류기간연장, 외국인등록 등의 출

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

법’의 적용을 받는다.

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외국인근로자가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내국인근로자와 동

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

다.83)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따로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에 있어서도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취업 장소, 업무내용, 근로 및 휴게시

간, 휴일, 보수 임금지급일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체결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라는 특성상 외국인고용허가기간 이내로 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도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외국인 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외국인력 고용에 관한 제도

가. 비전문 외국인력 제도의 연혁84)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부터 국내노동시장에서 생산직 인력부족이 

본격화되면서 1991년 11월에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제도(D- 3) ’를 도

입하였다. 1993년부터는 연수생 신분으로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산업연

수생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후 계속되는 중소기업의 생산직 인력난을 완화할 필요가 있

었고 불법체류자 비율이 80%에 달하는 등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83) 하갑래�최태호, 전게서, 304-341면.

84) 비전문 외국인력제도의 연혁에 관한 상세는 고용노동부, 전게서, 7-17면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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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16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

행되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2006년까지는 고용허가제와 병행

되다가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다. 또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방문동거의 체류자격과 취업을 허가하던 취업허가제는 2007

년 1월 1일부터 방문취업제로 변경되어 고용허가제에 흡수되었다. 

  유의할 점은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비 전문인력에 관한 제도인데 비하여, 전문인력 제도는 출

입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비전문 인력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즉 해외투자기업기술연수제도(D- 3) , 교수(E- 1) , 회화지도(E- 2) , 연

구(E- 3) , 기술지도(E- 4) , 전문직업(E- 5) , 예술흥행(E- 6) , 특정 활동

(E- 7)등은 전문인력 관련 제도에 해당한다.85)

나. 고용허가제도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는 법명을 생략하고 조문만 명시한다)’에 근거하여 내국인을 구하지 못

한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

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86)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 하

에서 단순기능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E- 9)사증을 받아 

입국 전에 국내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중소제조업, 농축산

업, 연근해어업에 취업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기본계획과, 도입업

종 및 규모,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 등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공표한다(제4조, 제5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우선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며(제6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직업

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근로자

85)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2013.3, 18-20면. 

86) 고용노동부, 상게서, 3면.



- 139 -

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고

(제7조 제2항), 송출국가의 노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인 구직

자 명부를 작성한다(제7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허가를 신

청한 사용자에게 외국인 구직자 명부 중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복

수추천하며 사용자는 추천된 외국인 구직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한다

(제8조 제3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 선정

된 외국인 근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

한다(제8조 제4항).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며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

약을 갱신할 수 있다(제18조).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

는 원칙적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계속 취업하여야 한다. 그러

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장이 휴업�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업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제25조).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2조).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

용되고 4대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하여 출국

만기보험 또는 신탁(제13조, 시행령 제21조)과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

증보험(제23조, 시행령 제27조)에 가입하여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귀국비용보험 또는 신탁(제15조, 시행령 

제22조)과 상해보험(제23조, 제28조)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재외동포의 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특례고용은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

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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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고법 제12조의 고용특례를 받아 외국국

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제12조).  

  중국�구소련 지역의 외국국적동포는 방문취업(H- 2)  체류자격으로 입

국하여 외고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취업교육을 받은 후에 직업안정기

관의 장에게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구직자명부를 

작성 관리한다(제1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의 특례고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고용기

회 보호를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며(제

6조 제1항),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신청하고(제12조 제3

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용자에 대하여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한다(제12조 제6항).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외

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

가 근로를 시작하면 직업안정기관이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2조 

제4항).

  고용허가제 하에서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의 다른 점은 일

반고용허가제는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을 거쳐 구직 등록을 한자이지

만, 특례고용허가제는 중국,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의 동포

로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사람이다. 특례고용허가제는 일반고용

허가제에 비하여 음식점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간병인, 가사서비스 등

의 서비스업종이 추가되어 있다.87) 취업절차가 일반고용허가제와 달리 

구직등록을 통한 구직을 알선하거나 자유구직이 가능하고 근로계약 후 

취업할 수 있다. 일반고용허가제의 경우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이 설정

되어 있으나 특례고용허가제의 경우에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경

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만큼 추가 고용이 가능하고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를 합한 고용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88) 

87) 하갑래�최태호, 전개서,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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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 외국인 근로인력 법제의 개선방안

가. 특례고용허가 대상인 재외동포의 농어업분야 유인책 마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한 연도별 외국인력도입 쿼터현황

을 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일반고용허가(E- 9)와 특례고용허

가(H- 2)로 구분하여 배정하여 왔다.89) 그러다가 2010년부터는 특례고

용허가 인원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부터 재입국취업자를 업종

별로 배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고용허가제의 업종별 배정인원을 보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009년의 6,000명에서 2013년에는 100명으로 대

폭 감소하였고, 건설업의 경우에도 2009년 2,000명에서 2013년에는 

1,600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는 특례고용허가를 통한 재외동포들이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용허가제의 쿼터를 줄

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례고용허가제의 대상이 되는 중국 및 구소련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우리와 언어가 잘 통하고 농촌풍습을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농어업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농어업분야에 활용하기 가장 좋은 

대상이다.90) 문제는 특례고용대상자들이 서비스업이나 건설업으로 몰리

고 농어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례고용대상자가 농어업을 기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비스업이나 건설업에 비하여 

노동 강도가 높고, 임금수준이 낮으며, 문화생활이 어렵다는 점일 것이

다. 이들이 이 농어업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단순노무 이외의 취업활동

을 허용하는 재외동포 비자(H- 4)의 취득기간이나 영주자격 부여기간

을 단축하는 등91)의 과감한 지원을 통하여 비교적 농어촌환경에 친숙

88) 고용노동부, 전게서, 268면.

89)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eps.go.kr>고용허가제정보>연도별도입쿼터안내>도입근로자

의 체류자격별�업종별배분(검색일자:2013.11.11.).

90) 농업부분의 해외인력활용은 중국 연변의 조선족 농민 중에서 10년 이상의 농업 경력을 가진 45세에

서 50세 수준의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이영대,외국인 근로자의 농림부문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31권 제1호, 한국농업교육학회, 1999.3, 104면.

91) 법무부는 농업분야에 장기 근무한 동포에 대하여 영주자격 부여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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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례고용자를 농어업분야에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나.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의 다양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를 지정 

혹은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외고법 제4조). 송출

국가를 지정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은 고용허가제의 운영능력, 송출과정

의 투명성 확보여부,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송출국을 선정하고 양

국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력송출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2004년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등 6개국, 

2006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등 4개국, 2007년에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 동티모르 등 5개국, 총 15개의 국

가에서 인력송출을 받고 있다.

[표4-4] 소수업종 특화국가 현황92)

제조업 농축산업93)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베트남 ○ ○ ○
태  국 ○ ○ ○

캄보디아 ○ ○ ○
미얀마 ○ ○ ○
필리핀 ○ ○ ○

인도네시아 ○ ○
동티모르 ○ ○
스리랑카 ○ ○
몽  골 ○ ○

우즈베키스탄 ○ ○
중  국 ○

파키스탄 ○
방글라데시 ○

네  팔 ○ ○
키르키즈 ○

소 계 15개국가 4개국가 5개국가 5개국가 2개국가
(취업교육 및 

업무대행)94)

중소기업중

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한건설업

협회

농촌인력으로 유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보도자료, 농업분야 외국

인력을 보다 쉽게 쓸 수 있도록 개선,2008.12.8.).

92) 고용노동부, 전게서, 25면을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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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제조업을 제외한 소수업종에 대해서는 특화국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15개 송출국가 중에서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네팔,  

태국, 미얀마의 4개국에 불과하다. 

  그런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국가들 중 캄보디아와 네팔, 태국, 미얀마 

등이 모두 남방계 국가이고 관습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어업 

여건에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중국을 

비롯하여 몽골 등 북방국가를 농축산업에 고용 가능한 국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다. 계절적 농어업 인력수급을 위한 계절근로자 체류자격 설치

  현행 외국인고용허가제하에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취업허용업종은 작

물재배업(011) , 축산업(012) ,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서비스업(014)  등 

농축산업이 규모별로 사업장당 5명- 20명이고, 연근해어업(03112)이 

척당 2명- 4명, 양식어업(0321)이 양식면적 기준으로 3명- 7명, 소금 

채취업(07220)이 염전면적 기준으로 2명- 4명이다.95) 

  경종작물의 경우에는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전 과정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8개월이 소요되며, 이 중에서 파종기간의 30일- 40일, 수확기간 

2개월에서 4개월에 집중적으로 근로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10년

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품목별�지역별 노동력 투입실태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는 수확기로 전체의 43.8%이며, 

생육기 15.1%, 파종(정식)기 14.9%로 나타나서 고용 인력의 계절별 

수요가 편중되어 있다. 과일류도 봉지포장 등 생장 비대기의 고용노동

이 전체의 41.0%, 수확기 29.9%, 수확 후 16.3%의 순으로 나타나서 

역시 계절별 인력수요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96) 따라서 작물재배업의 

93) 2013년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현황은 총 5,602명(2013.11.12. 기준)인데 이를 국가별로 보면 캄보디

아 3,128명, 네팔, 818명, 태국 769명, 미얀마 702명, 기타 185명으로 캄보디아가 절대 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농협중앙회 내부자료).

94) 방문취업동포(H-2)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다.

95)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공고(공고번호 제2012-250호), 13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신규고

용한도),고용노동부, 전게서, 519-5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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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어느 정도 연중 고용이 가능한 시설원예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지

재배와 과수업의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통해 인력문제를 해

결할 수 없다.97)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s)와 워킹홀리데이 취업자(guest workers program)제도를 통해

서 단기간 고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피고용자스탬프와 

계절근로자와 같이 일시적 체제증명서로 프랑스에서 일정기간 취업활동

을 할 수 있는 일시노동허가를 부여하고 지방정부의 노동�고용 및 직업

훈련국은 지역의 특정분야에서 인력부족이 있을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계절적 농업근로자를 대상으

로 H- 2A 비자를 통해 단기 또는 계절적 성격의 농업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고 주로 멕시코인들이 이 비자를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계절적 일

을 한다.

  위와 같이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s)제도는 미국, 독일, 프랑스

에서는 공통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어업의 

계절적 수급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단기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라. 단기 취업인력을 활용한 농어업 인력의 확보

  우리나라에서도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취업

활동 체류자격으로는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단기취업

(C- 4) , 관광취업(H- 1) , 유학(D- 2)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 농어업분

야의 계절근로자로 활용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96) 김병률�전익수�윤종열� 민자혜, 전게서, 53면. 

97) 일부농업분야의 계절적 업무량을 감안하여 작물재배업에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해서 2개

월 이상 4개월 이내에서 ‘근무처추가 제도’를 도입하여 원 사업자와의 근로계약은 유지하면서 일정기

간동안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원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노동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근무처추가 제도」, 2009.6). 다만, 작물재배업

의 경우 대부분 작업 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작물재배업 상호간의 근무처추가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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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단기취업(C- 4)을 계절농어업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단기취업

(C- 4)은 일시 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가 이에 해당된다. 

재외 공관장에게 그 사증발급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행

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 협조공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

는 서류를 필요로 한다.98) 2012년 한 해 동안 단기취업(C- 4)  체류자

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11,671명이고 2012년 말 현재 체류 중인 외국

인은 377명으로99) 평균체류기간은 1- 2주 이내이다. 문제는 농어업과 

같이 단순노무직종은 단기취업(C- 4)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100) 따라서 계절적 특성이 강한 농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자 하여도 단기취업(C- 4) 비자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101) 농어업 분

야에서 외국인 단기취업 인력을 활용하려면 단기취업(C- 4) 소지자도 농

어업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관광취업(H- 1)을 계절농어업 외국근로자로 활용하는 방안이

다. 관광취업은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발급된다. 2013년 현재 대한

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미국,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대만, 홍콩, 

체코, 영국, 오스트리아 등 15개국이며, 일부 예외국가를 제외하고는 대

체로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에게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의 복

수사증을 발급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 체

류하면서 관광취업비자(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외국어를 습득하는 

9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발급안내매뉴얼」, 2013.7.15., 43면.

9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국적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

국자 및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2013.6.

10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상게서, 39면.

101) 충북 괴산군에서 2012년에 괴산 시골절임배추 영농조합법인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매도시인 

중국 집안시(集安市)의 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단기취업(C-4)사증을 받을 수 

없어 선진문화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단기방문(C-3) 사증을 받아 입국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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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반대로 상대국에서는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계절적인 단기근로에 활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 관광취업(H- 1)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총 3,212명이고 연말 현재 체류 중인 인원은  총1,225명으로

서 평균 체류기간은 0.38년으로 약 5개월간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취업 비자를 통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취업자들을 농어업

분야에 활용한다면 농어업의 계절적 불일치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 

[표4-5] 관광취업(H-1) 출입국인원과 평균체류기간(2012년)102)

(단위: 명, 년)

국가별 출입국인원(a) 체류중인원(b) 평균체류기간(년)

아시아

일본 2,097 702 0.33
대만 479 201 0.42
홍콩 169 92 0.54
소계 2,745 995 0.36

북미
미국 9 3 0.33

캐나다 24 13 0.54
소계 33 16 0.48

유럽

영국 5 6 1.20
독일 77 37 0.48

프랑스 267 135 0.50
스웨덴 28 9 0.32
덴마크 7 4 0.57

오스트리아 1 1 1.00
체코 4 3 0.75

아일랜드 3 1 0.33
소계 392 196 0.50

오세아니

아

호주 40 17 0.43
뉴질랜드 2 1 0.50

소계 42 18 0.43
총계 3,212 1,225 0.38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광취업 협정상대국이 대부분 선진국이기 때문에 

관광취업비자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농어업분야를 외면하고 대부

10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게서(20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국적 및 체류자격별 외국

인 입국자 및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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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서비스업에 취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광취업비자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찾는 청소년들을 농어업분야의 계절근로자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욕이 강하고 한국의 문화에 대한 호감을 가

지고 있는 나라, 특히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비전문

취업(E- 9)  송출 국가 들을 관광취업협정 대상국가로 확대하여 관광취

업인력을 농어촌의 계절농어업의 인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의 유학생(D- 2)을 활용한 인력의 확보이다. 유학생은 국

내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기관으로서 법무부의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103)에 등록된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

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104) 유

학생의 경우에는 학부 및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이내, 석�박사과정 

및 수료생은 주당 30시간 이내에서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이 가능하

다. 다만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에는 근로시간의 제

한이 없고 주당 허용시간 산정에서도 제외된다.105) 2012년 말 현재 유

학(D- 2)  비자로 체류 중인 유학생은 64,030명(남 30,298명, 여 

33,732명)이다. 대학의 취업 또는 유학생 담당부서를 통하여 주말 또는 

방학기간 중에 계절적인 농어업 근로인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 상시 거주 외국인을 농어업 인력으로 확보

  국내에 상시 거주하고 있는 거주(F- 2) , 결혼이민(F- 6) , 재외동포

(H- 4) , 영주(F- 5)의 체류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출입

국관리법 제18조, 영 제23조 제2항 내지 제4항). 2012년 말 현재 체류

자수는 거주(F- 2)  63,362명, 결혼이민(F- 6)  86,944명, 영주(F- 5)  

84,140명이다. 

  이 중에서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거주(F- 2)와 결혼이민(F- 6)을 합

103) http://fims.hikorea.go.kr

104) 야간대학, 원격대학, 한국 폴리텍 대학 등은 FIMS)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유학(D-2) 사증발급대상이 

아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게서(사증발급안내매뉴얼), 46면.

10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 체류안내 매뉴얼」, 2013.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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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총 총148,498명이고,106) 영주권(F- 5)이나 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면 총 결혼이민자는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231,520명(국적 

미 취득 147,591명, 국적취득 83,929)명에 이른다.107) 

  특히, 농어촌지역 거주자인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미 농협 등에서 

농작업에 관한 기초교육이 되어 있고 농어촌 인근지역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농어업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들 결혼이

민자를 농어촌의 근로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센

터를 통하여 근로희망자를 신청 받아 계절농업의 농번기를 해소하는 방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다. 2012년 

말 현재 북한이탈 주민 수는 총 24,608 명이다.108) 다만 북한 이탈주

민들은 이미 각자가 직업을 선택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

도 서울(6,497명), 경기(6,680명), 인천(2,163명)을 제외하고 각 시도

별로 163명(제주)에서 942명(충남�세종)까지 전국 각 시�도에  분산되

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집단화하여 농어업인력으로 활용하기는 

어렵고 개별적인 접촉을 통한 유휴인력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바. 농어업 사업장 정보의 사전제공

  UN의 ‘고용이주협약(Convention concerning Migration for 

Employment) ’과 ‘모든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re Families) ’은 이주근로자들에게 협상

의 권리, 체류조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

106) 영주자격이나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외국국적의 결혼이민자 만을 가리킨다(법무부 출

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게서(20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결혼이민자 현황, 」, 국적 및 체류자

격별 외국인 입국자 및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592면.

107) 안전행정부홈페이지(http://www.mospa.go.kr/)>정책자료>통계>201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

황(승인통계), 검색일자:2013.11.12.

108) 통일부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정보마당>통계자료>북한이탈주민현황, 검색일자 :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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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다.109)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

시간, 휴일 및 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근로기

준법 제17조). 다만,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농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63조).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취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자료를 보고 특정인을 지정하면서 시작된다. 근로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에 45시간 이상의 취업교육(한

국어 38시간, 한국문화 7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농축산업 분야 근로자

에게는 가축전염병예방교육 및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자신이 농축산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것은 짐작하겠지만, 외국인 구직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까지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로조건의 직장에서 일하게 될지 

거의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110) 

  이에 따라서 실제로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근로하는 과

정에서 실제로 송출당시 자신들이 들었던 근로조건보다 열악하다고 진

술하고 있다.111) 농어업 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다른 업종의 근로여건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충분

한 설명 없이 입국하게 되면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이유가 된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분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

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한 사전정보를 근로계약 이전단계에서 충

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109) 고준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실태와 문제점 및 법적개선방안,「노동법논총」 제32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1.12, 171면.

110) 전형배,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노동법논총」제18지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4, 138

면.

111) 고준기, 상게논문,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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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농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내용

제1절 농산업인력지원 특별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1. 농산업인력지원 특별법의 필요성

가. 인구고령화 대응 차원에서의 인력지원시스템의 도입 및 관리 

  이처럼 인구고령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력을 고려할 때, 향후 

20~30년 간 농업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자명하므로 외

국인 고용노동 확대, 계절 근로자 제도 도입 등 대안을 마련하고 농어

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 인력수급에 인력지원시스템 마련이 불가피할 것

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 고용

노동은 기초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

되고 있다. 따라서 타 산업 분야 외국인 인력 지원에 관한 법과 제도들

을 벤치마킹하여 농어업 분야 고용노동 관련 법과 제도의 체계화 및 구

체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농업의 계절성 및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성 때문에 전(全)산업에 걸친 고용과 관련된 일반 법률은 

농업 및 농작업의 특성을 감안한 인력 지원 근거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

가 있으므로 농업업에 특화된 근로여건·근로인력과 관련한 제도,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농어업의 특성이 반영된 고용시장 규제 요청

  현재 국내 고용시장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의 규

제를 위한 특별법으로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 근로자

파견법) 및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 기간제법)

이 입법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법률은 전형적인 노동법의 적용 산업

(예, 제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화되어가는 산업의 특성

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특히, 계절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농업노동의 특성상 유연화된 노동력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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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요청되며, 이러한 필요를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에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향적 입법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청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국토부에서는 건설근로

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 중에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정

과제에도 12.농림축산업의 신성장동력화항목에 ‘농림수산업 인력은

행 지원법’ 포함되어 있다. 농업분야의 심각한 인력수급의 부족을 해결

하고 농어업분야의 경제성장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칭「농어

업 인력지원법」의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경제 성장 동력 강화의 일환으로 농어업을 활성화

하고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식량전쟁(식량의 무기화)을 방지하기 

위한 농어업인력의 수급조절을 위한 가칭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지원

법 또는 농어업 인력지원법」의 법적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 실업과 노동력 부족의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법제적 검토의 요청

  농어업 분야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는 한편 실업문

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시장 전체의 관점

에서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법제정이 요청되고 있다. 고용

관련 법률의 전반적 분석으로 농어업 고용과 관련된 개별법률의 체계화

ㆍ명확화가 목적이다.  

라. 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산업 인력은행 설치 

  농어촌의 산업도 분화하는 현실에서 전문성과 비전문성의 다양한 분

야로 인력지원을 위한 기본적 틀을 형성하고, 농업분야 인력구조의 특

수성(계절적,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인력수급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

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어업인력관련 

법률의 전반적 분석으로 농어업과 관련된 개별 법률의 체계화가 필요하

며, 고용관련 타 법률과의 충돌 문제와 체계 정합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농어업분야의 고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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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인력지원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기타 산업분야에서의 유휴

노동력을 농어업분야 인력으로 공급하여 사회자산의 낭비 감소가 가능

할 것이다. 

마. 「농어업 인력지원을 위한 법률」의 입안

  농어업인력지원을 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 그 내용

은 어떠한 것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농정 분야

별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업인력지원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통합�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농산업인력지원 특별법의 입법방향 

  우선 입법을 위한 준비 절차로서 농어업 인력지원 관련 국내외 제도 

및 법제 현황을 분석하여야 보았다. 국내 농어업 인력 수급 불균형과 

관련한 현황�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고용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직업안

정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의 현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타 산업 분야의 인력지원 법령(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현황을 

분석했다. 이러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보험가입 여부 등 근로여건 관련 

사항의 검토가 수반되었다. 끝으로 외국인력 고용 관련 법령(출입국관

리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법제분석을 하면서, 비교법적으로 해외 농어업 또는 타 산업 분

야 인력 지원 관련 법률을 분석하는 작업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이하에서는 농어업 고용 촉진 및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칭) 농어업 인력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시한다.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의 합치성 및 예상쟁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

정(안), 타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근로계약, 근

로자 파견, 불규칙적인 근로시간, 직업소개, 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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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업 취업 관련 등이 주요 쟁점이다. 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주

요 내용으로는, 농어업 인력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농어업 근로인력 육성(산학협력, 국제협력 등) 및 인식개선 실태

조사, 농어업 인력지원기관 설치�운영 및 지원, 동포�결혼이민자�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력 활용 지원, 농작업 근로자 보험 및 수송 지원, 자

격증제 도입�운영 등이 들어갈 것이다. 

제2절 농산업인력지원 특별법의 입법내용

1. 입법의 주요 쟁점 분석

가. 고용의 효율성 달성

  첫째 쟁점은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하여 

농어업분야의 후생복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농어업분야의 지

속적 발전과 직업적 안정을 위하여 고용보험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직업

적 안정을 위한 보험, 연금제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동시장

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후생복지와 생활안정 등 기타 고려할 수 있는 다

양한 요소가 지원인력의 고려대상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러한 보장이 

확장될 때 농어업 지원인력의 풀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쟁점은 농어업인력지원의 효율성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농어업 분야의 침체와 축소를 새로운 인력의 지원으로 농어업의 경

기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이 필요하다. 정년연장으로 인

한 노동시장으로의 신규진입축소를 농어업에서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국내 농어업인력 양성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함께 외국인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적절한 분야에

의 투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전문 농어업인력 양상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이민자와 근로자에 대하여도 전문교육을 수행함으로

써 이들의 농어업 노동분야에 인력지원시 생산성 향상 방안이 검토되어

야 한다. 관련 고용창출과 인력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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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인력지원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법이론적 근거의 도출

이 필요하다. 

  셋째 쟁점은 농어업 지원인력의 생산성 확대로 경기활성화에 기여하

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의 지원으로 국내 농어

업의 생산 건전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다양한 인력의 활용으로 인한 향

후 농어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인데, 특히, 전문성 및 비전문성 그

리고 숙련성 및 비숙련성에 맞추어 농어업 노동인력의 수급정책의 대안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

  국내 농어업인력 양성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의 다문화 사회

로의 변화와 함께 외국인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적절한 분야에의 

투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인 이민자와 근로자를 비전문성, 비

숙련분야에 투입하여 국내 비숙련노동분야의 인력난 해소방안을 검토한

다. 국내 전문 농어업인력 양상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이민자와 

근로자에 대하여도 전문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농어업 노동분야에 

인력지원시 생산성 향상 방안을 검토하고, 나아가 관련 고용창출과 인

력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이론적 근거의 도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음

과 같은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재검토

가 요청된다. 첫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불법체류자 양산, 숙련

된 근로자의 재취업 곤란 등)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의 가능성이 검토되

어야 한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

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되기는 하였으

나 변론 과정에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합리적 시각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요청된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국제사법적으로 비자 문제, 계약

과 신분 관련 준거법의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의「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따른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고용을 허가하는 고용허가제를 기본으로 하는 비전문취업(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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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 중소기업 중심의 제도를 

농어업분야에서 활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 규모가 영세한 개별농가 단위로는 고용허가서를 받

기가 어렵고, 계절성이 강한 생명산업을 다루는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요인이 된다.

  농어업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상 내국

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하나(신문, 방송, 정보지는 7일 이상) 대부분 가

족농이고 소농인 농가단위에서 구인노력을 증명하기는 어렵고 고용센터

에서 고용허가서를 받기는 더욱 어렵다. 현재 농협에서 농어업분야 외

국인 고용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선발, 입국 후 취업교육, 사업주 인도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지원도 

없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나라별, 분야별로 쿼터를 배정하고 있으나 농어

업에 배정된 외국인 농업인력의 규모는 제조업이나 대도시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농어업에 

배정된 농산인력의 경우에도 농업이 생명체를 다루는 열악한 작업환경

이고, 농촌지역에 소재하여 생활이 불편하며, 사업주가 영세하여 충분

한 인건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기회만 있으면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대도시의 건설현장 등으로 이탈을 감행하는 경우

가 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제로 선정된 15개국(태국, 필리

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

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이나 총 

체류인원 234,295명(2011년 말) 중 체류인원이 1만 명을 상회하는 나

라는 베트남(62,416명), 인도네시아(26,338명), 필리핀(24,264명), 태

국(22,412명), 스리랑카(19,820명), 우즈베키스탄(13,373명), 캄보디아

(11,825명), 몽골(10,897명)등 동남아시아 8개국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 중에서 우리나라와 기후와 농업조건이 유사한 나라는 없고, 대부분 

아열대 기후의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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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농업여건이 유사한 중국 동북3성 조선족의 경우에는 기후, 언

어, 농업여건이 유사하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률」제2호의 외국구적동포에 해당되어 별도의 방문취업비자(H- 2)로 

입국하여 2년간 체류할 수 있고, 지방의 제조업체나 농어촌에서 재직할 

경우 재외동포비자(H- 4)로 2년 연장하여 영주권(F- 5)까지 특혜를 주

고 있음에도 대부분 단기일당이 좋은 건설현장 또는 도시지역 제조업을 

선호하는 추세이고, 재외동포비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 대상자 중 이미 

약50만 명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입국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대상자가 

거의 소진되어 중국으로의 U턴 형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H- 2 비자를 

통한 농어업인력수급도 기대하기 어렵다.

  농촌의 농어업인력 공급이 계절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력수

급 불일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

외적으로「농업분야 근무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추가제도」가 있으나 근

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농업분야 근무 외국인근로자 근무처 추가

제도의 경우 원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은 유지하면서(무급휴직) 일정기간 

다른 사업주와(작물재배업, 축산업, 농업관련 서비스업에 국한)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원사업장으로 자동 복귀하는 제도를 도입

하였으나 추가근무처의 근로계약 기간은 2개월- 4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농어업의 계절적 인력수요변동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농어업

의 계절별 부족인력은 4- 5월(옥수수, 담배, 인삼 파종), 7- 8월(담배, 

옥수수, 고추 수확), 10월- 11월(절임배추 생산)로 1년 중 6개월에 집

중되어 있어 위의 근무처 추가제도 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충북 괴산

군의 경우, 2011년에는 계절제품인 절임배추 생산농가의 지원을 위하

여 중국 동북3성중 하나인 자매결연도시와 MOU를 체결하여 농촌문화

체험 명목으로 농업인력을 단기초청(C- 3비자)하여 한시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농림수산업의 인력수급의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인력난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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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있으며, 농업의 계절성으로 인한 농번기 인력 수요 급증 등 농

업 분야의 인력 수급 불일치(mismatching)  현상이 심각하다. 단기 농산

인력 충족을 위해서는 외국의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같은 일시적 농업보

조인력의 도입도 필요하다. 탈북 새터민의 경우에는 하나원 수료와 동

시에 국적을 취득하므로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시기별로 집중되는 

농어업인력을 중개하는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내국인과 혼인한 결

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농어업인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

류자격이 결혼이민(F- 6)인 경우 취업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역시 

농어업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면 농어업인력으로 활용하는 데 유리할 것

이다.

다. 법률의 체계성

  첫째, 기본법과의 체계성을 검토해야 한다. 모법에 근거한 특별법으

로서의 가칭 「농어업인력지원법률」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별법률과의 체계성ㆍ연관성 검토인데, 직업안정법, 고용촉진

에 관한 법 등과 특별법으로서의 체계와 명확성, 합법성의 검토가 필요

하다. 특히 근로기준법과의 체계를 보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농

어업에 관하여 근로시간의 적용제외를 규율하고 있으나,112) 이는 산업

의 운영 자체가 자연적 변화에 크게 의존하며 계절적 성격이 강한 농어

업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113) 

  셋째, 농업법 내부의 체계적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농어업농

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농어업인력’이란 용어와 ‘농어업인’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농어업근로인력이란 용어를 사

용하여 법률의 명칭과 정책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그런데 혼동이 생

길 수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인력의 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

112) “제1호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113) 다만 인력은행의 운용에 의하여 근로자의 수급이 자유롭게 운영되고 나아가 좀 더 과학적인 인력관

리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이러한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제외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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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행히 서로 구별되는 범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에서 농어업인의 정의 및 그 범주는 농어업경영자 +  농어

업종사자를 함께 이르는 통합개념이다(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즉, 

농어업경영자는 자본을 투자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

하는 자를 말하며, 필연적으로 농어업노동력의 고용이 전제된다. 농어

업종사자는 자신 또는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일

반적으로 가족농을 의미한다. 문제는 시행령에서 농업회사법인이나 영

농조합법인의 노동자까지도 농업인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

면 이들은 법률상 농업의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한 농업에 종사하

는 자가 아니므로 농업인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인데 정책 필요상 포함시

킨 것이다. 농업인 정의를 우리나라처럼 세세하게 연 소득 얼마, 농지

면적 얼마, 종사일수 얼마 식으로 규정하는 입법방식은 환경변화에 대

처하기도 어렵고 판정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법령에서는 간단하게 영농

에 종사하는 자라는 식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정에 맡

기거나{일본사례}, 법령에서 농업인자격이 되는 농업인보험에 가입한 

자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독일이나 프랑스 사례}.114)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농업법전(Code rural)에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

를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열거식 정의방식115)과 달리 프랑스에서 농업

과 농업인 정의는 포괄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무엇이 농업이고 누가 

농업인인가 하는 문제를 다룰 때 법 적용에서 융통성을 부여하는 기초

가 된다.116) 이에 따르면 농업은 “동물 또는 식물의 생애주기

114) 농업의 정의도 세세하게 열거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사례처럼 ‘경

작 또는 양축’ 정도로 하거나, 프랑스의 사례처럼 ‘동식물 등 자연물에 부가가치를 투여하는 활동’ 정

도로 하고, 구체적인 해석은 개별 사례마다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세히는 송재일, “지역사회 연대

의 관점에서 본 농협의 조합원자격법제의 개선-유럽 및 일본의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

, 30(3), 2012. 12, pp. 117 -118 참조.

115)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1호),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2호),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3호) 그리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서 농

업관련 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4호,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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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cycle)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또

한 농업인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영농활동에 근로시간의 50% 이상을 투여할 것

∙  총 소득의 50%를 농장에 기반을 두고, 농림업 생산 활동 또는 농촌

관광, 기타 농림업에서 확대된 활동으로부터 얻을 것

∙  농업인 건강보험(이른바 AMEXA)에 가입된 자일 것117)

∙  농장의 총 소득의 25% 이상을 직접적인 생산활동으로부터 획득할 

것

  이러한 입법방식은 우리나라의 입법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것이다. 한편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르면, 농어업인 +  농어업법인까지 포괄하는 가장 넓은 

의미이다. 즉, 농어업경영체= 농어업인{자연인} +  농어업법인{법인}인 

것이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자 +  농어업종사자 +  농어업법인에 농산물 출

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을 위해 1년 이상 고용된 자”로 정의할 수 

있다. 

  농어업근로인력지원에 관한 제정법안에서 농어업근로인력의 정의 및 

그 범주는 농어업경영체에 농작업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농어

업근로인력이란, 농어업인은 아니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농산물 생산작업

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법령과 제정법안은 근로제공 영역이 서로 다르므로, 상

호 충돌하지 않는다. 좀 더 입법상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근

로인력의 정의에 위와 같이 “농수산물 생산작업에 근로인력을 제공하는 

자”와 같은 문구로 수정할 필요는 있다. 

116) 정부령 96.462호, 1996.5.29–관보1996.5.30.

117) 일종의 농업인 자격증과 같은 역할을 하며, 독일에서는 농업인산재보험과 같은 유사한 형태로 존재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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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13.11.14.] [법률 제12061호, 2013.8.13.,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

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를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4호, 2013.3.23., 타법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

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말

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84호, 

2013.3.23., 일부개정]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

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

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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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

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

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개정 2013.3.23>

라. 국내 산업별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한 법률의 필요성 

  현재 연령에 근거한 청년고용촉진법 제정,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산업별 고용촉

진관련 법률은 전무한 상태이다. 농어업 인력지원의 효율성 달성을 위

하여 가칭「농어업 노동인력지원법」의 제정추진안을  다른 개별 고용

촉진법과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다양한 법률과의 

체계적합성 검토를 통하여 법정책적 입법대안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시할 것이다. 

  첫째, 노동법적 쟁점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 근로자 파견 혹은 

직업소개의 문제(단순노무, 전문숙련, 투입분야 경력 등 인력의 질적 

분류 문제), 1차 산업 근로자의 근로시간 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인 농어업 인력은행의 설치는 직업안

정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직업소개의 틀 내부에서 법적 근거를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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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할 것임으로 1차 산업에서의 직업소개 규율의 필요성도 검토되

어야 한다. 직업안정법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료직

업소개 등을 엄격히 금하고 있으며 이는 중간갈취 금지라는 대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다만, 현재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직업소개 또는 다면

적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1차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으며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직

업소개의 적절한 규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산업의 특성에 근거한 근로조건 결정의 특수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기간제법 관련하여 근로계약의 체결이 일정한 계절에 한정하여 

되풀이될 경우 계속적 근로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및 계약갱신의 기대권

이 인정될지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고령자 고용 및 장애인 고용 

등과 관련한 법제상의 적용제외 혹은 적극적 보호의 규정들을 농업근로

자의 인력은행 운영에 있어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에 관하여 해석론적, 

법정책론적 판단이 필요하다.

  넷째, 근로시간의 적용제외를 다룬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농어업

에 관하여 근로시간의 적용제외를 규율하고 있다. 이는 산업의 운영 자

체가 자연적 변화에 크게 의존하며 계절적 성격이 강한 농어업의 특성

상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인력은행의 운용에 의하여 근로자

의 수급이 자유롭게 운영되고 나아가 과학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경

우에도 이러한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제외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서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농어업 인력지원관련 법률안을 제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인

력지원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임금수준 및 노동조건에 대한 

직역별 최저임금 적용의 검토, 농어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변형 노동시

간제 도입,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지원시 무단이탈자 발생문제의 해결책 

제시, 취업 사전교육의 양적ㆍ질적 개선책, 타산업 인력지원정책과 농

어업인력지원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한 농어업 쿼터 확대방안의 강구, 엄

격한 근로자 선발, 사용주와 고용자의 상호인식차이의 해소, 생활지도



- 166 -

의 강화, 농업기능평가시험의 다양화를 통한 숙련전문가 양성, 농어업 

인력지원분야의 감리체계의 강화, 정부의 재정지원의 필요성 등이다. 

마. 이른바 ‘농어업인력은행(중개센터)’의 도입

  농어업인력은행이라는 제도를 구상한다면, 근로계약, 근로자 파견, 불

규칙적인 근로시간, 직업소개, 보험 가입, 외국인근로자의 농업 취업 관

련 등 현행 법률체계 하에서의 합치성 및 예상쟁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

여 제정(안), 타 법령 개정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농

어업 인력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농어업 근로

인력 육성(산학협력, 국제협력 등)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 농어업 인력

지원기관 설치�운영 및 지원, 동포�결혼이민자�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

력 활용지원, 농작업 근로자 보험 및 수송 지원, 자격증제 도입�운영 등 

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농어업 또는 농림수산업 분야 인력은행 

설치는 면밀히 분석·검토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첫째, 따로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특수성의 문제), 둘째, 따로 두어야 한다면, 어떻게 설치 

운영할 것인가(컨소시엄형태), 셋째, 일반적인 인력은행과 차이점은 무

엇인가 등이다. 나아가 한국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회적

기업지원진흥원 등 다양한 제도로 인력은행 유사한 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는바, “농어업 또는 농림수산업 인력은행 또는 농어업 또는 농림수산

업 인력진흥원” 등으로 다양한 인력지원제도의 구상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국가, 지자체, 비영리법인 등

이 컨소시엄 형태로 관여하는 사업부문 모델도 검토할 수 있다. 

2. 농산업인력지원 중개센터의 설치

가. 인력지원센터의 필요성

(1) 농림어업부문 취업자 수의 감소와 고용노동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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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현재의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총 1,528천명으로 전체취업자수 

24,681천명의 6.2%에 지나지 않는다. 총취업자 수 대비 농림어업취업

자수의 비율은 1970년대에는 50.4%에 달한 적도 있으나, 1980년대에 

34.0%, 1990년대에 17.9%, 2000년대 10.6%, 2010년에 6.6%로 낮아

졌다가 그 이후에도 미미하게나마 계속하여 낮아지고 있다.

[표5-1] 농림어업부문 취업자 수 비중118)

(단위: 천명, %)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총취업자수 9,617 13,683 18,085 21,156 23,829 24,244 24,681
농림어업 4,846 4,654 3,237 2,243 1,566 1,542 1,528

총취업자대비(%) 50.4 34.0 17.9 10.6 6.6 6.4 6.2

  농림어업부분의 취업자 수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농어업노동력의 부족

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용형태별 농업노동시간 

변화추이를 보면, 전체노동시간은 1980년의 1,814시간에서 2011년에

는 1,091 시간으로 723시간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부족한 일손을 충

당하는 방법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1980년에 비해서 품앗이의 비중

이 7.8% 낮아진 반면에 대폭 낮아진 반면에 가족노동의 오히려 3.5%

가 늘어났다. 농어촌 내부의 품앗이와 같은 공동체적 노동력 교환이 붕

괴되고 부족한 노동력은 고용노동과 가족노동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이

마저 한계를 보이면서 농어업 노동력의 조달은 농어업의 재생산을 불가

능하고 지속적인 농어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조사에서는119) 농작업 인력부족으로 적기영농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율이 83.3%에 이르고, 그 결과 약 72.5%

의 농가가 자가 노동 이외에 고용노동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118)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3, 48면.

119) 김병률�전익수�윤종열� 민자혜, 「농업분야 고용현황 분석 및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2010.12. 3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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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2] 고용형태별 농업노동시간 변화추이120)

(단위: 시간, %)

연도별 총노동시간
가족노동 고용노동 품앗이

노동시간 구성비 노동시간 구성비 노동시간 구성비
1980(a) 1,814 1,441 79.4 202 11.1 171 9.5
1990 1,593 1,286 80.7 193 12.1 114 7.2
2000 1,266 1,064 84.4 151 11.9 52 4.1
2010 1,103 906 82.1 136 12.3 20 1.8

2011(b) 1,091 904 82.9 131 12.0 19 1.7
1980대비

증감(b-a)
(-)723 (-)537 3.5 (-)71 0.9 (-152) (-)7.8

(2) 농산업 고용노동에 대한 인력조달 시스템의 필요성

  농업인들이 농어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농축산업에 인

력을 공급하는 경로로서 꼽은 것은 첫 번째가 주변마을을 통한 공급

(41.8%), 두 번째가 인력공급회사를 통한 공급(34.6%), 세 번째가 이

웃과의 품앗이(15.1%)이고, 가족�친족(6.8%), 외국인등의 고용(1.7%)

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업종별로는 차이가 나는데, 축산업과 경종농업을 비교하

면, 축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비중이 41.1%로 상당히 높게 나타

나는 반면에, 경종의 경우에는 주변마을이 41.1%, 인력공급회사를 통한 

공급이 30.2%가 높게 나타나고 외국인 고용은 미미하게 나타났다. 

[표5-3] 농촌지역 농작업 인력공급의 비중121)

(단위: %)

구분 품앗이 인력공급회사 주변마을 가족․친족 외국인등 계
경종 20.9 30.2 41.1 6.7 1.1 100.0
과수 16.1 22.6 46.0 12.1 3.2 100.0
축산 5.3 16.9 10.6 26.1 41.1 100.0
전체 15.1 34.6 41.8 6.8 1.7 100.0

120)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2012. 186면 외 통계연보 각 년도. 

121) 김병률외 전게서, 32면, 표3-1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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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고용에서 경종과 축산업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고용이 연중 

안정적으로 계속되는 축산업과는 달리, 경종의 경우에는 농작업의 계절

성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력중개회사 등을 

통하여 일시적인 고용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농업인들이 농업�농촌의 노동력부족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1순위로 희망하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에서 인력조달시스템의 

구축(30.2%),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공급(26.8%), 인력고용보조금 

지원(19.9%), 농업�농촌 전담인력수급회사 설립(19.9%) 등의 순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표5-4] 농업․농촌 노동력 부족해결을 위한 농업인의 제언122)

(단위: 명, %)

해결방안
1순위 2순위 1-2순위 합계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외국인근로자의 안정공급 124 26.8 61 13.2 185 20.0
인력조달시스템구축 140 30.2 115 24.8 255 27.5
인력고용보조금(임금보조) 92 19.9 151 32.6 243 26.2
인력수급회사 설립 92 19.9 65 14.0 157 17.0
무응답,기타 15 3.2 71 14.7 86 9.3

합계 463 100.0 463 100.0 873 100.0

  농축산업 고용인력에 대한 외국인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농축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농작업의 특성상 주말, 공휴일, 잔업에 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기피하는 국내 노동력보다는 외국인근로자를 선

호하고 있다. 연중 고용이 가능한 상시고용에는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가 주류이지만 고랭지채소, 양념채소 파종 및 수확기 등 계절농업의 경

우에는 불법체류외국인을 포함하여 결혼이주여성도 많이 이용되고 있

다.123) 문제는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가 수용에 비해 공급이 부족

하다는 점이고 계절농어업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공급

122) 김병률외 전게서, 93면.

123) 김병률외, 전게서, ⅳ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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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고령자 연령차별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

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하는 루트가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당면한 우리나라 농어업의 근로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인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족한 외국인 근로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

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3) 농산업 인력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농업노동의 부족문제를 해결

  농산업 고용서비스는 농산업의 단기 계절적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고

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시스템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지원만으로는 농산업 인력을 공급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농산업의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노동력을 농촌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산업의 계절적

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농촌과 인근 도시를 연계하여 구인과 구직을 

연결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필요하고, 농업의 특성상 교통편의, 보험가

입, 숙식제공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인력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나. 타 산업분야의 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입법사례

(1) 고용노동부의 「고령자인재은행」 운영사례

  고령자인재은행이란 50세 이상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에게 적합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여 운영되는 무료취업알

선기관이다. 시니어워크넷(www.work.go.kr/senior)은 고령자를 위한 일

자리 정보, 행사정보, 훈련정보, 직업별 일자리, 취업상담, 취업도움 기

관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고령자인재은행’은「고령자 연령차별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11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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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고령자인재은행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07.12.28.]

노동부예규 제555호, 2007.12.2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2110-73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1조의3의 규정

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

은행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하고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고령자인재은행(이하 "인재은행"이라 한다)의 명칭은 "○○(기관명칭) 고령자

인재은행"으로 한다.

② 인재은행으로 지정받은 자는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현판을 건물입구에 부

착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관장) 삭제

제3조의2(운영계획의 수립)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재은행 운영기본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일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인재은행 운영방향

2. 인재은행의 추가지정·재지정·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인재은행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인재은행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

는 기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두로 하고, 제1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의 사업만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3호 및 제4호

의 사업만으로 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

인·구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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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지정기간 및 재지정) ① 인재은행의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해당연도 12월31

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인재은행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지정기간의 만료와 함께 재지

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만료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재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2

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재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11조의3에 따른 의한 지정취소 사유

2.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3. 제11조3에 따른 인재은행의 운영평가 결과

③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지정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인재은행 대표자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

다.

④ 인재은행 재지정기간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삭제

제6조(휴·폐업신고) 삭제

제7조(시설설치기준) 삭제

제8조(조직) 삭제

제9조(사업의종류) 삭제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인재은행의 대표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특성을 고려

하여 사업성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재은행 대표자는 인재은행 사업운영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복지시설과의 협력) 삭제

제11조의2(지방노동관서의 지원)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정보·직업훈련정보 등의 제공, 고

용지원센터와 인재은행간 간담회 개최 및 고용안정·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관한 각

종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는 등 인재은행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재은행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특성별 세부운영계

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20일까지 관할 인재은행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 제3항제4호에서 "노동

부장관이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인재은행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여부

3. 「고용정책기본법」제8조의 고용안정정보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 이용 관련 개

인정보보호대책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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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인재은행의 운영평가)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구역 인재은행에 대하여 매년 

12월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알선 실적(직전년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말까지 실적)에 관한 사항

2. 직업상담 전담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

3. 고용지원센터·훈련기관 등과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재은행의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제출시 의 추가지정·재지정·지정취소 등에 관

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비등) ① 지방노동관서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예산의 범위

에서 인재은행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및 사업비 등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제13조(예산계상신청) ① 인재은행 대표자는 회계연도 전년도 3월말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조금예산계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예산계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

견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인재은행 대표자는 해당연도 1월말일(단, 연도중에 사업을 시

작한 경우 사업개시 이후 1개월 이내)까지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

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재은행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재은행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지방노동관서장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7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및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2.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제1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지방노동관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인재은행의 설

립·운영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의 통지) ① 지방노동관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교부결정의 내용과 교부조건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인재은행 대표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장은 제1항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부결정의 내용

과 교부조건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고방식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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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책기본법」제8조의 고용안정정보망(이하 "고용안정정보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전산보고

에 의한다

제18조(보조금의 반환) ① 인재은행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지

방노동관서장에게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료 또는 폐지된 때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이 취소된 

때

3.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보조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

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인재은행의 대표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1조 내지 제33조를 준용한다.

제19조(예산의 집행) ① 인재은행 대표자는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별도의 

거래은행을 개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계리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② 인재은행 대표자는 보조금의 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인재은행 대표자는 인재은행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

2. 구인·구직자 명부, 고령자 취업알선대장

3. 삭제

4. 회계관련 장부(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철)

5.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6. 삭제

7. 삭제

8. 그 밖에 인재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21조(보고와 검사) ① 인재은행 대표자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매 분기말의 다음달 10일

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재은행 대표자는 결산 및 연간사업 추진실적을 매 회계연도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재은행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분기보고를 하는 때에는 직원임면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지방노동관서의 보고) 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인재은행 지정·재지정, 지정취소 또

는 휴업·폐지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분기별 사업실적은 매 분기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연간 사업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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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 회계연도 다음연도 1월1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단, 보고방식은 고용안정정보망을 이용한 전산보고에 의한다.

제22조(지도·감독) 지방노동관서장은 인재은행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23조(협조) 삭제

제24조(타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555호, 2007.12.28>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

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

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

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7>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건복지부의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사례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의 구직희망 노인의 취업알선 등으로 통하여 

노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3

조에 근거해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997년부터 취업지원센

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주체는 (사)대한노인회 이지만 실제 운영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한다. 중앙정부는 인건비지원과 전국 253개 

노인취업센터를 운영 중이며 전국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60.co.kr)를 운영하고 2010년의 경우 약70억원의 국고가 지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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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1.4.7>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참고】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

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4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

(3) 여성가족부의「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운영 사례

  여성가족부는 임신�출산�육아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

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법」에 근거하여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124)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제17대 대통령 공약사항 및 새정부 

국정과제의 중점사업으로 2008년 4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에 합의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일반회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

금 성격의 재원을 분담하여 양부처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2013

년 기준 지원예산은 593억원으로 그 중 여성가족부가 360억원, 고용노

동부가 90억원, 지자체가 143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전국

에 120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125) 새일센터의 배치기준은 센터장 1

명, 상담원 3명이상(직업상담원 2명, 이타상담원 1명 이상), 취업설계

사 5명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그 중에서 직업상담원과 취업설계사의 인

건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직업상담원주요업무는 직업상담, 지업교육훈

련, 취업알선, 사후관리 지원서비스를 담당한다. 

124)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안내>인력개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참조.

125) 여성가족부, 「2013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2013.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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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상담 및 정보 제공

2.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3.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제5조(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및 심의) 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

표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

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보유 현황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공동부령으

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참고】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

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원센터의 인력사항, 명칭, 소재지가 변경되

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고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원센터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센터 폐지·휴지 신고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의 법제화 방안

(1) 인력지원센터의 명칭에 관한 사항

  인력지원센터의 명칭에 관한 타법의 입법례를 보면 「고령자인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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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노인복지법 제23조의2), 「경력단절여성지원센

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중에서 인재은행의 경우에는 「인재」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농

업분야의 일자리가 대부분 단기간인 기간제 인력이고, 업무의 내용도 

비교적 전문성이 약한 단순일자리인 점에 비추어서 고급인력에 적용되

는 인재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다. 「일자리 전담기관」이라는 명칭도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적당하지만 농업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자인 

농업경영체의 입장에서 보면 적당한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인재」나 

「일자리」라는 용어보다는 「인력」이라는 용어가 적당해 보인다. 

  다음으로 「은행」, 「중개센터」와 같은 용어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은행」이라는 용어도 맡기고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금전 등의 

재산권에는 적합한 용어이지만 권리의무의 주체인 사람에게 사용하기에

는 적당하지 않고 「중개」라는 용어도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는 적합하

지만 사람에게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이고 농업인의 입장에서「지원

센터」가 적합해 보인다.

  따라서 「농업인인력지원센터」또는 「어업인인력지원센터」로 따로 

설치하되 법안에서는  농업과 어업을 포괄적으로 하는「농어업인력지원

센터」로 하면 될 것이다.

(2) 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주체는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

센터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하는 자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서 운영주체를 

지정한다. 인력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 세부기

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3) 인력지원센터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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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지원센터의 주요기능으로서 법안에 포함될 내용으로서는 첫째, 

농산업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사업이다. 구인, 구직

의 등록과 취업알선 연계사업은 인력지원센터의 기본업무이다. 인력지

원센터는 농산업 구직자에 대한 구직정보를 보유하고 농산업 구직수요

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연계시켜주는 것이 기본임무이다. 

  둘째, 농산업 구직 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사업이다. 

농산업 구직자 중에서 농산업에 대한 경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농작

업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농가와의 인력제공에 관

한 임금, 근로, 휴게, 보험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농

작업에 필요한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농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의 

습득 등에 관한 교육연수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산업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사업이다. 농작업의 경

우에는 계절성이 강하고, 지역적으로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필요한 근로인력을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인력

지원센터 상호간에도 인력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구인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구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상호공유하는 시스템을 구비하

여야 한다.

  넷째, 농산업근로인력에 대한 작업장 이동 지원이다. 농산업 작업장

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로(公路)에서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

여 작업장까지 접근이 불가한 지역이 많다. 따라서 근로인력을 일정한 

집합장소에서 작업장까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농가가 담당하거나 인력

지원센터가 담당하여야 한다. 인력지원센터가 보유하거나 임차한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농산업근로인력에 대한 숙박시설 지원이다. 보통 지역별로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1~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필요로 

한다. 농작업의 특성상 대중교통이 없는 새벽 동트기 전부터 농작업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기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작업장 인

근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마을 회관이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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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농산업 근로인력 전용의 숙

박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농어업근로인력에 대한 농작업재해보험 또는 어선원보험의 
가입 지원사업이다. 과거와 달리 농작업이 기계화되고 첨단농법을 사용

하면서 농작업 과정에서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보장하는 보험제도가 필요하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의무

적으로 근로자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산재보험은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정기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로서 농작업과 

같이 계절적인 단기근로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인력지원센터

에서 중개하는 농산업근로인력에 대해서는 농작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보장할 수 있는 농작업재해보험 또는 어선원보험의 가입을 전제로 인력

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농어업 자원봉사자 인증관리사업이다. 자원봉사자인증관리사

업은 원래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근거하

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보건복지가족부 주도로 마련된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체계적으로 인증관리하는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인증

관리(VMS, Volunteer Management System)”을 말한다.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은  전국 각지의 사회봉사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어 자원

봉사한 실적을 인증요원을 통해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이 시스템은 자

원봉사확인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모든 자원봉사내역이 합산되고 전산관

리되는 장점이 있다. 인력지원센터의 인력중개대상에도 유상인력의 중

개뿐만 아니라 농촌 일손돕기 차원에서 실시하는 무상인력을 적극적으

로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력지원센터의 경우에도 농

산업에 특화된 자원봉사자인증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거나 보건복지부

에서 실시중인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원봉사자를 농산업인력으로 유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인력지원센터의 인원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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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인력지원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인력지원센터에서 필요한 기준은 농어업인력의 알선·

연계, 상담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특례사항

(가) 인력지원센터를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간주하는 규정의 설치(직업

안정법 제18조 제4항)

  인력지원센터가 농산업인력에 대한 인력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

정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국산

업인력공단의 직업소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직업소개,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 졸업생, 훈련생, 수료

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

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직업안정법 제18조 제4항). 

  인력지원센터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을 받게 되면 또 다시 

무료직업소개소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과정에서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인력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이미 농림축

산식품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인력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제18조 제4항의 무료직업소개소로 간

주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나) 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배제 또는 준용규정의 

설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81조)

  인력지원센터가 농산업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산업인력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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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까지 이동하는 수단을 가질 필요가 있다. 농촌오지의 작업장의 경우

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농작업의 시간이 새

벽 동트기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가 또는 인력지원센터에서 

차량 등의 이동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

고 있다. 인력지원센터가 유상으로 농산업인력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여객자동자운

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제4조), 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한다(동

법 제8조 제1항).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

에는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종

교시설, 금융기관, 병원이용자를 위한 운행과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

역 등의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농협의 경우에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4조·제8조 및 제81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대한 적용배제조항을 두어 이를 해결하고 있다(농업협종조합법 제12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와 같은 특례조항을 설치한 것은 농촌지

역의 오지와 도서지방 등의 불편한 교통상황과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

능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의미에서 인력지원센터가 농

산업근로인력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8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다) 고유식별정보처리의 특례규정 설치(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인력지원센터에서 구인·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농작업상해보

험이나 어선원보험의 가입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등 기본적인 식별정보는 물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범

죄사실이나 건강정보 농작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기능의 보유여부 등에 



- 183 -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력지원센터가 농산업근로인력의 양성 및 인력지원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필요하다.

3. 외국인 근로인력의 안정적 활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농산업분야 우선조항의 설치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

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업종 및 규모

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고

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4조 및 제5조). 또한 외

국인력정책위원회에는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

고 있다(동법 제4조 제4항, 시행령 제4조).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농축산업 부문에 배정

된 외국인근로자를 배정받기 위해서 최장 4박5일간 꼬박 밤샘 줄서기

를 하는 등 일도 못하고 몸도 너무 힘들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농축산

분야에 대한 쿼터확대와 사전수요조사에 의한 지역별 쿼터배정과 신청

방법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126) 

  고용노동부에서도 농축산업 등 일부소수업종 사업주들이 고용허가서

를 받기위해 고용센터 앞에서 장시간 사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점수제 시범실시, 2013년부터 전 업종에 점수

제를 적용하고 있다.127) 이러한 현상은 아직도 농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가 수용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농산업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FT A와 

T PP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긴요한 사안

126) 농민신문, 1월18일보도(박민선, 농업부문 외국인 고용실태와 개선방안,「농업전망 2012 발표대

회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32면에서 재인용.

127)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eps.go.kr), 고용허가제정보>점수제(검색일자 :20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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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인력수급에 대한 비전이 없이 매년 그 때 그 

때 마다 필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농산업 

경영을 어렵게 한다. 

  타 산업의 경우에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의 뿌리업종과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뿌리기술의 경우에는 정부

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규모를 결정할 경우에 뿌리기업에 우선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비록 이 규정이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작금의 농산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비록 선언적 규정이라

도 외국인근로인력의 배정이 농산업에 우선 배정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

이다.

나. 1년 미만의 단기 외국인력의 농어업 분야 활용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체류외국인은 1,445,103명으로 총 인

구대비 외국인 비율이 3.0%대에 육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취업자격을 

가진 체류외국인은 회화지도(E- 2) , 특정활동(E- 7)  등의 전문인력이 

50,264명, 비전문취업(E- 9) , 선원취업(E- 10) , 방문취업(H- 2)  등의 

단순기능인력이 479,426명이다.128) 이 중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단순기능인력인 479,426명은 고용노동

부의 고용허가제하에 있기 때문에 농산업의 계절적인 인력수요를 충족

하는 데에는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

격 중 단기취업(C- 4) , 교수(E- 10)등의 전문인력, 관광취업(H- 1) , 결

혼이민(F- 6)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

지 않는다(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단서, 동법 시행

령 제2조).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128) 법무부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 「2012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77-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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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인 외국인 다시 말해서 고용허가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농산업 분야의 외국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F- 6)  86,944명, 거주(F- 2)  63,362명, 재외동포

(F- 4)  189,508명은 취업에 제한이 없고, 유학(D- 2)  64,030명, 관광

취업(H- 1)  1,225명도 제한적으로 아르바이트 혹은 휴일근로를 통한 

단기취업이 취업이 가능한데, 이들을 농산업의 계절적 불일치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인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인력지원센터가 1년 미만의 

단기 고용 외국인력을 농어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 인력지원센터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알선 근거

  인력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에서 제외되는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의 외국인력을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의 설치가 필요하다.

4. 농산업인력 지원환경의 조성

  본 법의 내용 중 환경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제4장 이하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즉 제4장은 “농어업근로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표제 하에 (안)제23조에서 제30조까지의 규정들을 통해 인식개선사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복지시설 설치 운용, 문

화생활 지원, 공제사업실시 등의 규정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

은 전체적으로 기존의 고용 혹은 인력수급과 관련된 법제들이 다루지 

않았거나 농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내용들을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만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가. 환경조성 관련 법제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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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4. "인식개선사업"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대학생의 중소기업 체험학습, 교육·

연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홍보하고 중

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의 홍보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현장체험 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확산) ① 중소기업청장은 우수 

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홍보

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업 인력지원과 관련하여 환경 조성을 법제화함에 있어서는 크게 

세 분야의 조성 방안을 축으로 하여 개별 규정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로, 인식개선사업과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등, 농산업에 대한 현재

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로, 미취

업자의 영농지원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우수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규

정을 둔다. 이는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농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

기 위한 규정으로 이 분야의 인력에 관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기능이 기대되는 조항들이다. 셋째로, 우수인력선정, 고용개선 및 복지

지원, 복지시설 설치, 문화생활 지원, 공제사업 실시 등 이미 농업에 종

사하기로 한 근로자들에 대해 좋은 일자리로서 농업을 받아들이도록 하

는 지원을 하는 한편, 농업 사용자에게는 고용 환경을 개선토록 유도하

여 괜찮은 직업(decent job)으로서의 농업의 모습을 강화하여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규정의 전체적 취지로서 반영되어 있다.

나. 타 산업분야의 입법사례

  먼저 인식개선 지원을 위한 입법 사례로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입법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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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례가 보급·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2. 근로환경·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인력관리체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중소기업

3. 산(産)·학(學)·연(硏) 협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소기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협동조합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참고】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

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참고】숙련기술장려법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참고】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

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취농 촉진을 위한 입법례 역시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일자

리를 확대한 기업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촉

진장려금 제도가 참고가 될 수 있다. 한편 이미 고용한 근로자들을 대

규모로 해고해야 할 상황에서 해고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될 수 있는 고

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역시도 이미 고용된 농업 근로자에 대해 농한기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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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

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

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

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에 관한 교육사업·홍보사업

2. 피보험자등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소개, 직업진로지도, 인턴채용지원 및 전직지원서비스

사업 등 취업지원사업

3. 고령자·여성·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환경개선사업

4.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

제36조(취업지원사업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실시하는 취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면 대상 사업의 종류·내용, 대상 피보험자

등의 범위, 지원의 내용과 수준 및 신청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3

호에 따라 고령자, 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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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지원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이나 대부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그 밖에 지원이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참고】중소기업인력특별지원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기술·기능

인력으로 발굴된 자로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경

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제사업의 실시)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

업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3. 「주택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

주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

체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해당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

의 1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참고】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보험사업자) 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2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

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산업 사업장의 복지 시설 확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

한 입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입법례들이 존재한다.



- 190 -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농산업 인력지원 환경조성 법제화 

  위의 입법례들을 바탕으로 하여 법제화하는 경우 아래 구체적 사항들

도 고려하여야 하였다. 첫째, 인식개선사업과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등 
농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규정들이 그것이다. 

농어업 자체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기 위하여 우수 농어업 경영체를 발

굴하는 등의 활동에 법적 근거가 부여될 것이 필요하다. 

  근로환경· 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농어

업인력 관리체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농어업경영체(안 제23조 제1항)

를 우수 농어업경영체로 발굴하여 인식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

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무급의 농어업현장체험사업은 일반인, 학생들

의 농어업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이

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범 역시 포함되었다(안 제24조).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법으로 명시하여 지역밀착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개선된 인식에 근거한 고용의 기회 확대를 위해 근거조항이 요

구된다. 청년 실업자를 새로이 채용한 농어업경영체(안 제25조)와, 안

정적인 고용유지와 농어업근로인력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농어업경영체

(안 제26조)에 대한 인센티브를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정책의 근거 규

범으로 삼고자 하였다. 

  사용자의 사업영역의 확대나 일자리창출로서 인력수요를 더 늘리는 

측면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한편 기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의 내용규정만이 있는 

데 반하여 본법은 농어업경영자의 측면에 한정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하는 사용자는 물론, 우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인센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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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창업 등에 혜택을 주는 조항을 두었다. 

  셋째, 농어업 근로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좀 더 바람직한 

직장으로 환경을 조성, 유입된 근로인력이 농어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

도록 장려하는 규정들의 도입 역시 필요하다. 특히 기존 근로기준법의 

영역에서 더 이상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규정들 중, 기숙사, 

귀향여비 등의 규정들에 관하여 본 법안은 주목한다. 정해진 주거를 안

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나, 어린 자녀를 동반하여 사업장

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인력 등에 대해  숙박·숙식시설이나 보육시설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에 근거를 마

련(안 제28조)하고 그 규제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을 원용함으로

써 좀 더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복지시설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감독 권한 등에 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5. 농산업인력지원 특별법의 입법을 위한 향후과제

  농어업의 인력수급불균형의 해소와 안정적 인력지원을 위해서는 농어

업 종사자 및 경영인 스스로 업종의 체계화가 필요하며, 계절적 인력 

부족을 피할 수 있도록 계절적 영향력이 덜한 작목이나 어종의 선택도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생산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생산안정성을 확보함

으로써 농어업으로의 인력수급의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의 개인 가족 노동 중심의 전통적 농어업에서 농업법인이나 마을

단위의 협업농업이나, 중�대규모 농산업으로 구조개선을 도모하여 산업 

전체 차원에서 인력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장으로 변

화를 해야 하며, 지속적인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장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본 법안이 상정하는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인력지원으

로 국내 농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농산업으로의 다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인력을 유입할 수 있도

록 노동시장으로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며 노동의 전문성 및 비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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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숙련성 및 비숙련성에 각각 맞추어 농어산업 노동인력의 수급을 

원활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의 활성화�안

정화는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농어업분야의 지속적 발전과 직업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

로기준법,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이외에도 다양한 직업적 안정을 위한 보

험, 연금제도 등을 통한 사회보장적 장치로서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후생복지와 생활안정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농어업으로의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농어업의 분야의 업종확대와 산업의 다변화로 개별 업종별�산

업별 특성에 근거한 농어업인력 지원법제로의 변화를 통한 체계적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며, 해당 법률에 근거한 효율적인 정책지원으로 

농어산업의 경쟁력확대와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129) 

제3절 맺음말 : 농산업인력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농산업 발전

  우리 농어촌의 다양한 구조적 현실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약화와 농촌인구 감소�고령화 등에 기인한 농어업

분야 인력부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어업분야의 인력지원과 

수급의 원활화를 위한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동법률의 제정은 국내실업률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내외국인 근로자의 농산업 인력지원을 통하여 농산업분야의 고용창출에

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동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내국인 및 외국인을 농어업분야에 관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인력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전문가로서 교육받은 내

외국인 농어업종사자들이 농어업분야의 발전적 단초를 형성함과 동시에 

129) 고인석, “우리나라 타산업 인력지원 법제현황과 농어업인력지원 법제의 현황분석”, 입법학연구 제10

집 제1호,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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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농어업분야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역할의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개별 농어업분야의 발전의 토대를 튼튼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농어업인력 인력지원의 원활화를 위하여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지

정�운영하여 다양한 농어업분야에서 숙련�비숙련 또는 전문�비전문 

분야에 체계적으로 농어업 관련 근로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농어업

분야의 생산성확대와 경쟁력강화에 크게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농어업분야의 노

동력부족현상을 해소와 국내 농어업분야의 고용안정화를 달성하고 동시

에 농어업 근로자�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농어업분야에 적합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동법률의 입법목적인 효율적 인력지원의 입법목적과 농어

산업분야의 큰 발전을 이루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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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농어업인력 유입을 위한 환

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

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를 말한다.

  3.농어업근로인력이란 농어업경영체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은 제외한다.

  4. “농어업인력”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인력을 말한다.

  5. “협동조합등”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산림조합법」 제2조 및 「수산업협동조합

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과 그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등) ① 이 법은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농어업인력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

하여 농어업인력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농어업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농어업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

어업인력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인력지원 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력의 양성·공급 및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 207 -

  3. 농어업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농어업인력의 장·단기 수급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인력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농어업인력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어업인력지원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업인력정책심의회를 두고, 해양수

산부에는 어업인력정책심의회를 둔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도 농업인력정책심의회 또는 시·

도 어업인력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인력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인력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그 밖에 농어업인력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농어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인력정책의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인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인력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인력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농어업인력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농어업인

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력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임금 및 실태, 특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인력의 구성 및 인력 수요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외국인, 비정규직 등 농어업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어업인력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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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농어업근로인력의 양성 및 수급 원활화

제8조(농어업근로인력의 확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근로인력

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농어업근로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근로인력 유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을 통한 농어업근로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인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작업 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근로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농어업근로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농어업근

로인력 수급을 위하여 농어업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산학협력 연계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별·업종별·품목별 농어업근로인력 양성사업

  2.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어업 현장연수사업

  3. 농어업근로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공급을 위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어업근로인력을 양성하

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협력하여 농어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2. 대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사업

  3. 지역특성에 맞는 농어업근로인력 양성을 위하여 협동조합등과 인력양성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마케팅, 디자인 및 물류분야 등의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이 농어업근로인력 양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

다.

제10조(인력양성기관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양성 및 현장

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 단체에 대하여 농어업인력양성기관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어업인력양성에 필요한 전담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추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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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

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인력양성기관에 현

장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현장연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인력양성기관의 인증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

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연수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0조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인증 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농어업 숙련근로인력의 인증)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력양성기관의 장은 일정 수준

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일정한 기능 및 자격을 보유한 자, 이와 동등수준 이상의 현장경력을 

보유한 농어업근로인력을 농어업 숙련근로인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종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농어업 숙련근로인력의 안정적 활용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경영체가 제12조에 따른 농어업 숙련근로인력을 안정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농어업 근로인력 알선연계 지원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

어업근로인력의 알선·연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상담 전문인력 고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5조(농어업 인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제15조(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근로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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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2. 농어업 구직 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어업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4. 농어업근로인력에 대한 작업장 이동 지원

  5. 농어업근로인력에 대한 숙박시설 지원

  6. 농어업근로인력에 대한 농작업재해보험 또는 어선원보험의 가입지원

  7. 농어업 자원봉사자 인증관리

  8. 그 밖에 농어업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인력지원센터는 농어업인력의 알선·연계, 상담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어

야 하며,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한다.

 ④ 인력지원센터가 실시하는 농어업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사업은 「직업안정법」 제18조

제4항이 규정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본다.

  ⑤ 농어업근로인력의 작업장 이동을 지원하는 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 제4조·제8조 및 제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6조(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

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인력의 알선·연계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5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인력양성기관 또는 인

력지원센터로 지정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근

로인력 양성 및 인력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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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의 수립�지원) ① 농어업 단체 또는 협동조합등은 필요한 인력

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품목별 신규 농어업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어업근로인력 확보를 위한 공동채용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우수 농어업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 환경 개선

  5. 그 밖에 농어업 근로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제19조(품목별 농어업인력계획의 관리 및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품목별 농어업 단체가 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을 적절

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품목별 농어업 

단체가 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

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공동교육훈련 및 원격훈련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품목별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농어업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동교육훈련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품목별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근로인력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국제협력 증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력의 기능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외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협력

  3. 농어업인력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의 개최와 참가

  4. 농어업인력의 양성 및 지원 관련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농어업인력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외국인력의 안정적 활용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212 -

  ②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력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농어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자연환경적 요인에 따른 시기별 농어업근로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1년 

미만의 단기 고용 외국인력이 농어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가 외국인력을 알선하는 경우에   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농어업근로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제23조(농어업인식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에 대한 인

식을 개선하여 우수한 근로인력이 농어업에 유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농

어업경영체를 발굴·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어업의 인력관리체제 개

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가 보급·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환경· 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농어업인력 관리체제를 모

범적으로 개선한 농어업경영체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 인식개선에 이바지한다고 인

정하는 농어업경영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농어업 관

련기관 및 협동조합 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농어업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 및 일반인의 농어업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어업 취업을 촉진

하기 위하여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의 공공근로사업,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봉사수강명령을 실시함에 있어서 농어업의 계절적 수요

가 집중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농어업분야에 우선 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체험사업을 효율

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학교 및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비용보조, 

영농·영어 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의 현장실습을 장려하

기 위하여 농어업현장체험사업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수업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의 사회

제25조(청년미취업자의 영농�영어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15세 이

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영농이나 영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농어업경영

체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 대상·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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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우수농어업 인력의 선정 및 우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

적인 고용유지와 농어업근로인력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 농어업경영체를 선정하여 포상

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에 장기근속 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

어업근로인력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농어업창업, 체류자격의 우대, 장려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농어업근로인력이 농어업을 창업하는 경

우, 우선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우수 농어업인력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농어업근로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

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력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사업의 경우 타산업의 근로환경 및 복지지원을 감안하여 

농어촌의 환경과 농어업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농어업근로인력의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근로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다수의 농어업경영체가 연계하여 공동으로 설

치·운영하는 복지 및 문화시설

  2. 다수의 농어업경영체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숙박·숙식시설

  3. 다수의 농어업경영체가 연계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

  ② 농어업근로인력의 숙박·숙식에 필요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

법」 제14조 및 제99조의 기숙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9조(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농어업근로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

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공제사업의 실시기관 및 단체) ① 농어업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제사

업을 실시할 수 있는 농어업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공제사업 실시기관의 지정, 공제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1조(보고 및 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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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입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대

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운영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부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협

동조합등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농어업인력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

하여 재정지원·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농어업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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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인

력의 양성 및 수급을 원활하

게 하고 농어업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안정적인 경

영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

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

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농어업근로인력이란 

농어업경영체에게 근로를 제

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은 제외한다.

  4. “농어업인력”이란 「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

어업인과 농어업근로인력을 

말한다.

  5. “협동조합등”이란 「농업

협동조합법」 제2조, 「산림

조합법」 제2조 및 「수산

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

른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부록 2. 농어업인 인력지원에 관한 법률(안) 3단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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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협동조합과 그 연합

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등) ① 이 법은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농어업에 대하여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농어업인력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1조(적용범위)「농어업 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

어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2. 벌목업

  3. 원양어업

  4. 수상오락 서비스업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

는 기업)

  6. 연구, 취미 또는 여가생활

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임

업, 축산업 및 어업

  ※ 참조입법례 : 중소기업인

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농어

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력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

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

고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농어업인력지원 기본계

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농어업인력지원 기본계

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은 농어업인력을 육

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제5

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의 연도별시행계획(이

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 217 -

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력의 양성·공급 

및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농어업인력의 장·단

기 수급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

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

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인력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

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농어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

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내

용을 변경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참조입법례 : 중소기업인

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

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농어업인력지원정책심의

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제3조(중앙 농어업인력지원정

책심의회와 중앙 어업인력정



- 218 -

농업인력정책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에는 어업인력정

책심의회를 둔다. 지방자치

단체에는 시·도 농업인력정

책심의회 또는 시·도 어업인

력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

인력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인

력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그 밖에 농어업

인력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

어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

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

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인력정책의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인력정책

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

인력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인

력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중앙 농업인

력지원정책심의회와 중앙 어

업인력정책심의회는 각각 위

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중앙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중앙어업인력정책심의

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

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

다. 

③ 중앙 농업인력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위촉

하고, 중앙 어업정책심의회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어업인 단

체, 인력, 고용 및 직업안정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3. 농어업인력 관련 대학·연

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인력지원 관련단체·행

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하였던 사람 6명 이내

제4조(시�도 농어업인력지원정

책심의회와 시�도 어업인력

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시�도 농업

인력지원정책심의회와 시�도 

어업인력정책심의회(이하 

시�도정책심의회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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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

명은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을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어업인 단

체, 인력, 고용 및 직업안정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어업인력 관련 대학·연

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

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

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인력지원 관련단

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한다.

⑤ 시·도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시·도 정책심의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참조입법례 : 농어업�농어

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4조(시·도 농업·농촌및식

품산업정책심의회와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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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어업인력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농어업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인

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농어업인력의 지역별·업종

별·직종별 임금 및 실태, 특

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인력의 구성 및 인

력 수요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의 인식개선을 위

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외국인, 비

정규직 등 농어업인력의 실

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어업인

력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

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농어업근로인력의 양성 

및 수급 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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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어업근로인력의 확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근

로인력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농어업근로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근

로인력 유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을 통한 농어업

근로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

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인력에 관한 데이

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작업 환경 및 근

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근로인력

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농어업근로인력의 확보 

등) 법 제8조제5호에서 그 

밖에 농어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말한다.

 1. 농어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과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2. 농어업인력의 외국인근로

자 활용을 위한 현지교육 및 

훈련사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인력확보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농어업근로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농

어업근로인력 수급을 위하여 

농어업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산학협력 연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별·업종별·품목별 농

어업근로인력 양성사업

  2.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시

행하는 농어업 현장연수사업

  3. 농어업근로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공급을 

위한 사업

제6조(산학협력연구기관 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

구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2조의 정부출연연구기

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

의 특정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

구기관

 4. 그 밖의 기업부설연구소등

의 민간연구기관으로서 기관

의 성격, 연구개발 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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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의 특

성에 맞는 농어업근로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와 협력하여 농어업 수

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2. 대학 및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사업

  3. 지역특성에 맞는 농어업

근로인력 양성을 위하여 협

동조합등과 인력양성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

하는 마케팅, 디자인 및 물

류분야 등의 전문인력 활용

에 관한 협력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이 농어업

근로인력 양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고려하여 농림축산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

인력양성�인력지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

제10조(인력양성기관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양성 

및 현장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 단체에 대하여 

농어업인력양성기관 인증(이

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인력양성기관의 인증기

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0

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력

양성기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제1조(인증의 표시 등) 법 제

10조제3항에서 정하는 인증

의 표시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 참조조문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18조의2 제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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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력양성에 필요한 전

담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추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

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

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인력양성

기관에 현장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현장연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

  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

다.

  ⑦ 인증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

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농어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및 기능 등 지식 전수

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인력

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농어업현장연수를 효율적

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ㆍ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농어업 현장연수생의 교

육ㆍ연수 및 취업 촉진 프로

그램이 적절할 것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실시하는 현장연수 프로

그램을 위탁받아 수행한 실

적이 있을 것

  ②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

축산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인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첨부하여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

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 참고입법례 : 중소기

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

17조의2 

제11조(인력양성기관의 인증취

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

제8조(인증취소의 세부절차)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



- 224 -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

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

업을 폐업한 경우  3. 정당

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

속하여 연수실적이 없는 경

우

  4. 제10조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

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

의 범위에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인증 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부장관은 법1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

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밝

혀 해당 인력양성기관의 장

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증의 표시를 제거하는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고입법례 : 중소기업인

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7

조의3 

제12조(농어업 숙련근로인력의 

인증) ① 제10조제1항에 따

른 인력양성기관의 장은 일

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일정한 기능 및 자격을 

보유한 자, 이와 동등수준 

이상의 현장경력을 보유한 

제2조(농어업 숙련근로인력의 

인증) 법 제12조제1항의 농

어업숙련근로인력의 인증의 

종류, 대상 및 절차는 별표1

과 같다.

  ※ 별표는 추후 제정(이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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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근로인력을 농어업 숙

련근로인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종

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다.

에도 인력양성기관인증신청

서, 인력지원센터 지정신청

서 등 별표 양식으로 지정해

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제13조(농어업 숙련근로인력의 

안정적 활용지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농어업경영체가 제12조

에 따른 농어업 숙련근로인

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농어업 근로인력 알선

연계 지원사업) ①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어업근로인력의 알

선·연계 사업을 수행하는 자

에 대하여 상담 전문인력 고

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농어업 근로인력 알선연

계 지원사업) 법 제14조 제

1항의 농어업 근로인력 알

선연계 지원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별표2와 같다.

  ※ 별표는 추후 제정

제15조(농어업 인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제15조(농어

업인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

업근로인력의 체계적이고 안

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어

업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

제9조(농어업 인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기준 등) ① 법 제

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한다) 의 지정�운영기준

은 별표1과 같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

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한다.

  ※ 참조입법례 : 다문화가족

제4조(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

15조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 별표는 추후 제정(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분야 전공

자, 관련분야 공무원 및 기

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 농

어업 및 고용관련 기관�단체 

경력 5년 이상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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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농어업인력에 대한 구인·

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2. 농어업 구직 등록자에 대

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어업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4. 농어업근로인력에 대한 

작업장 이동 지원

  5. 농어업근로인력에 대한 

숙박시설 지원

  6. 농어업근로인력에 대한 

농작업재해보험 또는 어선원

보험의 가입지원

  7. 농어업 자원봉사자 인증

관리

  8. 그 밖에 농어업인력 지원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

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인력지원센터는 농어업인

력의 알선·연계, 상담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을 두어야 하며,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인력지원센터가 실시하는 

농어업인력에 대한 구인·구

직 등록사업은 「직업안정

법」 제18조제4항이 규정하

는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본

다.

  ⑤ 농어업근로인력의 작업장 

이동을 지원하는 인력지원센

터에 대해서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81조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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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지정·운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조 5호의 협동조합 

등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농어업인력지원 기관 및 단

체

  3.「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

는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단

체

  4.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에 따른 농어업인력지원 관

련 사회적기업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인력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

익법인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에 따른 농어업인력지원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

업인력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

하는 법인ㆍ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

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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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

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

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

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

 

  ※ 참고입법례 :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받으려

는 자는 별표에 따른 지원센

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

른 요건을 갖추고 농림축산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표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

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

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다.

  1. 농어업인력지원 관련 업

무 수행 경력

  2. 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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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시설의 적정성

  5.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

라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

에는 농림축산부령 또는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

년으로 하고 재지정할 수 있

다.

  ※ 참고입법례 : 다문화가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6조(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

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

업을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

상 계속하여 농어업인력의 

알선·연계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5조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

제12조(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

차)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법16조제1

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였

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를 밝혀 해당 지원센터의 장

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인

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정의 표시를 제거하는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조입법례 : 중소기업인

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7

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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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

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

의 범위에서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인력양성기관 

또는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

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근로인력 양성 

및 인력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

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

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품목별 농어업인력 계

획의 수립�지원) ① 농어업 

단체 또는 협동조합등은 필

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 품목별 농어업인력 계

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품목별 신규 농어업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어업근로인력 확

보를 위한 공동채용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인력의 역량 강화

를 위한 공동교육훈련에 관

한 사항

  4. 우수 농어업인력의 유입

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 환경 

개선

제13조(품목별 농어업 인력계

획) 법 제18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품목별 농어업 인력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품목별 농어

업경영체의 원활한 인력양성 

및 인력확보에 기여할 수 있

을 것

  2. 지원대상인 농어업근로자

가 연간 100명 이상일 것

  3. 품목별 인력계획의 시행

을 해당 연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사업계획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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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농어업 근로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목별 농

어업인력 계획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

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참조입법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18조 

제19조(품목별 농어업인력계획

의 관리 및 취소)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

라 경비를 지원받은 품목별 

농어업 단체가 품목별 농어

업인력 계획을 적절하게 시

행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

2항에 따라 지원받은 품목

별 농어업 단체가 품목별 농

어업인력 계획에 따라 사업

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공동교육훈련 및 원격

훈련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품

목별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

정화를 위하여 농어업 단체

가 설치·운영하는 공동교육

훈련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품목별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근로인력의 역

제14조(공동교육훈련 및 원격

훈련 의 지정 등) ①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이 정

하는 농어업공동교육훈련시

설 및 원격훈련시설을 지정

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농어업공동

교육훈련시설 및 원격훈련시

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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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제고를 위하여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

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

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용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교육훈련 교원 및 직

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연간 교육가능인원이 600

명 이상일 것

  3. 농어업 공동교육훈련 또

는 원격훈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4. 그 밖에 원활한 교육훈련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용노동

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공

동교육훈련 및 원격훈련에 

대한 수요를 업종별 및 지역

별로 조사하여 중앙행정기관

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

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농림축

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   밀집지

역의 공동교육훈련시설 및 

원격훈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다.

  ※ 참고입법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

10조를 원용

제21조(국제협력 증진)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력의 

기능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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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1.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

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외국 대학과의 산학협력

을 통한 기술인력 협력

  3. 농어업인력 관련 국제 학

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의 

개최와 참가

  4. 농어업인력의 양성 및 지

원 관련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농어업인력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

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제22조(외국인력의 안정적 활

용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

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재외동포의 출입

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

포를 포함한다)을 안정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

여야 한다.

  ②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4

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

인력의 도입규모를 결정할 

경우 농어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자연환경적 요인

에 따른 시기별 농어업근로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감

안하여 1년 미만의 단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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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외국인력이 농어업 분야

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력

지원센터가 외국인력을 알선

하는 경우에   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

률」 제8조제6항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4장 농어업근로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제23조(농어업인식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우수

한 근로인력이 농어업에 유

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농어업경영체를 발굴·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어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

기 위하여 우수사례가 보급·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1. 근로환경· 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인력의 효율적

인 활용 등 농어업인력 관리

체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농어업경영체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 인식개선에 이바지한

다고 인정하는 농어업경영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농

어업 관련기관 및 협동조합 

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

제15조(농어업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

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

수 농어업경영체에게는 제반 

농어업지원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교육공무

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사

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

원, 대학에서 취업상담을 담

당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농

어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

기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

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

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

조제2항에 따른 우수농어업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등 

및 농어업관련단체로부터 추

천을 받을 수 있다.

  ④ 우수농어업경영체의 추천

절차 및 선정기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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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

업경영체의 발굴 방법 및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 입법례 :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농어업현장체험 및 봉

사활동 지원)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 및 일반인의 농어업현

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

어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

여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의 공공근

로사업, 「보호관찰등에 관

한 법률」 제59조 봉사수강

명령을 실시함에 있어서 농

어업의 계절적 수요가 집중

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농어

업분야에 우선 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농어업체험사업

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

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

학교 및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비용보조, 영농·영어 

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

을 할 수 있다.

  ④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의 현장실

습을 장려하기 위하여 농어

업현장체험사업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수업단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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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의 사회

제25조(청년미취업자의 영농�영

어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

취업자의 영농이나 영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

용하는 농어업경영체에 장려

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 대상·지원 내용 및 지

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법 제25조 제1항의 고용장

려금 지원대상은 별표4와 

같다.

  ※ 별표는 추후 제정(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

를 농어업근로자로 신규고용

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

한 자 등)

제26조(우수농어업 인력의 선

정 및 우대)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은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농어업근로인력의 복지향상

에 기여한 우수 농어업경영

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고

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에 

장기근속 한 숙련인력 등 우

수한 농어업근로인력을 선정

하여 국외연수, 농어업창업, 

체류자격의 우대, 장려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

함한다)의 융자 등에서 우대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농어

업근로인력이 농어업을 창업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

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우수 농어업인력의 선정요

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제16조(우수농어업 인력의 선

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

수농어업경영체는 10년 이

상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로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농어업근로자의 

고용유지와 복지향상에 기여

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여 선정한다.

  ② 법 제26조제3항의 우수농

어업근로자는 3년 이상 농

어업에 종사한 농어업근로자

로서 농업기술의 숙련성, 농

업생산력의 우수성,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다.

  ※ 참조 입법례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8조를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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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우대내용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농어업근로인력의 고용

개선 및 복지지원)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

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력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사업의 경우 타산업

의 근로환경 및 복지지원을 

감안하여 농어촌의 환경과 

농어업의 산업적 특성을 고

려하여야 한다.

제28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

영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

음 각 호의 농어업근로인력

의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근로인력의 복리후

생 증진을 위하여 다수의 농

어업경영체가 연계하여 공동

으로 설치·운영하는 복지 및 

문화시설

  2. 다수의 농어업경영체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숙박·숙

식시설

  3. 다수의 농어업경영체가 

연계하여 공동으로 설치·운

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

  ② 농어업근로인력의 숙박·

숙식에 필요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99조의 기숙사에 관한 규

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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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농어업근로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

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7조(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

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

는 자는 농어업경영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근

로자로서 법 제26조 제2항

에 따른 우수농어업근로자로 

선정된 자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  업근로자의 문화

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에 필

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

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

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 참조고 입법례 : 중소기

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

23조의2(문화생활지원 등)

제30조(공제사업의 실시기관 

및 단체) ① 농어업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

여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

는 농어업 관련 기관 및 단

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공제사업 실시기

관의 지정, 공제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 및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8조(공제사업의 실시기관 

및 단체) 법 제30조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

어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

한다.

   1. 법 제2조제5호의 협동조

합 등

   2. 「염업조합법」제33조에 

따른 염업조합

   3. 「보험업법」제2조제6호

에 따른 보험회사

   4. 「고용보험법」, 「국민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

제6조(공제사업의 종류 등) 법 

제30조 제1항의 공제사업의 

실시기관, 종류 및 운영방법

은 별표5와 같다.

  ※ 별표는 추후 제정(특별법

에 의한 보험을 제외하고 농

어업근로자의 임금체불, 농

작업상해 등을 취급하는 보

험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를 

별표로 고시)



- 239 -

양보험법」, 「농어업재해보

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 「풍수해보험

법」이 정하는 보험사업자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

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

아 설립된 농어업 관련 공제

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고

용노동부장관이 소관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 참조 입법례 : 건설근로

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5조(공제사업의 

실시), 농어업재해보험법 제

8조(보험사업자)

제5장 보 칙

제31조(보고 및 검사)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

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

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지원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입

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으

로부터 운영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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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주어야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

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협동조합등 농어

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기관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 및 제11조의 

농어업인력양성기관의 인증 

및 취소

  2. 법 제12조의 농어업 숙련

근로인력의 인증

  3.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②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이 협동조합등 농어

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법 제9조의 농어업근로인

력의 양성사업

  2. 법 제14조의 능어업근로

인력의 알선�연계지원 사업

  3. 법 제15조의 농어업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법 제18조의 품목별 농어

업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5. 법 제20조의 공동교육훈

련 및 원격훈련 지원사업

  6. 법 제21조의 국제협력증

진사업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참조 입법례 : 지역보건

법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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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농어업인력의 지

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

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신

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

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농어업인력의 지

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

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월   일부

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시행령 [별표1]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제9조 관련)

1. 입지 조건

   농어업사용자와 농어업근로자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

2. 구조 및 설비 

  가. 사무실

   1) 4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 전용 별도 공간 확보

   2) 책상, 컴퓨터, 캐비넷 등  등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구비

  나. 상담실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한 분리 또는 방음장치 설치

  다. 교육장

     농어업근로자 등을 교육하는 별도 공간 확보

3. 운영기준

  가. 운영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운영

  나. 업부시스템

   1) 농어업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농어업인력의 수급에 필요한 DB 구축 등 전산시설의 운영

   3) 농어업인력의 출퇴근 및 작업장 이동 수송수단의 지원

  다. 장부 등의 비치

   1) 지원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원센터의 운영일지

   4) 직원센터의 장 및 전문인력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수입ㆍ지출 보조부 등

※ 참고입법례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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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농어업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록 3. 조문별 입법이유 및 입법례

제1장 총칙

� 제안이유 

� 동법안 제1조는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목적조항으로서 농어업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동력 수급 목적을 담아내고 있음

 - 동조는 장기적 관점에서 농어업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인력 실태조사, 농어업

인력지원정책심의회의 설치, 농어업근로인력의 양성기관의 설치, 농어업인력중개센터의 설

치 등의 근거를 제시하여 동법률의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 목적과 가치조항으로서

의 선언적 조항임

� 왜 농어업만을 위한 인력지원 법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간명하고 분명한 취지가 제1조에서 

담겨져야 하며, 농어업 인력지원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육성�촉진�지원법’의 법률형태임을 

법률명과 목적조항에서 분명히 함. 

- 국가차원에서 노동관계법령과 개별산업이나 계층을 위한 인력지원법령을 가지고 있지만, 농

어업에서 노동력의 부족과 계절성에 따른 시급한 인력의 수급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에 관

한 특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함. 

- 농어업분야 인력지원 특례는 식량생산 차원에서 중요한 수단이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유지

�발전에 꼭 필요한 법률이지만 , 기존 일반 노동관계법령과 직업의 자유를 근간으로 한 산

업인력지원법령 등 관련　법률과의 체계정합성(Systemgerechtigkeit)을 확보하기 위해 농

어업 인력지원을 위한 개별 법률이 필요함.

� ‘농어업인력’의 검토 필요 : 농어업근로인력 또는 농어업근로자에 한정할 것인가?

- ‘근로자성’의 검토 : 직업훈련을 받는 자도 포함되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인력이란 점

에서 포함됨



- 243 -

- ‘사용자성’을 같이 갖는 농업인(경영주)도 타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인력지

원에 포함됨 

� 본법의 성격이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수준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본법은 어디까지나 인력수급 혹은 농어업에 관련된 고용시장 정책의 지원에 주된 목적이 있

음

- 일부 조항이 농어업 근로인력의 복지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력수급 정책의 구

성요소로서 자리매김됨에 유의하여야 함(이러한 접근이 반드시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님)

� 법률 명칭의 검토

- 농어업인력의 육성 및 지원법 또는 농어업인력지원법 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는 노사관계라는 측면에 집중해서 보

면 사용자로서 농어업경영체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겠

다는 입법취지 

- 본 법안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원봉사자에도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차별화된 법안

  

- 두 법률의 검토결과 향후 입법의 대상이 다르므로 두 법률의 통법은 불가능하므로, 두 법률

간의 체계분석으로 법이론적, 법정책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 법률명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 검토 필요

 - “입법원칙에 따른 법제명의 간소화”와 “법제처 법제선진화사업과 국민불편법령개편사업 취

지”에 맞는 법제명의 변화 추진

� 조문 배열 

- 일반규정, 영구규정, 기술적 관리규정 순으로 나열

- 보칙규정 : 보고, 검사, 청문, 보상, 위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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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구성

- 본 법안은 총칙, 기본계획, 인력지원 기구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례, 농어업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재정, 보칙 등의 내용으로 장 구성

� 유의 사항

- 법안의 독자성 확보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목적”을 위한 구체적 재정·예산 확보 근

거 규정이 필요함

- 기본계획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책무

- 의무주체로서 국가의 구성부분은 ‘정부’라는 용어보다는 법인으로서 행정법상 행정주체인 ‘국

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특히 다른 의무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대응하는 경

우는 ‘국가’라고 규정함

� 입법례 

� “농어업인” 법명이 포함된 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자유무역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음

� “인력지원” 법명 법률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고용개선” 관련 법률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고용촉진” 관련 법률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제11조의

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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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촉진” 관련 법률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 “특정 산업이나 직업 지원” 관련 법률로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2조(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에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

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

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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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

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

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인력지원사업” 관련 입법례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4조의2(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의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소속 연구인력 등을 파견하는 연

구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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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

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농어업근로인력이란 농어업경영체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은 제외한다.

  4. “농어업인력”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과 농어업근로인력을 말한다.

  5. “협동조합등”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산림조합법」 제2조 및 「수산업협동

조합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과 그 연합회를 말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국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

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기존의 농어업관련 법령 및 고용관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법률 간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단, 농어업에 특수한 개념이 필요한 경우 일반법령의 정의규정들은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새롭게 정의를 시도하여 개념 규정함.

� 정의조항은 당해법령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축약하여 입법기술상 경제성을 달성

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당해법령에서 일상적인 용어와 다른 법률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정의조항을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임.

- 이에 따라 본 법안에서는 농어업인력이라는 기존 개념 외에도 농어업사용자, 농어업근로자에 

대한 정의조항을 별도로 두어 일상용어와 구별하였으며,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에 대

한 정의조항을 두어 입법 경제성을 달성하고자 하였음

� 제1호 농어업의 정의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제1호에 따름

참고법령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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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

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

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

체를 말한다.

� 제2호 농어업사용자의 정의 : 고용주로서 농어업경영체를 농어업사용자로 정의함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 2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

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제3호 농어업근로자의 정의 :

- 본 법안이 농어업분야 노동력(인력)을 중심으로 인력의 수급과 고용조건 또는 근로조건의 개

선에 입법목적이 있음을 감안할 때, 노동자성을 분명히 적시해둘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농어업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갖추면서 농어업분야에 고용된 자라는 개념 정

의가 타당(입법기술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법률조문의 내용속에서 명시적으로 근로자성을 

설명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 수렴

- 별도 대안 : “농어업근로자” 또는 “농어업근로인력”이란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농어업근로자를 말한다.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 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제4호 농어업인력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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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와 근로자(즉, 고용관계에 있는 내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

자, 단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등)를 함께 포괄하는 개념으로 농어업인력 정의를 하였음

- 변경 전 대안 : "농어업인력"이란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

인, 같은 법 제3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 및 이들이 고용하는 농어

업근로자(또는 내ㆍ외국인)을 말한다.

-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서 농업인력(제3절 농어업인력의 육성)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본법과 본 법안의 체계정합성을 도모한다는 차원도 고려

- 나아가 농업경영체가 1차산업과 2, 3차산업을 겸할 경우 노동력의 범주가 문제되는데, 포함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 

� 제5호 협동조합 등

- 기존 농협 등에서 자체적으로 농업노동력의 중개, 알선, 교육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의 기능을 

고려하고, 나아가 거창사례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감

안하여 협동조합이 인력지원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

- 이 경우 협동조합은 기존 8개 개별협동조합법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임을 감안, 입법기술 차원에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정의조항을 둘 필요가 있

음

 

- 농협, 산림조합, 협동조합기본법의 사회적 협동조합(일자리 창출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조문 구성

� 입법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

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元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

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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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

금(共濟賦金)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협동조합등"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

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3.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고급인력의 확보, 인력관리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인식개선사업"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대학생의 중소기업 체험학습, 교육·연

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홍보하고 중소기

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

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

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산업"이란 주조(鑄造), 금형(金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

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2. "뿌리기술"이란 뿌리산업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 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

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나.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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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농어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농어업인력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시행령

제1조(적용범위)「농어업 인력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2. 벌목업

  3. 원양어업

  4. 수상오락 서비스업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6. 연구, 취미 또는 여가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어업

※ 참조입법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4.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제15조제1

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5. "뿌리기업 명가"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업승계 뿌리기업으

로서 제1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6.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 제안이유 : 제1항 적용범위 

� 법률의 적용범위를 농어업의 인력지원에 관한 것으로 명시하되, 시행령으로 인력지원이 배

제되는 분야를 적시하여 본 법안은 인력수급이 힘들어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규모 기

업농이나 가족농을 정책대상임을 명확하게 함

- 대기업은 제외 : 농산업이 중소기업이나 뿌리산업과 같은 차원에서 보호받도록 규정(현대서

산농장이나 CJ 등) 

- 업종별 제한 : 주말농장, 낚시배 등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업, 주점, 유흥, 도박업

� 입법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



- 252 -

으로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적용 범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

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부동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3. 무도유흥 주점업

4. 그 밖에 주점업

5.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6. 무도장 운영업

� 제안이유 : 제2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및 준용조항이란 조문제목보다 완화된 형태의 특례를 제목으로 사용

하고 구체적인 특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여 부처의 재량권을 넓힘(최종 논의과

정에서 별도 조항보다는 제2항에 넣는 방식을 택함)

- 법률 단계에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를 넣을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부처의 반발이 우려되고 

이는 본 법안의 국회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법률에 당해 내용을 넣

으면 사회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특례사항을 확대, 축소, 변경하려는 경우 또 다시 국회통과

를 시도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특례에 대한 내용이 본 법안의 주요 취지인 만큼, 타부처와의 원만한 조정을 도모하

고 법률보다는 시행령 단계에서 특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입법형태가 타당하다고 봄   

 

� 다른 법률의 준용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검토하였는데, 이는 재확인한다는 의미밖에 없

으므로 법안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이름

- 근기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제

외가 이 법상의 농어업 근로자에게 마찬가지로 적용제외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검토 

필요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 253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력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

행할 수 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입법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뿌리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법에 따른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

1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81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거나 그 세액을 감액받는 농

업용 석유류를 조합에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④ 조합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155조부터 제1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안이유 

� 농어업분야 국가정책의 중점분야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특성화분야 발전의 연계성

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의 차별화와 협력사업 등의 차원에서 조문의 근거를 마련함

○ 농어업 인력문제는 농어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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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농어업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어업인력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인력지원 기본계

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농어업인력의 양성·공급 및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농어업인력의 장·단기 수급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인력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

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농어업인력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입법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

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농어업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안이유 

� 국가예산주기 5년의 틀 내에서 기본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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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제5조제4항

에 따른 농어업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의 연도별시

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

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게 통보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참조입법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은 3년, 5년 등 일정 주기로 주무부처에서 수립,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농어

업인력지원 기본계획의 경우 통상 5년마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

안하여 5년 주기로 수립, 시행, 검토의 싸이클을 가지는 것으로 구상

- 이상과 같은 기본계획이 법률에서 제정될 경우 부처간 협의 및 농어업 이외의 분야에 대한 

인력지원에 관한 법체계 정비문제가 선행되어야 함

� 농어업 인력 문제는 지방에서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 농식품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의 기본

계획 수립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기에 하향식 

계획이 아니라 상향식 계획에 관한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음

-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김천시 사례 참조)

� 입법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5조(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

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2.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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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농어업인력지원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업인력정책심의회를 두고, 해양

수산부에는 어업인력정책심의회를 둔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도 농업인력정책심의회 또는 

시·도 어업인력정책심의회를 둔다.

4. 중소기업의 홍보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현장체험 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공급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

련 교육·연구 기관 및 국가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

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

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4.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임금·휴일·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6.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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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인력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인력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

획, 그 밖에 농어업인력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농어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인력정책의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인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인력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인력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중앙 농업인력지원정책심의회와 중앙 어업인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에 따

른 중앙 농업인력지원정책심의회와 중앙 어업인력정책심의회는 각각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농업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고, 중앙어업인력정책심의회의 위

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 농업인력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위촉하고, 

중앙 어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어업인 단체, 인력, 고용 및 직업안정 관련 단체의 장 10명 이내

  3. 농어업인력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부교수·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

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인력지원 관련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

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안이유 

�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리정책의 조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거나 조정하는 단체인 “정책심의

회”를 구성하는 데 국민참여와 정보 공유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개별법상 심의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

- 제3항의 내용에 따라 시행령에서 세부내용을 규정할 필요 

� 농어업인력지원 정책의 주체를 농업분야와 어업분야로 나누어 심의위원회를 구성 

� 농어업경영체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입법형식 참조하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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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입법례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

의회와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4조(시�도 농업인력지원정책심의회와 시�도 어업인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에 따

른 시�도 농업인력지원정책심의회와 시�도 어업인력정책심의회(이하 시�도정책심의회라 한다)

는 각각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

3항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어업인 단체, 인력, 고용 및 직업안정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어업인력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어업인력지원 관련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

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도 정책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정책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참조입법례 :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4조(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

심의회와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 입법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

經營人) 또는 후계어업경영인(後繼漁業經營人)(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② 후계농어업경영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

를 둔다. 다만,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

법」 제15조에 따른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어업·어촌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2013.3.23>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사용 및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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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어업인력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농어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

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력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임금 및 실태, 특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인력의 구성 및 인력 수요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외국인, 비정규직 등 농어업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어업인력 관련 자료

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2013.3.23>

1.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연령, 영농·영어경력 및 교육이수 실적, 그 밖에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에 필요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의 방법·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해양수산부에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도 어업·

어촌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어촌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

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개정 2013.3.23>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어업·어촌정책심의회의의 구성·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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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 농어업인력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농어업인력 수급의 현황과 실

태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어 농어업분야 인력수급상황과 변화를 반영하도록 함

� 농어업 인력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력수급의 부족과 불균형 그리고 이를 해

결할 수 있는 유휴인력 등에 대한 지역별, 업종별, 직종별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조항임

  

- 실태조사는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의 기초자료 역할을 위한 근거자료이므로 필요한 조항이라

고 볼 수 있음

- 실태조사의 주기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5년에 맞출 필요

- 실시 방법은 농어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

여 실시될 수도 있을 것임

� 유휴인력, 가용인력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 ‘비정기 근로자’는 프리랜서의 의미로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의미로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문제

는 비정기 근로자가 법적 개념이 아니어서 넣지 않음

� 입법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뿌리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현황 등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뿌리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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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어업근로인력의 확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근로인

력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농어업근로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근로인력 유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을 통한 농어업근로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인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작업 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근로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5조(농어업근로인력의 확보 등) 법 제8조 제2항 제5호에서 그 밖에 농어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어업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2. 농어업인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위한 현지교육 및 훈련사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인력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농어업근로인력의 양성 및 수급 원활화

� 제안이유 

� 농어업 인력의 양성 및 인력수급 원활화에 대한 정부의 의무와 다양한 사업 추진에 관한 법

적 근거 마련

� 입법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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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농어업근로인력의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농어

업근로인력 수급을 위하여 농어업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산학협력 연계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별·업종별·품목별 농어업근로인력 양성사업

  2.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어업 현장연수사업

  3. 농어업근로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농어업경영체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공급을 위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어업근로인력을 양

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와 협력하여 농어업 수요에 맞

는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2. 대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사업

  3. 지역특성에 맞는 농어업근로인력 양성을 위하여 협동조합등과 인력양성기관이 공동으

로 제안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마케팅, 디자인 및 물류분야 등

의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인이 농어업근로인력 양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

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안이유 

� 제1항 : 산학협력을 통한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산학협력사업의 법적 근

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인력 수급에 필요한 기반 조성

- 인력양성기관은 주로 대학, 농업전문학교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농어업 근로자의 전문성

과 숙련도 향상에 초점을 맞춤

� 제2항 : 실질적으로 농어업인력 문제가 시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 특성에 알맞은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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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6조(산학협력연구기관 등)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

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특정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4. 그 밖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민간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 인력 및 예산, 보

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인력양성�인력지

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

내용을 적시하여 가이드라인 제공

- 지자체 법령(조례, 규칙 등)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지원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 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공동 활용, 인력의 파견 등 공동 활용, 기타 농

업경쟁력 제고방안 등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퇴직인력 전반에 걸쳐 농어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 

마련

� 제3항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농어업경영체의 참여 근거를 마

련

 - 자연스럽게 전문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고, 노동력

을 제공하는 측에서도 전문농어업경영체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근거 조항 마련 

 

� 논의과정에서 예산확보를 위하여 ‘기속행위’로 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의무규정으로 묶어놓으면 예산확보 여하에 따라서 법안이 좌우되는 문제

와 비용추계서 등 문제도 있으며, 통상 이렇게 될 경우 법안 통과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 그럼에도 어촌 관련 법령에는 일부 기속행위로 해두는 사례가 있음

� 시행령 내용에 관하여 숙련도 높이기 위한 쪽으로 산학협력 활용

- 일정한 산업체 위탁교육 받고나면 근로자에게 자격증 부여해주는 쪽으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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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인력양성기관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양성 및 

현장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 단체에 대하여 농어업인력양성기관 인증(이하 “인증”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어업인력양성에 필요한 전담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 입법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하

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학협력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사업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현장연수사업

3.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공급을 위한 사업

② 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분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하는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

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2.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력과 연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사업

3.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과 인력양성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마케팅, 디자인, 물류 분야 등의 전문

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사업

③ 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의 공동활용사업

2. 기술인력의 파견근무, 기술지도 활동 등을 통한 인력의 공동활용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 관련 협력사업

④ 정부는 중소기업이 퇴직 및 전직(轉職)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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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인력양성기관에 

현장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현장연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원활한 농어업근로인력 수급을 위하여 농어업인력양성기관에 산학협력 연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어업근로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 대하여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구성하여, 전문농어업경영인이 농

어업근로인력 양성에 적극 기여하여 양성된 농어업근로인력이 농어업분야근로의 다양한 분

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제1항 : 전조는 인력양성기관의 설치인 반면, 본조는 기존에 인력양성사업을 실질적으로 운

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새롭게 인력양성기관으로 인증하고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함이 목적

 

- 인증 관리 등 위탁규정 필요 

예) 농업대학,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의 현재 인프라 활용방안

� 제2항 : 인증 신청

� 제3항 : 인증 표시

� 제4항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예) 이 법에 따른 OO 아닌 자는 OO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연구진 검토 : 벌칙 규정과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당초 초안에는 벌칙 장을 별도로 두었으나, 최종 의원안에는 빠짐(벌칙규정은 필요함)

� 제7항 : 인증의 세부조건이나 기준은 시행령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266 -

시행령

제7조(인력양성기관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력양성기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용보험

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농어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및 기능 등 지식 전수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농어업현장연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4. 농어업 현장연수생의 교육ㆍ연수 및 취업 촉진 프로그램이 적절할 것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

는 인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

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

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참고입법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

시행규칙

제1조(인증의 표시 등) 법 제10조제3항에서 정하는 인증의 표시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다.

※ 참조조문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 제3항

� 입법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연수업체 인증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8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현장연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수업체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현장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현장연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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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력양성기관의 인증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

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

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연수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0조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⑦ 인증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에 필요한 인력

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

른 기능대학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그 밖에 뿌리산업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기관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본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기관이 실시하는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

발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

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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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인증 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조(인증취소의 세부절차)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11조제1항에 따라 인증

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인력양성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인증의 표시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고입법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3

� 제안이유 

� 인력양성기관으로서의 인증시의 부정한 방법에 관하여 인증취소의 근거조항을 마련함

 

� 인증을 받은 인력양성기관의 인력양성실적이 부진하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하여 본 법의 취지

에 맞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제로서 인증 취소를 내릴 수 있다는 법적 근거 마련

� 입법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3(연수업체 인증 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연수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

1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인증 취소의 세부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

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

업 명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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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농어업 숙련근로인력의 인증)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력양성기관의 장은 일정 수

준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일정한 기능 및 자격을 보유한 자, 이와 동등수준 이상의 현장경력

을 보유한 농어업근로인력을 농어업 숙련근로인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종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조(농어업 숙련근로인력의 인증) 법 제12조제1항의 농어업숙련근로인력의 인증의 종류, 대

상 및 절차는 별표1과 같다.

※ 주 : 별표는 추후 제정(이 밖에도 인력양성기관인증신청서, 인력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등 별

표 양식으로 지정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

  2.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

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선정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농어업분야의 숙련근로인력으로의 자격증화와 인증을 통하여 숙련근로인력의 근로의 장기화 

및 지속성을 확장함

� 농어업근로인력의 경우 비숙련 단기인력을 상정하고 있으나, 농업의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의 공급이 필요함

  - 특히, 농기계조작, 비료시비, 농약살포, 농산물의 품질검사 등 일정한 기능이 요구되는 경

우 공인된 인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입법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정부는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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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어업 숙련근로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경영체가 제12조에 따른 농어업 숙련근로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농어업근로인력 알선·연계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

업근로인력의 알선·연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상담 전문인력 고용, 데이터베이스 구

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한다.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

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농어업분야의 숙련근로인력의 장정적 활용과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및 예산지원의 근거조항

을 마련함 

� 제12조에 의거 숙련인력으로 인증받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 인력수급에서 핵심은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중개 알선 업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정부의 

주된 사업으로 인식하고 필요시 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마련

-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재량의 범위를 넓힘(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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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근로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

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

  2. 농어업 구직 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어업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시행규칙

제3조(농어업 근로인력 알선연계 지원사업) 법 제14조 제1항의 농어업 근로인력 알선연계 지원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별표2와 같다.

※ 별표는 추후 제정

� 입법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9조(인력채용 연계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교

육과 현장연수를 받게 한 후 중소기업에 채용을 알선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수당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미취업자의 선발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3.12.13.] [법률 제

11875호, 2013.6.12., 일부개정]

제19조의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

여하거나 농어촌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

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어업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에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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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어업근로인력에 대한 작업장 이동 지원

  5. 농어업근로인력에 대한 숙박시설 지원

  6. 농어업근로인력에 대한 농작업재해보험 또는 어선원보험의 가입지원

  7. 농어업 자원봉사자 인증관리

  8. 그 밖에 농어업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인력지원센터는 농어업인력의 알선·연계, 상담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두

어야 하며,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인력지원센터가 실시하는 농어업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사업은 「직업안정법」 제

18조제4항이 규정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본다.

  ⑤ 농어업근로인력의 작업장 이동을 지원하는 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는「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8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제1항 : 농어업 인력지원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질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지원센터에 관한 조직�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필요

- 명칭 문제 : 농어업인력중개센터 대신 농어업인력지원센터가 더 타당하다고 봄(단순히 중개

알선뿐만 아니라 근로자지원, DB구축 등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염두)

- 입법례에서도 인력지원조직과 관련 여러 명칭이 쓰이고, 운영형태도 다양함을 참조

� 농어업인력 공급과 수요를 관리하는 기구의 설립 규정이 본 입법안에 핵심으로 규정할 필요

성 검토

- 업무내용, 절차, 인증 지정 및 취소, 업무지도 및 감독, 준용규정을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전체 법률안의 독자성을 확보하여 타법과 차별성이 부여될 것으로 보임

� 기구설립, 운영 및 관리작용에 예산 확보를 통하여 대인지원(인력수급) 체계를 확보됨

- 기존의 농어업 분야에서 현황 정보가 축적된 농협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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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부수적으로 필요

- 왜냐하면 중앙부처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지방특성과 농어업환경

에 맞는 인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

을 것이기 때문 

� 제2항의 인력지원센터의 주요기능으로서 법안에 포함될 내용으로서는  

� 제2항 제1호 : 농산업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취업 알선·연계사업 

- 구인, 구직의 등록과 취업알선 연계사업은 인력지원센터의 기본업무로서, 인력지원센터는 농

산업 구직자에 대한 구직정보를 보유하고 농산업 구직수요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연계시켜

주는 것이 기본임무 

� 제2항 제2호 : 농어업 구직 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사업

 

- 농어업 구직자 중에서 농산업에 대한 경력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기초교육

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농가와의 인력제공에 관한 임금, 근로, 휴게, 보험가입 등 기본적

인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농작업에 필요한 기초지식에 관한 사항, 농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의 습득 등에 관한 교육연수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제2항 제3호 : 농어업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사업

 

- 농작업의 경우에는 계절성이 강하고, 지역적으로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

서 필요한 근로인력을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인력지원센터 상호간에도 인력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구인자에 대한 기본정보와 

구직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상호공유하는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함

� 제2항 제4호 : 농산업근로인력에 대한 작업장 이동 지원

 

- 농어업 작업장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로로부터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작업장까

지 접근이 불가한 지역이 많은 실정

- 따라서 근로인력을 일정한 장소로부터  작업장까지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농가가 담당하거나 

인력지원센터가 담당하여야 하므로, 인력지원센터가 보유하거나 임차한 교통수단을 이용하

여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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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제5호 : 농어업근로인력에 대한 숙박시설 지원

 

- 보통 지역별로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1개월에서 3개월정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필요로 

함

- 농작업의 특성상 대중교통이 없는 새벽 동트기 전부터 농작업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에 장기간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작업장 인근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

- 실제로는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 기본적으로는 농산업 근로인력 전용의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

� 제2항 제6호 : 농어업근로인력에 대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

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농작업재해보험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가입 지원사업

- 과거와 달리 농작업이 기계화되고 첨단농법을 사용하면서 농작업 과정에서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보장하는 보험제도가 필요(수산업도 마찬가지)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산재보험은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정기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로서 농작업과 같

이 계절적인 단기근로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 따라서 인력지원센터에서 중개하는 농산업근로인력에 대해서는 농작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보장할 수 있는 농작업재해보험 또는 어선원보험의 가입을 전제로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

음 

※ 참고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8호, 

2013.3.23, 타법개정]

제3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② 보험사업은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어선원보험사업"이라 한다)과 어선재해보상보

험사업(이하 "어선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27.]



- 275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3.12.13.] [법률 제

11875호, 2013.6.12., 일부개정]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

신체장애·사망 등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그 유족을 지원하

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농어업 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에게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

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2.12.18>

[전문개정 2010.7.23]

 ※ 검토의견 : 향후 농업인안전보험법안(의안번호 8813, 2013. 12. 17 제안)과 연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농작업관련 재해보장보험에 대하여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관련 입법

이 추진중

- 농업인안전재해보장제도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나 농업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등의 안전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

� 농업노동의 특성상 안전재해의 위험이 높으나 관련된 안정장치가 미약하다는 지적 등에 따라 

도입이 시급

- 농업분야 산재보험 가입자의 사고발생률은 1.46%로 전체 평균 0.7%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발

생(‘09년)

� 현재 농업·농촌의 환경은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 등에 따른 농업노동력 부족으로 농업인의 노

동시간 및 노동강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영농기계나 농약 등의 의존율 증가

로 안전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 

- 그러나 안전재해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흡하여 농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법인이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그 미만인 경우와 자영농업인인 경우 보장받지 못하고 있

음

� 한편 민간보험으로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보장

범위나 수준이 일반 산재보험보다 낮다는 점이 문제

- 민간보험사인 (주)NH농협생명보험이 판매하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

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원

- 2012년 기준 농림업경제활동인구(1,482천명) 중 803천명(54.2%) 가입, 보험금 474억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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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664)

� 정부가 마련중인 농업인안전재해보장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 및 예방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농작업 중 안전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정

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 보험사업 운영방식을 현재 운영 중인 민간보험사 판매방식을 활용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를 농업인과 영농에 같이 종사하는 동거가족 및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인 이하

의 농작업 근로자로 하고 있으며, 가입방식은 임의가입 방식을 채택

* 2012년 농림업경제활동인구 148만2천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 42,404명(‘09년)을 제외한 약 

144만명이 가입대상으로 추정

� 보장대상을 민간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던 농업노동으로 인한 질병까지 포함하는 한편, 보장

받을 수 있는 급여도 현행 민간보험상품에서 보장하고 있는 요양·휴업·장해·유족급여와 장제비 외

에 산재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간병급여와 직업재활급여를 추가 

가.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실시 및 국가 등의 재정 지원(안 제2조제5호 및 제4조)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는 농어업인안전보험사

업을 실시하되, 해당 보험상품은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민간 

보험회사 등이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에 관한 심의(안 제5조) 

-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가 그 소

관에 따라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운영계획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보험사업에 관한 중

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안 제6조 및 제8조)

-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작업을 위하여 고용된 농어업근로자로 하

고, 농어업작업 및 그에 따른 준비ㆍ마무리ㆍ이동 등의 행위 시 부상을 당하거나 농어업작업 수

행 과정에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린 경우 등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을 마련

함.

라.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사업자(안 제7조)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사업

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약정을 체결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보험금의 종류(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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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작업재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를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 휴

업급여금,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으로 정함.

바.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의 진흥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안 제16조 

및 제17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학술 조사ㆍ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등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의 진흥을 위한 시책과 농어

업작업 환경의 개선 지원 등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제2항 제7호 : 농어업 자원봉사자 인증관리사업

- 자원봉사자인증관리사업은 원래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보건복지가족부 주도로 마련된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체계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인증관리(VMS, Volunteer Management System)을 말함

- 자원봉사활동인증관리 시스템은 전국 각지의 사회봉사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어 자원봉사 한 

실적을 인증요원을 통해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 이 시스템은 자원봉사확인서의 신뢰도를 높이고 모든 자원봉사내역이 합산되고 전산관리 되

는 장점이 있음

- 인력지원센터의 인력중개대상에도 유상인력의 중개뿐만 아니라 농촌 일손돕기 차원에서 실

시하는 무상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인력지원센터의 경우에도 농산업에 특화된 자원봉사자인증시스템을 별도 구축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중인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자원봉사

자를 농산업인력으로 유입하는 방안이 필요

※ 검토 : 지원센터의 사업 중 자원봉사자 인증관리사업(VMS)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안행

부도 하고 있고, 인증관리 등은 국가에서 일원화, 통합관리가 추세이지만 별도로 조문을 두

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봄

- 업무관리의 신속성, 행정비용 측면에서 일원화가 바람직하겠지만, 업무의 효율성, 공신력, 다

양성 추구라는 점에서는 다원화하여 농식품부에서도 별도의 인증관리사업을 하여도 나름대

로의 합리성을 갖출 것임

  

� 제2항 제8호 기타사업은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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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에 농어업인력의 등급제 또는 인증제를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예, 인력지원센터에서 농어업 인력에 대하여 전문성, 숙달정도를 평가하여 인력 중개할 때 

적재적소의 조달, 보수 산정, 교육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제3항 : 인력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

-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인력지원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지정을 받아야 하기 때

문에 당연히 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 인력지원센터에서 필요한 기준은 농어업인력의 알선·연계, 상담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

문인력과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

� 제4항 : 인력지원센터를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간주하는 규정의 설치(직업안정법 제18조 제

4항)

※ 참고 법령 : 【직업안정법】[시행 2012.9.16.] [법률 제11048호, 2011.9.15., 타법개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

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

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

업소개

3.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졸업생 또는 훈련생·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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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10.9]

-  인력지원센터가 농산업인력에 대한 인력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서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이 

원칙

-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직업소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직업소개, 

각급학교의 장 또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 졸업생, 훈련생,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의 경

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직업안정법 제18조 제4

항)

 

- 인력지원센터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을 받게 되면 또 다시 무료직업소개소로 신고

해야 하고 신고과정에서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인력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이미 농림축산식품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인력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제18조 제4

항의 무료직업소개소로 간주하는 규정이 필요

� 제5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배제 또는 준용규정의 설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

조·제8조 및 제81조)

※ 참고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3.6.19.] [법률 제11556호, 2012.12.18., 타

법개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

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면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

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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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

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

임이나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운임·요금의 기준과 요율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임

이나 요금을 받고 운송할 수 있다.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

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

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인력지원센터가 농산업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산업인력을 작업장까지 이동하는 수단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농촌오지의 작업장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농작업의 시간

이 새벽 동트기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

- 이를 위해서는 농가 또는 인력지원센터에서 차량 등의 이동수단을 제공할 필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어서, 인력지원센터

가 유상으로 농산업인력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에게 여객자동자운송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제4조), 운임·요금을 신고하여야 

함(동법 제8조 제1항)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2조에는 학교, 학원,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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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조(농어업 인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력지원센

터(이하 “지원센터라”한다) 의 지정�운영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어린이집,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종교시설, 금융기관, 병원이용자를 위한 운행과 대

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의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히, 농협의 경우에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

조 및 제81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대한 적용배제조항을 두어 이를 해결

하고 있음(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1항)

-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와 같은 특례조항을 설치한 것은 농촌지역의 오지와 도서지방 등의 

불편한 교통상황과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일한 의

미에서 인력지원센터가 농산업근로인력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여객자동자운수사

업법 제4조·제8조 및 제81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제6항 : 인력지원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

- 법률 제정 이전부터 농어업 인력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농협, 협회 등의 사례에 

대하여 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양성화하고 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지자체와 협동조합, 지자체와 협회 등 여러 유형별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되, 구체적인 사항

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향후 입법형성의 자유를 보장

※ 연구진 검토 :

� 관리기관의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관리기관 지정신

청 내용이 관리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이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의 기준에 적합한

지 심사

-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신청인에게 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



- 282 -

정한다.

※ 참조입법례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대상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2조 5호의 협동조합 등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농어업인력지원 기관 및 단체

  3.「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단체

  4.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력지원 관련 사회적기업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인력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력지원관련 비영리민간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인력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

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

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참고입법례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이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표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농어업인력지원 관련 업무 수행 경력

  2. 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3.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시설의 적정성

  5.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

축산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지정할 수 있다.

  ※ 참고입법례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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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4조(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5조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

※ 별표는 추후 제정(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분야 전공자, 관련분야 공무원 및 기업체 근무경력 

3년 이상, 농어업 및 고용관련 기관�단체 경력 5년 이상인 자 등 

[별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법률 제15조 관련)

1. 입지 조건

   농어업사용자와 농어업근로자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

2. 구조 및 설비 

  가. 사무실

   1) 4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 전용 별도 공간 확보

   2) 책상, 컴퓨터, 캐비넷 등  등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 구비

  나. 상담실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한 분리 또는 방음장치 설치

  다. 교육장

     농어업근로자 등을 교육하는 별도 공간 확보

3. 운영기준

  가. 운영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운영

  나. 업부시스템

   1) 농어업인력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농어업인력의 수급에 필요한 DB 구축 등 전산시설의 운영

   3) 농어업인력의 출퇴근 및 작업장 이동 수송수단의 지원

  다. 장부 등의 비치

   1) 지원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지원센터의 운영일지

   4) 직원센터의 장 및 전문인력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수입ㆍ지출 보조부 등

※ 참고입법례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별표

� 입법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79호, 2013.8.13., 일부개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

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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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②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3.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교육 

및 지도

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8.3.21.]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

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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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두

로 하고, 제1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

만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만

으로 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구

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전문개정 2008.3.21]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

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

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7>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7>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

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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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인력의 알선·연계 실적이 없는 경우

  4. 제15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는 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운영과 활동이 본 법의 취지에 어긋날 경우 지정취소의 근거조항을 

마련함

� 지정을 받은 인력지원센터가 인력지원 실적이 부진하거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 연구진 검토 : 

- 관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나 업무정지 

기간에 관리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될 

경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필요 

-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사유와 업무정지 사유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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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인력양성기관 또는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근로인력 양성 및 인력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시행령

제12조(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정의 표시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조 입법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3

 

 � 입법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승인취소

처분·지정취소처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폐업한 경우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 사업실적 부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 제안이유

○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한 근거가 필요

- 인력지원센터에서 구인·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농작업상해보험이나 어선원보험의 가

입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기본적인 식별정보는 물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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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범죄사실이나 건강정보 농작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기능의 보유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인력지원센터가 농산업근로인력의 양성 및 인력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

는 특례규정이 필요

� 입법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

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

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12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사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3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 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의4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12.1.6]

※ 검토의견 : 본문 중 “불가피한”을 “필요한”으로 수정함이 타당

�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시행령규정에서 보듯이 민감정보 및 민감의료정보의 경우 보관 및 

관리에 있어서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민감정보 및 민감의료정보를 제외한 고유식별

정보등의 정보관리 및 처리의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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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범위 및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제한의 범

위에 저촉되지 않는 농어업근로인력의 개인정보의 활용범위의 근거조항의 구성이 필요함

� 개인정보법 제15조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

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범위를 동조 1항 

각호에 의해 열거하고 있으나, 제16조에 의해 개인정보의 수집제한의 범위를 필요최소한도

로 제한하고 있음

- 그러므로 의료법시행령 등에서 열거하고 있는 민감정보외의 개인의 신분증명에 한하는 최소

한의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이용·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입법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

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

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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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

[시행일 : 2014.8.7.] 제16조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

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

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3.8.6>

[시행일 : 2014.8.7] 제24조

� 의료법시행령과 군보건의료법의 경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내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등 사유를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의무기록을 영구보존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논란이 존재

� 법리의 해석상 정보주체의 동의와 민감정보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의 건강증진 및 

유공자등록 등의 사유를 위한 간단진료기록의 경우 보관·이용할 수 있음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건복지부장관(법 제25조제3항 및 제86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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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자·관리자 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4.27>

1.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에 따른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

에 관한 사무

6. 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7. 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8.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78조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

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

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시행령으로 하는 경우 연구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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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의 수립·지원) ① 농어업 단체 또는 협동조합등은 필요한 인

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품목별 신규 농어업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우수 농어업근로인력 확보를 위한 공동채용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우수 농어업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 환경 개선

  5. 그 밖에 농어업 근로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센터에 대하여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구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

공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법률 제0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인력지원센터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4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00조 인력양성기관의 인증, 재인증 등에 관한 사무

 2. 제00조 구인�구직 등록에 관한 사무  

 � 제안이유

� 농어업의 다변화에 따른 품목별 근로인력의 확충 및 지원의 근거조항과 농어업인력계획 시

행에 따른 예산의 근거조항의 구성 필요

� 농어업은 품목별로 인력의 내용이 상이하고 인력이 집중되는 시기도 다양

- 따라서 특수작물의 경우 전국적인 생산자단체를 통한 인력의 양성과 공급이 필요하여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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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의 관리 및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품목별 농어업 단체가 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품목별 농어

업 단체가 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시행령

제13조(품목별 농어업 인력계획)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품목별 농어업 인력계획의 목표 및 내용이 품목별 농어업경영체

의 원활한 인력양성 및 인력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지원대상인 농어업근로자가 연간 100명 이상일 것

  3. 품목별 인력계획의 시행을 해당 연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참조입법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입법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품목별 농수산업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농수산물의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

란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품목별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파프리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2. 인삼: 「인삼산업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삼류제조업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삼제품류의 제조·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출업자

3. 참다래: 유통업자

4. 김: 건조업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 전복: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6.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가 요청하여 농수산물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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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동교육훈련 및 원격훈련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품목별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농어업 단체가 설치·운영하

는 공동교육훈련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품목별 생산성 향상

과 농어업근로인력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공동교육훈련 및 원격훈련 의 지정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이 정하는 농어업공동교육훈련시설 및 원격훈련시설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농어업공동교육훈련시설 및 원격훈련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교육훈련 교원 및 직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연간 교육가능인원이 600명 이상일 것

  3. 농어업 공동교육훈련 또는 원격훈련을 위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을 것

  4. 그 밖에 원활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

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공동교육훈련 및 원격훈련에 대한 수요

 � 품목별 농어업 단체가 농어업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의 부진하거나 계획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의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제안이유 

�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공동의 교육훈련이나 사이버정보처리기능을 활용한 원격훈련이 

필요하기에, 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농어업의 공동교육훈련 시설지원, 원격훈련 지원에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투입도 요구됨

� 중앙정부 수준의 인력수급 체계 외에도 지자체에서도 각 지자체의 상황에 부합하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제정안처럼 농어업 분야의 인력수급체계를 별도

로 구축하는 경우 기존의 정부가 구축한 ‘고용센터’나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센터’와 그 업

무나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의 사업의 지원을 위

한 근거조항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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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제협력 증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력의 기능수

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외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협력

  3. 농어업인력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의 개최와 참가

  4. 농어업인력의 양성 및 지원 관련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농어업인력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

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를 업종별 및 지역별로 조사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밀집지역의 공동교육훈련시설 및 원격훈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참고입법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를 원용

� 입법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

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첨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

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 제안이유 

� 향후 농어촌의 농어업인력의 전반적 부족현상의 문제를 국내에서의 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할 것이므로,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 농어업 근로인력의 확충을 위한 근거조항

의 구성필요 

� 다양한 국제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해서 농어업을 첨단기술을 응용한 창조적인 산업으로 육성

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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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외국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야 한다.

  ②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력의 

도입규모를 결정할 경우 농어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자연환경적 요인에 따른 시기별 농어업근로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1년 미만의 단기 고용 외국인력이 농어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가 외국인력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입법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3조(국제협력 증진)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외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협력

3. 중소기업의 인력 관련 국제 학술대회, 박람회 및 회의의 개최와 참가

4. 중소기업 인력양성 및 인력지원 관련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4]

� 제안이유 

� 농어업에서 수작업이 필요한 단순노무의 경우, 현재 8% 정도의 노동력을 외국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면서 그 수급을 좀더 확

대할 필요가 있음

- 고용허가 쿼터 우선배정 및 쿼터 규모 상향이 시급한 과제

� 제1항 :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활용

- 현재 고용허가제의 대상이 되는 비전문취업비자(E-9)와 특례고용허가제의 대상이 되는 재외

동포비자(H-2)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



- 297 -

고하지 않고는 작업장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력지원센터의 구인이나 구직시스템을 이용

할 수 없으나, 고용허가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관

광취업(H-1), 방문동거(F-1), 유학(D-2)등과 같이 고용허가제와 관계없이 농어업분야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외국인력에 관한 중장기적인 인력수급에 대한 비전이 없이 매년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농산업 경영을 어렵게 함

-  농산업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FTA와 TPP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긴요한 사안

� 제2항 : 농어업분야의 우선배정

- 외국인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농축산업 부문에 배정된 외국인근로자를 배정받기 위

해서 최장 4박5일간 꼬박 밤샘 줄서기를 하는 등 일도 못하고 몸도 너무 힘들었다고 불만

을 표시하고 농축산분야에 대한 쿼터확대와 사전수요조사에 의한 지역별 쿼터배정과 신청방

법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 소속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서 심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음(동법 제4조 및 제5조)

- 또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는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동법 

제4조 제4항, 시행령 제4조)

 

- 타 산업의 경우에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뿌리업종과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뿌리기술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규모를 결정할 경

우에 뿌리기업에 우선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비록 이러한 규정이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음

-  작금의 농산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비록 선언적 규정이라도 외국인근로인력의 

배정이 농산업에 우선 배정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

� 제3항 : 1년 미만의 단기 외국인력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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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단순기능인력인과 방문취업제는 고용

노동부의 고용허가제하에 있기 때문에 농산업의 계절적인 인력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는 활

용할 수 없음

 

-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중 단기취업(C-4), 교

수(E-10)등의 전문인력, 관광취업(H-1), 결혼이민(F-6)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

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조단서, 동법 시행

령 제2조)

-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외 대상인 외국인 다시 말해서 고용

허가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농산업 분야의 외국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결혼이민자(F-6) 86,944명, 거주(F-2) 63,362명, 재외동포(F-4) 189,508명은 취업에 

제한이 없고, 유학(D-2) 64,030명, 관광취업(H-1) 1,225명도 제한적으로 아르바이트 혹은 

휴일근로를 통한 단기취업이 취업이 가능한데, 이들을 농산업의 계절적 불일치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인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인력지원센터가 1년 미만의 단기 

고용 외국인력을 농어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제4항 : 인력지원센터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알선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할 수 없음

-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중에는 고용허가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

포 등의 인력을 농어업 분야에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력을 

중개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

� 입법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3조(외국 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필요한 외국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① 정부는 「병역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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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농어업인식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우수한 근로인력이 농어업에 유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농어업경영체를 발굴·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어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가 보급·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환경· 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농어업인력 관리체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농어업경영체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 인식개선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는 농어업경영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농어업 

관련기관 및 협동조합 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

다.

② 정부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도

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뿌리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4장 농어업근로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 제안이유 

� 농어업 분야 노동력 지원이 원활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농어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기인한 것임(3D업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인력회사를 통하여 공급

되는 인력들은 농작업에 대한 비(非)선호율이 80.4%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큰 이유는 농작업의 ‘난이도’와 ‘낮은 임금’으로 나타났음

- 제정안의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농

어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농어업근로환경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 사업의 근거조항

의 구성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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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5조(농어업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 농어업경영체에게는 제반 농어업지원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대학에서 취업

상담을 담당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수기회를 제공하

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우수농어업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협동조합등 및 농어업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④ 우수농어업경영체의 추천절차 및 선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입법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 따라서 농어업 자체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고, 근로 및 고용조건 개선에 기여한 농어업경영

체를 우수농어업경영체로 포상하고 그 성공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포상의 요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적시

� 입법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확산) ① 중소기업청장은 우수 인

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

례가 보급·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2. 근로환경·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등 인력관리체제를 모범적으로 개

선한 중소기업

3. 산(産)·학(學)·연(硏) 협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소기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협동조합등과 함께 추

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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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농어업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 및 일반인의 농어업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어업 취업을 촉

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의 공공근로사업,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실시함에 있어서 농어업의 계절

적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농어업분야에 우선 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학교 및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비용

보조, 영농·영어 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의 현장실습을 장

려하기 위하여 농어업현장체험사업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수업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숙련기술장려법】[시행 2011.1.1] [법률 제10338호, 2010.5.31, 전부개정]

제18조(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을 제고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자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무급의 농어업현장체험사업은 일반인, 학생들의 농어업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

진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농어업의 현장체험사업은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사

업수행을 할 수 있을 것임(추진주체에 지자체 추가)

- 현재에도 다양한 농어촌체험과 생태관광, 초중고 농촌체험사업 등이 다양하게 지자체 차원에

서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고려(농어촌의 소득창출 확대사업)

� 입법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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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년 미취업자의 영농·영어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15

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영농이나 영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농어

업경영체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 대상·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법 제25조 제1항의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별표4와 같다.

※ 별표는 추후 제정(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미취업자를 농어업근로자로 신규고용하여 1년 이

상 고용을 유지한 자 등)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기업활동을 체험하게 하거나 중소기

업 경영자가 교육 강사로 참여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험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사업에 참여시

킬 수 있다.  <개정 2012.12.11>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 학

교, 교육 강사 및 중소기업 등에 비용 보조,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

정 2012.12.11>

③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체험사업 

참가 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 제안이유 

� 인력채용 연계사업 중 청년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장래 귀농 또는 후계농으로 성장하여 

미래 농어업을 담당할 수 있는 계층을 특별히 배려

- 청년의 범위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 농어업분야에서 청년의 정의와 부합하고, 

또한 농어업의 특성에 맞도록 하위법령으로 별도로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임

- 비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청년의 범위 : 15~29세 이하

� 입법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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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우수 농어업인력의 선정 및 우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안

정적인 고용유지와 농어업근로인력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 농어업경영체를 선정하여 포

상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에 장기근속 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근로인력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농어업창업, 체류자격의 우대, 장려금의 지급, 장학금

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농어업근로인력이 농어업을 창업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우수 농어업인력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

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

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이 고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

� 제안이유 

� 농어업인식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근로조건 및 근로자 복지향상, 고용 알선 및 안

정적 고용에 기여한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한 포상, 지원금을 통하여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또한 농어업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

� 이 법의 정책대상은 주로 농어업근로자이지만, 농어업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정책도 필요함

- 양자 모두에게 인력지원확대 정책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포상과 근로자의 포상 양

자모두를 고려할 수 있음

- 사용자의 사업영역의 확대나 일자리창출로서 인력수요를 더 늘리는 측면도 고려의 대상임

※ 검토사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후계농어업경연인의 

선정 및 지원의 내용규정만이 있음

� 「농어업 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인력지원의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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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6조(우수농어업 인력의 선정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농어업경영체는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경영체로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능력, 농어업근로자의 고용유지와 복지향상에 기여한 실적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② 법 제26조제3항의 우수농어업근로자는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근로자로서 농업

기술의 숙련성, 농업생산력의 우수성,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여 선정한다.

※ 참조 입법례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8조를 원용 

다양한 정책적 지원으로 조성법률의 효과를 배가할 필요가 있음

�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같이 농어업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상시고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재정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농어업경영체)에게 인센티브 지

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주택 우선 분양(입법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 근로자의 창업 지원, 농지나 

농업용시설에 대한 선매권 부여(입법례: 숙련기술장려법 제28조 참조

� 입법례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

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30.]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정부는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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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농어업근로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력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사업의 경우 타산업의 근로환경 및 복지지원을 감안

하여 농어촌의 환경과 농어업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

하여 뿌리기업 명가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요건, 선정절차, 선정취소, 포상요건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

를 선정하여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

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야 한다.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 인

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우대내

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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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주체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실제 지역에서 농어업 근로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들어갈 필요가 있음

- 고용환경개선을 위해서 농어작업장내에서의 상해 등의 문제는 현재 지자체 인력지원센터의 

경우 책임보험으로 해결하고 있음 

� 고용개선을 위한 4대보험의 적용문제는 농한기에도 필요한 인력지원센터내에서의 최소한의 

상시고용인력의 확충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

- 다수인원의 경우 비상시고용인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애로점이 있음

� 농어업근로자에 대한 복지지원 조항을 구체적 조문화하여 법적 근거 마련

- 문화생활의 지원, 수송, 농작업재해보험, 의료지원 등

- 농어업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의 추진주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양자 모두 해당

※ 검토의견 : 출퇴근 시의 재해에 관한 특별규정이 필요

- 인력지원센터 등에서 근로자들을 모아 사업장에 수송하는 형태를 상정한다면 이러한 수송수

단을 “사업주의 지배관리”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인정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둘 필요(시행령에서 규정하면 될 것임)

 - 산업재해로 인정되게 되므로 사용자 입장에서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연구진 검토 : 

1. 수송과 관련 구체적 방안(예, 관광버스, 군내버스 등)

� 농어업근로인력의 경우 출퇴근 차량의 사고 및 고장으로 인한 탑승자의 상해시 보험적용의 

문제는 최소한의 교통비의 부담으로 해결필요

2. 시행령에 담을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농림어업 등의 경우 “4인 이하 + 법인이 

아닌 경우”에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의가입 대상으로 함 –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근거조항 등 삽입할 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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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

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

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

하였을 것

� 입법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2.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4.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이나 재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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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농어업근로인력의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근로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다수의 농어업경영체가 연계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복지 및 문화시설

  2. 다수의 농어업경영체가 연계하여 제공하는 숙박·숙식시설

  3. 다수의 농어업경영체가 연계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

  ② 농어업근로인력의 숙박·숙식에 필요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근로기

준법」 제14조 및 제99조의 기숙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주가 내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건설일용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

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고용보험법】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

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

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제안이유 

� 농어업근로인력의 복리후생의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조항의 

구성과 경비지원 등에 관한 예산의 근거조항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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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 근로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농어업을 바람직한 직장으로 환경을 조성, 

유입된 근로인력이 농어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도록 장려하는 규정들의 도입

� 농어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작업장이 농어촌에 위치하고 있어 작업여건이 열악하여 농어업근

로를 기피하고 있다. 유휴인력을 농어업분야의 근로자로 유인하기 위해서 농어촌의 열악한 

교통, 휴게, 숙식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

 - 특히 기존 근로기준법의 영역에서 더 이상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규정들 중, 기숙

사, 귀향여비 등의 규정들에 관하여 본법은 주목할 만하고, 정해진 주거를 안정적으로 확

보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나, 어린 자녀를 동반하여 사업장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인력 등

에 대해 숙박·숙식시설이나 보육시설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복지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그 규제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을 원용함으로써 보

다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이 경우 복지시설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감독 권한 등에 관하여는 좀 더 치밀한 논의가 필요

참조법령 :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

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

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규칙을 지켜야 한다.

�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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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농어업근로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

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인력특별지원법】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1. 여러 중소기업이 재직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공동

복지시설

2. 여러 중소기업이 직장과 주거의 거리가 먼 재직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공동숙박시설

3.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전문개정 2011.4.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

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노인복지·문화예술공연·도서관·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7.23]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

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농어업근로인력의 지속적 근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조항의 근거 필요성

� 농어업 근로자를 기피하는 이유는 농어촌의 열악한 문화시설과 근로조건이므로, 열악한 문

화시설과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통해서 농어업근로자로 유입하려는 것



- 311 -

제30조(공제사업의 실시) ① 농어업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실시

할 수 있는 농어업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공제사업 실시기관의 지정, 공제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근로자로서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우수농어업근로자로 선정된 자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업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참조 입법례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 입법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4.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생활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문화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받

을 수 있는 자는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기술·기능인력으

로 발굴된 자로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

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8.1.31]

� 제안이유 

� 농어업인력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공제사업의 실시등에 관한 근거조항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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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8조(공제사업의 실시기관 및 단체) 법 제30조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 관련 기

관 및 단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의 협동조합 등

   2. 「염업조합법」제33조에 따른 염업조합

   3. 「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법」, 「풍수해보험법」이 정하는 

보험사업자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농어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

업주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

단체

※ 참조 입법례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제사업의 실시), 농어

업재해보험법 제8조(보험사업자)

시행규칙

제6조(공제사업의 종류 등) 법 제30조 제1항의 공제사업의 실시기관, 종류 및 운영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별표는 추후 제정(특별법에 의한 보험을 제외하고 농어업근로자의 임금체불, 농작업상해 등

을 취급하는 보험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를 별표로 고시)

� 농어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용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의 산재보험가입이 쉽지 않아 

농작업 도중 발생하는 상해를 보상받지 못함

- 따라서 농어업에 특화된 재해보험을 개발하여 농어업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

� 입법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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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고 및 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

여금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입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

부·대장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운영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

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5조(공제사업의 실시)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3. 「주택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

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건설업 관

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해당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보험사업자) 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2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

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 제안이유 



- 314 -

제32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의 일

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협동조합등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보고 및 검사를 통한 사후 인력지원사업의 활성

화를 위한 반영필요성에서 근거조항의 필요성

� 입법례 

【참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

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력지원사업을 수행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

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안이유 

� 본 농어업인력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적 특성, 품목의 다변화에 따라 정부가 전담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타 유관기관의 장이나 품목별 단체나 협동조합 등에 권한 위임의 

필요가 있음

� 농어업인력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2013년 재정현황 

- 교육훈련·컨설팅 등을 통한 농업인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훈련 및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지

속지원 총 예산 2013년 268억원

- 농업 농촌 교육훈련(251억원), 농업경영컨설팅(17억원), 전년도에 비해 예산감소추세

- 농업경영체 육성 448억원 ① 창업후계농업경영인육성(농특), 후계농업경인 선정 및 평가, 홍

보지원 ②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농가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혁신능력을 갖춘 농업경영

체 육성지원 ③ 농업 농촌 교육 훈련지원(농특), 251억원, 농업인 및 잠재농업인력 등에 대

한 교육 훈련비 및 교육인프라 구축지원, 농업인종합교육문화센터(한농연), 그린낙농실습교

육장지원(한경대), 자영농·수고 실습장, 귀농·귀촌자 교육, 귀농인실습지원, 결혼이민자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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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 및 제11조의 농어업인력양성기관의 인증 및 취소

  2. 법 제12조의 농어업 숙련근로인력의 인증

  3.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②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협동조합등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의 농어업근로인력의 양성사업

  2. 법 제14조의 능어업근로인력의 알선�연계지원 사업

  3. 법 제15조의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 법 제18조의 품목별 농어업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5. 법 제20조의 공동교육훈련 및 원격훈련 지원사업

  6. 법 제21조의 국제협력증진사업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참조 입법례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농업인교육, 후계농교육, 농업계 고교 산업연계교육,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 교육, 실습중

심 전문교육, 농업 마이스트대학지원, 농업경영인 능력향상교육, 전문농업경영인 지원 ④ 

농업경영체등록, 개별 농가의 경영정보를 정확히 등록하여 각종 직접지불제 등 농어가 소

득 안정정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지원

- 농수산인력양성, 219억원예산, 한국농수산대학교육지원(한국농수산대학교 학과신설 및 교육

환경개선사업 지원)

� 예산상 농어업근로자에 직접적 지원사업을 없애고 농어업인력 교육훈련사업 중심으로 집행

되고 있음

� 귀농귀촌 활성화사업(152억원)이 2013년 신규사업으로 배정되었는데, 농어업인력에 대한 

지원사업과 연계할 필요성

� 식품산업 육성과 연계 방안 규정

�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확립 방안 

�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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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농어업인력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

기 위하여 재정지원·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농어업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

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인력지원전담조직 등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농어업인력의 수급불균형의 해소와 지속적 농어업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조항의 

구성과 농어업인력의 개별지원 및 농어업인력지원센터 등에 있어서 세제지원의 근거조항의 

필요성

� 입법례 

【참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뿌리산업 및 뿌리기업의 경쟁력 제고

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뿌리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

세·등록면허세·상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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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농어업인력지원정책심의회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업인력정책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에는 어업인력정책심의회를 두고 지

방자치단체에는 시�도 농업인력정책심의회 또는 시�도 어업인력정책심의회를 둔다(안 제6조제1

항).

나. 농어업인력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력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

업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안 제7조제1항).

다. 농어업근로인력의 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원활한 농어업근로인력 수급을 위하여 농어업인력

양성기관에 산학협력 연계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어업근로인력을 양성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농어업경영인이 

농어업근로인력 양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안 제9조).

라. 인력양성기관의 인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인력양성기관에 현장연수 프로그램 개

발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현장연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10조

제5항).

마. 농어업 숙련근로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 숙련

근로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안 제13조).

바. 농어업근로인력 알선·연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근로인력의 알선·연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상담 전문인력 고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14조

제1항).

사.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근로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

하여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안 제15조제1항).

아. 품목별 인력계획의 수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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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농어업인력 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18조제2항).

자. 공동교육훈련 및 원격훈련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단체가 설치�운영하

는 공동교육훈련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20조).

차. 국제협력 증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력의 기능수준 향상을 위하여 외국정부ㆍ

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사

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21조).

카. 농어업인식개선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농어업경영체를 발굴�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

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을 농어업 관련기관 및 협동조합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

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타. 농어업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

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학교 및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비용보조, 영농�영어 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24조제1항 및 제3

항).

파. 청년 미취업자의 영농·영어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의 영농이나 영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농어업경영체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안 제25조).

하. 우수 농어업인력의 선정 및 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농어업근로인력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 농어업경영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우수 농어업근

로인력이 농어업을 창업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26조제1항 및 제3항).

거. 농어업근로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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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27조제1항). 

너.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근로인력의 복지시설

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28조제1항).

더. 공제사업의 실시

농어업인력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농어업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안 제30조).  

러.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정부는 농어업인력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고, 농어업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

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33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

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제정안은 농어업근로인력의 양성, 농어업인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농어업현장체험 및 봉사활

동 지원, 청년 미취업자의 영농·영어 지원, 농어업근로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등으로 재

정소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농어업근로인력지원센터의 규모, 기타 각종 지원의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단계에서는 비용의 추계가 어렵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 2013년에 후계농업인경영육성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농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 17억 3,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

업으로 251억 2,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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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외국법제 원문 및 번역본

1. ILO 제101호 협약 - 농업에서의 유급휴가에 관한 협약

제1조

농업 기업 및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동일 사용자에게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한 

경우 그 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조

1.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농업에 있어 유급휴가의 부여를 확보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결

정할 수 있다.

2. 농업에서의 유급휴가 부여는 적절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의하거나 또는 농업에서의 유급휴

가 규제를 특별한 기관에 위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3. 농업에서의 유급휴가 부여를 확보하는 방법을 허용할 때에는, 

(a)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와 충분한 예

비적 협의를 거쳐야 하며, 또 직업 또는 직무상 특히 자격을 가지는 그 외의 자로 권한있는 기

관이 협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한 자와 충분한 예비적 협의를 하여야 한다.

(b)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는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범위에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도 완전히 평등한 입장에서, 유급휴가의 규제에 참가하고, 협의를 거치거나 또는 의견 청취에 

참가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3조

필요한 계속근무의 최소기간 및 연차유급휴가의 최소기간은 국내의 법령, 단체협약 혹은 중재

재정, 농업에 있어 유급휴가의 규제를 위임받은 특별한 기관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승인하는 

기타 방법에 의해 결정한다.

제4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관련 사용자 및 근로자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

는 당해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1조에 열거된 기업, 업무 및 근로자 중 누구에게 이 조약의 규

정을 적용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회원국은 농업인이 사용하는 가족 구성원처럼 근로조건상 이 협약의 규

정을 적용할 수 없는 종류의 자를 이 협약의 규정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ILO 제141호 협약130) - 농촌근로자 조직 협약(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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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이 협약은 모든 유형의 농촌근로자 단체뿐만 아니라 농촌근로자의 대표가 참가하고 있는 기타 

단체에도 적용된다.

제 2 조

1. 이 협약에서 “농촌 근로자”란, 농업, 수공업 또는 농촌지역 관련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임금근로자 및 본조 제2항의 제규정에 따라 차지인(借地人), 소작농 또

는 소규모 자작농등의 자영업자가 포함된다.

2. 이 협약은 농사가 주소득원이며 단지 자신의 가족만의 도움이나 간혹 외부근로자의 도움을 

얻어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소작농이나 소규모 자영농, 차지인에

게만 적용된다.

㈎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자 또는

㈏ 상당한 수의 계절적 근로자를 고용하는자, 또는

㈐ 소작농이나 차지인이 경작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

제 3 조

1. 모든 종류의 농촌근로자는, 그들이 임금근로자이건 자영근로자이건 상관없이, 관련된 단체법

에 따라 그들 자신이 선택하는 단체에 사전승인 없이 가입할 권리를 보유한다.

2. 결사의 자유는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농촌 근로자단체는 성격상 독립적이며 자발적인 단

체이어야 하며 어떠한 간섭이나 강제 또는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3. 농촌근로자 단체가 법인격을 습득하는 것이 본조 전항의 제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성격등

의 조건에 따르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 본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농촌근로자 및 그들의 단체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와 같이 자국의 법을 존중해야 한다.

5. 국내법은 본조에서 보장하는 제규정을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할 목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4 조

각국의 농촌개발관련 정책의 목적은, 농촌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효과적 수단으로서, 1958

년의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경제, 사회적 발전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혜택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이, 자발적으로 강력하고도 독립적인 농촌근

로자단체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 5 조

1. 농촌근로자단체가 경제, 사회적 발전에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협약

130) 번역은 고용노동부국제기구담당관실, ILO주요협약, 2010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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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이러한 단체를 활성화시킬 정책을 채택,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

한 단체의 수립, 성장 및 합법적인 활동의 장애물과 농촌근로자단체나 그 회원들에게 있을 지

도 모르는 법적, 행정적 차별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농촌부문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국내법령이 농촌근로자단

체의 설립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농촌근로자단체 성장의 필요성 및 농촌의 고용증대 및 전반적인 근로조건과 생활향상에 미치는 

기여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로인한 국민 총수입의 증대와 좀더 나은 소득분배에 대한 이

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단계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하 생략)

3. ILO 제184호 협약131) - 농업 안전 보건 협약(2001년)

제1절 범위

제 1 조

본 협약에서 '농업'이라는 용어는 작물 생산, 임업 활동, 목축, 잠업, 사업장의 운영자에 의한 

혹은 운영자를 대표한 농산품 및 축산품의 가공과 농업 사업장에서 농업생산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모든 가공, 보관, 운영, 수송을 포함한 기계, 장비, 도구, 기기, 농업설비의 사용과 유지보

수를 포함한 농업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모든 농업 및 임업활동을 포괄한다.

제 2 조

본 협약에서 ‘농업’이라는 용어는 다음을 포괄하지 않는다.

㈎ 자급농업 (subsistence farming)

㈏ 농산품을 원자재로서 사용하는 산업가공 및 관련 서비스

㈐ 임야의 산업 용도 개발

제 3 조

1. 본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의 권한있는 기관은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 협의한 

후,

㈎ 본질적인 성격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이나 협약의 특정 조항의 적용에서 특

정 농업 사업장이나 제한된 범주의 근로자들을 제외시킬 수 있다.

㈏ 상기한 제외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과 모든 범주의 근로자들을 조항의 적용에 전향적

으로 포함하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ILO헌장 제 22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협약적용에 관한 최초 보고서에서 제 3

131) 번역은 고용노동부국제기구담당관실, ILO주요협약, 2010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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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가)에 의거한 제외를 그러한 제외의 이유를 함께 기술하여 나열하여야 한다. 또한 회원국

은 본 협약의 조항을 관련 근로자들에게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목적으로 취한 조치를 후속 보고

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2절 일반규정

제 4 조

1. 국가의 상황과 관행을 고려하고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 협의한 후 회원국은 

농업부문의 안전.보건에 관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세우고,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

다. 이러한 정책은 농업작업환경의 위험을 제거, 최소화, 통제함으로서 작업에서 비롯되거나 관

련되거나 발생한 사고와 상해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법과 규정으로,

㈎ 농업부문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의 이행 및 관련 국가법과 규정의 집행의 책임을 담

당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농업부문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 농업부문의 관련 기관과 단체 사이의 분야간 조정 기재(mechanism)를 설치하고, 이러한 관

련 기관과 단체들의 상호보완성과 국가적인 상황 및 관행을 고려하여 이들의 기능과 책임을 규

정하여야 한다.

3. 지정된 권한있는 기관은 국가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 조치와 적절한 처벌조치를 규정하

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에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긴급한 위험

을 초래하는 농업활동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 정지나 제한 조치에 이르게 한 상황이 시정되도

록 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제 5 조

1. 회원국은 농업사업장을 위한 적절하고 적합한 검사 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에 적

절한 수단을 부여하여야 한다.

2. 국가의 법제에 의거하여 권한있는 기관은 지역이나 지방 단위의 보조적인 성격의 특정한 검

사 기능을 적절한 정부서비스나 공공기관, 또는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민간기관에게 위탁하거

나 이러한 서비스나 기관들을 특정검사기능의 행사와 연계할 수 있다.

제3절 예방 및 보호 조치

총 칙

제 6 조

1. 국가법.규정과 일치하는 범위에서 사용자는 근로와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는 의무를 가져야 한다.

2. 국가법.규정 혹은 권한있는 기관은 하나의 농업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용자가 사업활동을 

하거나 한 명 이상의 사용자 혹은 한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이들 사용

자나 자영업자가 안전과 보건의 의무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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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적절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은 이러한 협력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

다.

제 7 조

본 협약 제 4조에서 언급된 국가정책에 일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법과 규정 혹은 권한있는 

기관은 사업장의 크기와 그 활동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다음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적절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농업활동, 사업장, 기계류, 장비, 화학물질, 도구, 처리과정들이 이들이 의

도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상황하에서 안전하며 규정된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예

방적이고 보호적인 조치들을 채택한다.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적합하고 적절한 훈련,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지도, 필요한 지침이나 

감독이 - 업무와 연관된 위험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

여 - 근로자들의 교육수준과 언어의 차이를 고려하여 농업부문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도록 보장

한다.

㈐ 안전과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모든 운영을 중단하고 적절한 경우 근로자를 

대피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 8 조

1. 농업부문 근로자들은 다음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 새로운 기술에서 비롯된 위험을 포함하여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협의한다.

㈏ 안전과 보건조치의 적용과 검토에 참여하며 국가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안전과 보건 대표들

과 안전.보건위원회들의 대표들을 선임한다.

㈐ 자신의 안전과 보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작업활동에서 비롯된 위험에서 벗어나며 그러한 사실을 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러한 조

치로 인하여 당해 근로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여져서는 안 된다.

2. 농업부문 근로자들과 그들의 대표는 규정된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자

신의 의무와 책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3. 위 제 8조 1절과 2절에서 언급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절차는 국가법과 규정, 권한있는 

기관, 단체협약, 혹은 기타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확립되어야 한다.

4. 본 협약의 조항이 위 3절의 규정대로 이행되는 경우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기계류의 안전과 인체공학

제 9 조

1. 국가법.규정, 권한있는 기관은 농업에서 사용되는 개인 보호장비, 기구, 연장을 포함한 기계

류와 장비가 국가의 안전ㆍ보건 기준 혹은 기타 인정받은 안전ㆍ보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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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설치, 유지,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야 한다.

2. 권한있는 기관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공급자들이 위 1절에 언급된 기준을 준수하고 위험 경

고 표시를 포함한 적합하고 적절한 정보를 공식 언어, 혹은 기계류와 장비의 사용인의 국가언

어로 그 사용인에게 제공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조치

를 취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조업자, 수입업자, 공급자들이 제공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이해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국가법과 규정은 농업 기계류와 장비에 관하여 다음을 규정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류와 장비는 최초의 설계 목적 외의 사용이 국가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안전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설계된 용도의 작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사람을 수송하도록 설

계되거나 변형되지 않은 한 사람의 수송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농업기계류와 장비는 국가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훈련받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운

전되어야 한다.

자재의 취급 및 운반

제11조

1.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 협의 후 권한있는 기관은 자재의 취급과 운반, 특히 

수동 취급에 대한 안전ㆍ보건 요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건은 국가법과 관행에 의거하

여 업무가 수행되는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평가, 기술적인 기준, 의학적인 소견에 근

거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그 무게나 성질로 인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수동 취급이나 운반에 관여하도록 요구되거나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

제12조

권한있는 기관은 국가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다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농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분류, 포장, 표기, 이러한 물질의 금지나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승인된 적절한 국가적인 제도나 기타 제

도를 마련한다.

㈏ 농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제공, 판매, 이전, 보관, 처리하는 사람들은 국가

의 안전ㆍ보건 기준 혹은 기타 인정된 안전ㆍ보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적합하고 적절한 정

보를 공식 언어로 혹은 화학물의 사용인의 국가언어로 그 사용인에게 그리고 요청이 있을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게 제공한다.

㈐ 화학폐기물, 오래된 화학물, 화학물의 빈 용기의 안전한 회수, 재활용,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기타 목적으로 이들이 사용되는 것을 피하며 보건ㆍ안전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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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최소화한다.

제13조

1. 국가법.규정이나 권한있는 기관은 화학물질의 사용에 관한 그리고 사업장 단위의 화학페기

물 처리에 관한 예방적이고 보호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보장한다.

2. 이러한 조치들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화학물질의 준비, 취급, 적용, 보관, 운반

㈏ 화학물질의 확산을 초래하는 농업활동

㈐ 화학물질을 위한 장비와 용기의 유지보수, 수리, 청소

㈑ 빈 용기의 폐기 및 화학 폐기물과 오래된 화학물의 처리와 폐기

동물 취급 및 생물학적 위험에 대한 보호

제14조

국가 법.규정은 감염, 알레르기, 중독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고 생물학제 취급에 있어서 그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며 동물, 가축, 사육지와 관련된 활동이 국가의 안전ㆍ보건 기준이나 기타 인정

된 안전ㆍ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농업 설비

제15조

농업 설비의 건축, 유지보수, 수리는 국가법규정과 안전ㆍ보건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절 기타 조항들

아동 근로자들과 유해 작업

제16조

1. 작업이 수행되는 성격이나 상황에 의하여 아동들의 안전.보건에 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작

업을 배정하는 최저 연령은 18세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위 1절이 적용되는 고용이나 작업의 유형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의 협의 후 국가

법.규정이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위 1절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의 협의 후 국가법 규정이나 권한있는 

기관은 위 1절에 언급된 작업의 수행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단 적절한 사전 

훈련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을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임시ㆍ계절 근로자

제17조

임시/계절 근로자들이 농업 부문의 상시 근로자들에게 부여되는 것과 같은 안전ㆍ보건 관련 보

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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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

제18조

여성 농업부문 근로자들의 특별한 수요를 임신, 수유, 모자보건과 관련하여 고려하는 조치를 취

해야 한다.

복지/숙박 시설

제19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단체들과의 협의 후 국가법 규정이나 권한있는 기관은 다음을 규정하여

야 한다.

㈎ 근로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적절한 복지 시설

㈏ 사업장에서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근로의 성격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근로자

를 위한 최소한의 숙박 시설 기준

근로시간조정

제20조

농업부문 근로자의 근로시간, 야간 근로, 휴식 시간 등은 국가법ㆍ규정 혹은 단체협약에 일치하

여야 한다.

산업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

제21조

1. 국가법과 관행에 의거하여 농업부문 근로자들은 치명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산업재해나 질

병, 질병으로 인한 취업불능, 기타 근로관련 보건 위험에 대하여 최소한 기타 분야의 근로자들

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 혹은 사회 보험제도에 의하여 보상을 받아야 한다.

2. 그러한 보험제도는 국가적인 제도의 일부이거나 국가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기타의 적절한 

형태가 될 수 있다.(이하 생략)

4. EU 노동관련 지침 중 농산업 관련조항(발췌)132)

(1) 유럽연합기능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2008/C 115/01))

(전략)

제13조 

유럽연합의 농업, 어업, 운송, 역내시장, 연구, 기술개발 및 우주항공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 유럽연합과 각 회원국은 지각있는 존재로서의 동물의 보호에 대한 요구에 충분한 고려를 

하며, 종교적 의식과 문화적 전통 그리고 지역적 유산에 특히 관련되는 각 회원국의 관습과 입

132) 번역은 김기선, 강성태, 심재진, 최석환 편역, EU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2013을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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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행정규칙을 존중한다.

제39조 

2. 공통의 농업정책의 입안과 그 적용을 위한 특별한 방법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a) 농업의 사회적 구조와 다양한 농업 지역 사이의 구조적 자연적 격차에서 비롯되는 농업 활

동의 특질

(2) 근로시간 구성의 특정 측면에 관한 2003년 11월 4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3/88/EC

(전략)

제17조 규제완화

1.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에 대해 적절한 배려를 한다는 전제에서, 회

원국은 당해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의 길이가 측정되지 않고/않거나 미리 결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근로자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3

조에서 제6조, 제8조, 제16조의 적용에 관하여 규제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경영 관리직 근로자 또는 자율적인 결정권을 갖는 자

(b) 가족 근로자; 또는

(c) 교회 또는 종교 공동체에서 종교 의식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제 완화는, 법령이나 행정규칙 또는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정에 의

해, 당해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기간의 대상적 휴가가 주어지거나 합리적 이유에 의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적당한 보호가 주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도입될 수 있

다. 

3. 본조 제2항에 따라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제완화는 다음 각호의 경우

에 인정된다.

(a) - (b) (생략)

(c) 서비스 또는 생산의 지속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특히;

(ⅰ) 수련의의 활동을 포함한 병원 및 유사시설, 거주시설, 감옥에서 제공되는 수용, 치료 그리

고/또는 간호에 관한 활동

(ⅱ) 항만 또는 공항 근로자

(ⅲ) 신문, 라디오, TV, 영화제작, 우편 및 전기통신 서비스, 구급, 소방 및 방재 서비스

(ⅳ) 가스, 수도 및 전력의 생산, 송전, 공급, 가정폐기물의 수집과 소각장

(ⅴ) 기술적 이유로 업무의 중단이 불가능한 산업

(ⅵ) 연구 개발 활동

(ⅶ) 농업

(ⅷ) 정기적 도시교통 서비스로 승객의 수송에 관계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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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활동의 폭이 예측 가능한 경우, 특히;

(ⅰ) 농업

(ⅱ) 관광여행업

(ⅲ) 우편업

(e) (이하 생략)

(3) 직장에서의 연소자 보호에 관한 1994년 6월 22일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94/33/EC)

제10조 휴식시간

1.(a) 제4조 2항 (b) 또는 (c)의 선택지를 이용하는 회원국은 24시간마다 아동에게 최저 14시

간의 연속되는 휴식시간을 부여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회원국은 청소년이 최저 12시간의 연속되는 휴식시간을 부여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매 7일마다 아래의 대상이 가능한 한 연속되는 2일의 최저 휴식시간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 2항 (b) 또는 (c)의 선택지를 이용하는 아동 및

- 청소년

기술적 및 조직적 이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 최저휴식시간은 단축될 수 있으나, 어떠한 경

우에도 연속하는 36시간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1문 및 제2문에서 언급된 최저휴식시간은 원칙적으로 일요일을 포함한다.

3. 회원국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의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최저휴식시간이 하루 중 

분산되어 있는 노동 또는 짧은 시간의 노동과 관련된 활동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

다.

4. 회원국은 아래 경우에는 규제완화의 객관적 이유가 존재하고, 또한 당해 청소년이 적절한 

대상 휴식을 부여받으며 제1조에 규정된 지침의 목적이 문제되지 않을 경우 청소년에 대해 규

제완화의 규정을 둘 수 있다.

(a) 해운업 또는 어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b) 군대 또는 경찰 관계로 이루어지는 노동

(c) 병원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d) 농업 노동

(e) 여행 산업 또는 호텔, 레스토랑 및 카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f) 하루 동안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과 관련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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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갑”이라 함)과(와) (이하“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 무 내 용 :

4. 근 로 시 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농번기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월 일 ~ 월 일)

5. 휴 게 시 간 : 근로시간 중 ____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되,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휴게를 실시함

6. 근 무 일 : 주 일 근무 (휴일 : )

7. 임 금

- 시간급, 일급, 월급 : 원(농번기 : 원)

- 상여금 및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 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 [4. 근로시간]에서 정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

· 시간당

을(를) 지급함

※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해서는 시간급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함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을)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해서 당사자간 한 부씩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5. 노동부 구 농업분야 표준 근로계약서 및 일본 표준근로계약서(농업) 

1. 대한민국 노동부 구 농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농업)133)

133)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령, 노동부, 20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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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농업분야 표준 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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